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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A CT

A S tu dy on th e Introdu ction of P ort A uthority S y s t em

for P ort A dm ini s tration int o K ore a

Park, Geong H ee

D epartm ent of S hipp ing M anag em ent

T he Graduate S chool of

K orea M aritim e Univers ity

A port authority system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efficient ways

of port administration . T he Korean government is thus now planning to

introduce such a system into the port of Pusan and Inchon . Although it is

not a satisfactory level, an agreement on the basic frame of the Port

Authority (PA) has been reached between the concerned organizations in Korea.

T here were various opinions as to concrete establishment of the PA

betw een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MOMAF ), which has

a responsibility for port management in Korea, and the Local Authorities,

which are guaranteed to partly participate in the PA. T he initial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A has to be changed partly by not the logical and

rational consideration but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interest s that have

an interest in the PA .

T he aim of this study is thus to examine opinions disclosed on the

structure of the PA between MOMAF , Pusan city and Inchon city by

analy sing and reviewing the report s and discussions with the Promotion

Committee. In addition , this thesis is to find out the reasons why they

have different view s and opinions over the establishment of PA and to

analyze how such conflicting opinions will influence on the operation in

future of the PA . On the basis of the above research , this study suggest s

a more rational proposal to establish the PA not from the resul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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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otiation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which have involv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the PA, but from the viewpoint of principles .

T he most efficient proposal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A for Korean

port administration, is suggested as follow s :

1. Order of Port to Introduce

Preferentially , the Pusan port and Inchon port introduce the PA system

in advance and then the other ports such as Pohang, Ulsan, and Kwangyang

port do the system year by year .

2. Name and Feature of the PA

As the PA is an unprecedented port administration sy stem in Korea, a

suitable name that can represent it s characteristics should be selected.

3. Mission of the PA

T he function of the port development and operation which has been

performed by various public bodies previously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PA.

4. Donation of the State- owned and National asset to the PA

After allowing free of charge for the state owned asset s for 5 year s

they should be purchased by the long term payment method.

5. Constitution and the Duty of Committee

1) Right to appoint and dismiss of Member

T he Right to appoint and dismiss member s of PA should be given

to the PA .

2) Arrangement of Seating

10 more and less committee member is suitable.

3) Organization of Member

5 member should be appointed by the Chief of the Local Authority

and the other 5 member by the government .

4) T erm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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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seating is arranged by 10 member s, the term of service should

be 5 year s and every year 2 members are substituted.

5) Qualification of Member

It is reasonable to exclude the following per son ;

- National Assembly Member

- Council Member of Local Government s in the year

- Officials in charge of Port Construction Office in the year

- Executive of the company or a per son who is in the same or higher

position

- A committee member who corresponds to each article mentioned above

shall resign .

6) Dismiss of the Committee Member

Committee Member can be dismissed by the following reasons ;

-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y due to his or her health

- Abuses his or her Right

- Judged of guilty with more than penal servitude, including a stay of

execution

- Deprived of his or her qualification

7) Payment for Member

T he half of member shall receive payments as a full- timer and the other

half non payments .

8) Right and Duty of the Committee

T he PA as the highest institute of making decisions has the rights to

decide the main policies, to supervise the execution of the policies, to

legislate rules, and to appoint and dismiss member of the board.

9) Decision

T he chairman of the PA shall represent the committee and preside

meetings . T he decision is will be made by majority of votes .

6. Other Member

1)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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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president shall be appointed by the committee with 3 year s service

term and can be reelected. He or She shall have the responsibility for

executing the general affairs of the PA .

2) Several Member of the Board

Several member of the board shall be nominated by the president and

appointed by the committee with 3 year s service term . T hey can be

reappoined and assisted the president .

3) Auditor

2 auditor shall be appointed and each of them shall be appoin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Authority , respectively .

7. Status of the Member in terms of the Criminal Law

It is desirable for the member to have the same liabilit ies with a public

official in terms of the criminal law .

8. Financial Account

1) T he independent profit system under the corporate account method shall

be introduced.

2) T he right to issue public loans or the right to borrow operating funds

shall be provided.

3) T he government shall provide a subsidy at the beginning of about 5

years to compensate any losses . When the PA has an ability to make

profit s, the independent profit system shall be introduced.

9.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Authority

T he port development plan shall be approved by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Authority , but the other interventions shall be excluded as much as

possible.

10. Adjustment of the City and the Port Development Plan

It is obliged in legally for the expert s to attend for city and port

development p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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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해운과 항만은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산업이면서 그 관리운영제도는

서로 매우 다른 발전단계를 거치고 있다. 해운은 선박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업이므로 그 관리운영 체제와 운송수단인 선박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그러나 항만은 그 지정학적인 위치, 지리적 여건, 역사적 발전, 경

제·사회적 배경, 그리고 정치 및 행정제도가 나라마다 각각 다르므로 그 관

리운영제도 또한 각국의 사정에 따라 특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항만관리제도는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각기 상이한 발전단계를 거치나

근대적인 항만관리제도는 두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항만관리에는 당해 항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한다

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항만의 특성상 공권력의 영향하에 있다는 점이다1) .

또한 항만의 관리운영형태에 있어서도 보다 경제성을 가미한 합리적인 제도

로 발전되고 있다. 이런 필요에 의하여 나타난 제도가 바로 포트 오소리티(Port

Authority : PA)2)제도이다.

1) 서구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항만의 관리 및 개발운영업무는 대부

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이러한 경향에는 거의 변화가 없

다. 또한 국제무역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대외무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면

서 국가의 항만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어 정책적으로 필요한 항만의 개발에 중앙정부가

재정자금을 지원하거나 직접 개발에 나서기도 하였다.
2) Port Authority의 한국명칭에 대하여, 1966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그 당시부터 현

재까지 한국어로 번역할 만한 적당한 용어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때는 정부에서 Port
는 항(港)으로 번역하고, Authority를 청(廳) 으로 번역하여 항만청을 Korea Port s
Authority : KPA로 표기한 적도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항만공사 , 항만자치공사 등으

로 혼용해 사용하였으며, 포트 오소리티의 도입결정으로 결성된 가칭 항만공사추진위원

회 토의과정과 제안에서도 그 명칭의 선정문제가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취급되어 해양

수산부는 상업적인 면만을 중시한 항만공사 로 할 것을 주장하고, 부산시와 인천시는

공권력이 가미된 특수법인인 점을 중시하여 항만 과 공사 의 중간에 자치를 삽입한 항

만자치공사 로 호칭할 것을 각각 주장하였으나 가칭 항만공사추진위원회 협의과정에서

항만공사 로 합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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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운송수단인 선박의 발전, 특히 증기기관의 실용화와 강제기선(鋼

製汽船)의 출현으로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항만의 근대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

자, 이러한 새로운 수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발전되었다. 또한 포트 오소리티는

새로운 항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의 항만개발재원마련의 필요성에 따

라 종전까지의 공공자금에 의한 항만의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항만에 기업의 효율성을 적용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항만을 개발, 운영하기 위

하여 고안된 제도이다3) .

그러므로 포트 오소리티란 특정항만을 공기업으로 관리·운영하는 동시에

항만에 관련된 공권력적인 행정기능도 수행하는 독특한 성격의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항만시설의 장기임대운영제의 도입과 항만시설관리운영을 민영화

함으로써 항만에 사기업적인 요소를 보다 많이 가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는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이에 대신하여 항만의 경제적 기능인 기업

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6년 IBRD4 ) 교통조사단에 의해서 처음으로 포트 오소리

티를 우리나라 항만에도 적용할 것이 건의되었다. 그러나 항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으며, 1999년에 비로소 정부는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다.

우선 2001년 상반기에 부산항과 인천항에 포트 오소리티를 도입할 것을 목표

로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가 가칭 항만공사추진위원회를 결성,

그 설립방안에 관한 토의를 진행시킨 바 있다.

그러나 가칭 항만공사추진위원회의 토의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포트 오소리

티의 본질적인 내용과 원칙들이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이기주의적인 태도로 말

미암아 일부 왜곡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감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한 입장에서 가장 원칙적인 포트 오소리티 도

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취급하는 관계자들에게 도움

을 주는 동시에, 이후에 실지로 포트 오소리티의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3) 포트 오소리티는 독립채산과 기업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와 독립된 법인체

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음으로 국민의 세(稅)부담을 덜어 주며, 기업적인 마인드로

수요가 있는 곳에 즉시 항만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출

발하였다.
4)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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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를 구체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에 정부가 부산항과 인

천항의 관리제도를 포트 오소리티체제로 전환한다는 정부방침이 발표되면서부

터이다. 후술5)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포트 오소리티 도입에 대한 제안

은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의 일이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항상 시기상조라

는 막연한 이유로 우리나라 항만관리제도로 채택되지 못한 바 있다. 시기상조

라는 말은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여건이 성숙되고 나면

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더구나 이 포트 오소리티의 도입논의가

있을 때마다 시기상조론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여건들이 성숙되지 못하

였는지, 포트 오소리티로 전환하는 적정한 시기가 언제쯤 도래할 것인가에 대

한 구체적인 제시는 없었다. 그저 막연하게 시기상조론이 나오고, 그 후 이 문

제는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본 연구자는 그 이유가 사실은 표면상 내세운 시기상조 에 있는 것이 아니

고, 이 문제와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진 관료집단들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당초에는 본 연구의 초점을 이 문제를 다루는 관련자들의 인식에 관

한 것을 설문방식 등으로 조사하여 그들의 사고와 그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직장 및 그 직무와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두었

다. 조사대상 집단은 항만문제를 직접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의 관련공무원, 새

로 제도가 탄생되는 부산 및 인천광역시의 관련공무원, 그리고 학계 및 업계

에 있는 전문가6 )집단, 그리고 정부의 관련기관7)으로 구분하여 같은 설문에 대

한 반응도의 차이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왜 외국에서는 손쉽게 채택되

어 시행되고 있는 포트 오소리티가 우리나라에는 항상 도입이 지연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 중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수정해야 하는 여건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정부가 그 방침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를 시행하고 있고, 그 연구의 수행이 단순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산 및 인천광

역시도 독자적으로 이 문제의 연구를 의뢰한 사실이 연구과정에서 확인되었기

5) 제2장 선행연구 참조.
6) 이 집단도 다시 KMI 및 해양수산부 직접 영향하의 전문가집단과 그외 집단으로 구분.
7) 정부개혁을 전담하고 있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재경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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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특히 연구자가 흥미를 느낀 것은 항만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중앙부서인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연구 외에 부산 및 인천광역시가 연구를 의

뢰한 점이다. 같은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관련기관이 중복하여 연구

를 의뢰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상대기관이 의뢰한 연구결과를 검토하기도 전에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설문방식에 의한 관련자들간의 의

식의 차를 규명하기보다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비교분

석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연구방법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그

것은 의뢰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의 정도의 차를 규명하는 것이 보다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연구방법의 수정동기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의 파일롯 스터디

단계에서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의 큰 비교집단인

부산 및 인천광역시의 관련공무원들이 포트 오소리티나 항만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이 한번도 항만문제나 그 관리기구인 포트 오소리티에 진지하게

접근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공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의 설문조사 방식에 의한 실증연구를 3개 기관의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

여 무엇이 어떻게 서로 차이가 나며,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서 연유

하는 것인가를 규명하기로 방향 전환하였다.

3개 기관의 연구결과는 예상대로 서로가 상당한 입장차이를 나타내고 있었

다. 물론 비슷한 입장에 있는 부산 및 인천광역시가 의뢰한 연구결과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해양수산부가 의뢰한 연구결과와 양 광역시의 연구결과

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연구결과에 대한 비판론이 강

하게 일어났는데 그것은 기획예산처 등 정부의 개혁주도부서와 새로운 제도가

마련될 경우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희망하는 양 광역시에서 나온 것이

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입장을 크게 선회하였다8) . 해양수산

부는 일단 해양수산부 스스로가 의뢰한 연구의 결과를 백지화시킬 것을 약속

하고, 그 연구결과와는 관계없이 포트 오소리티안을 만들어내되 해양수산부장

관과 해당광역시장이 동수로 추천한 위원으로 가칭 항만공사추진위원회를 구

8) 이러한 입장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개각으로 새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취임한 노무

현 장관이 정부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그렇게 방침을 정해 선포해 버렸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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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것과, 여기서 토의된 가장 바람직한 포트 오소리티안을 그대로 정부안으

로 수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렇게 되자 연구안의 비교만으로 한정하려던 본 연구 방법도 다시 일부수

정이 불가피해져서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여 주로 추진위원회에서 토의 경과와

양측 주장의 논리적 근거 등을 추적하여 본 연구를 완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연구의 방법은 포트 오소리티와 관련한 국내·외 문헌조사와, 연

구를 위탁받은 수행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청회참석, 특히 가칭 항만공사추진위

원회가 출범한 후에는 매주 1회 개최되는 가칭 항만공사추진위원회 회의를 방

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관계자들을 직접 면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실

지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가 제

출한 도입방안에 관한 제안과 가칭 항만공사추진위원회의 쟁점 토의사항과 합

의 도출과정을 검토하여 비교분석하는 비교분석법을 채택하여 이것을 바탕으

로 가장 바람직한 포트 오소리티안을 도출해 내었다.

논문의 구성에 있어서는 총 6장으로서 제1장은 서론부문으로 연구의 필요성

과 연구방법·연구범위와 구성을 다루었으며, 제2장에서는 포트 오소리티의

의의와 포트 오소리티의 도입을 결정하기까지의 우리나라에 있어서 선행연구

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항만관리제도를

검토해 보는 장으로서 미국과 프랑스, 영국, 일본의 항만관리제도와 우리나라

의 항만관리제도를 비교하고 또한 우리나라 항만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열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에서 제안한

포트 오소리티 도입에 관한 보고서의 주요쟁점 부문을 발췌하여 비교분석하였

으며, 제5장에서는 포트 오소리티 체제로의 전환에 있어 지켜져야 할 본질적

인 기본원칙과 우리나라에 적합한 최적의 포트 오소리티 체제로의 전환 방안

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결론부문으로서 본 논문내용을 정리요약하고 향후과

제를 다루었다.

제 3절 연구의 범위

포트 오소리티라는 용어는 1908년 런던항이 항만관리제도를 포트 오소리티

체제로 전환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 포트 오소리티라는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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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관리제도 중에서 공기업적 형태의 항만으로 운영하기 위한 독특한 하나의

관리제도를 지칭하는 것에서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 포트 오소리티가 다른 주

요항만에도 널리 보급되면서 항만관리자를 지칭하는 일반명사로 사용되는 관

행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포트 오소리티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혼용되게 되었다. 하나는 광의의 포트 오소리티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협의의 포트 오소리티 개념이다.

광의의 포트 오소리티란 항만을 관리하는 모든 항만관리주체 라고 할 수 있

다. 이 개념에 의하면 항만관리제도가 어떤 형태인가를 불문하고 항만관리주

체를 일괄하여 포트 오소리티라고 부를 수 있다. 항만을 소개하는 팜플렛 등

에 보면 특정항만의 관리자가 누구인가를 표시할 때 포트 오소리티○○○ 라

고 표기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의 포트 오소리티는 항

만관리를 행하는 핵심 관리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개념으로서, 이 관리주체가

취하고 있는 관리형태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항만에는 각기 나름대로의 항만관리주체가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과 같이 중앙정부 가 관리주체가 되는 형태, 유럽의 대륙국가와 일본 및

미국의 일부지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가 관리주체가 되는 형태, 그리고 영국

의 상당수 항만과 미국의 일부항만과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업

체 가 관리주체가 되는 등 매우 다양하다. 물론 1980년대 후반에 민유·민영

화 를 실시한 영국 일부항만과 같이 민간기업이 관리주체가 되거나, 항만개혁

이후의 뉴질랜드와 같이 제3섹터 가 항만관리주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주요 항만별 관리주체를 몇 가지 지적하면 싱가포르항에는 SMPA (Singa-

pore Maritime and Port Authority ), 로테르담항에는 로테르담시 항만국 , 로

스앤젤레스항에는 로스앤젤레스시 항만국 , 시애틀항에는 T he Port of

Seattle , 고베항에는 고베시 항만국 등이 있다. 이들 항만관리주체 모두가 대

외적으로는 스스로를 포트 오소리티 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항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항만관리주체는 모두 포트 오소리티라고 할 수 있

다9) . 그러나 이들 항만이 포트 오소리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디까

9) 과거 부산지방해운항만청(Pusan District Maritime and Port Authority) 도 당시에는

포트 오소리티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현재 한국공항공단 도 대외적으로는 Korea
Airport s Authority 라고 하고 있다. 이는 항만(Port )을 관리하는 주체자, 그 조직성격이

나 특성 등에 관계없이 모두 포트 오소리티라고 부르고 있는 세계적인 관행에 기인하

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트 오소리티란 단순히 항만의 관리주체에 불과하므로 우리

나라에도 포트 오소리티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포트

오소리티 개념을 광범위하게 해석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논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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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항만관리주체가 어디인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행일 뿐, 여기

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항만의 공기업운영체제의 독특한 한 형태인 포트 오소

리티는 아니다.

그러므로 포트 오소리티를 다음과 같이 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항만의 관리주체가 포트 오소리티라는 독특한 공기업 관리제도

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형태를 가진 경우만을 지칭한다. 즉, 협의의 개

념에 입각한 포트 오소리티는 항만관리주체 중에서도 특히 조직의 설립·항만

운영 및 재정적인 측면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자치기구 에만 해당된다

고 할 수 있다.

이들 항만의 관리주체가 자치기구 로 불리는 이유는 인사·항만경영 및 재

정과 관련하여 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고

항만의 관리운영이 이 특수법인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기구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항만으로서는 뉴욕·뉴저지항, 로스앤젤레스항, 롱비치항,

시애틀항, 로테르담항, 앤트워프항, 르아브르항, 런던항 등을 들 수 있다10) .

항만관리주체가 이러한 포트 오소리티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명칭에 포트 오소리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 미국의 로

스앤젤레스나 롱비치항의 항만관리제도와 같이 항만관리제도가 포트 오소리티

가 갖추어야 할 모든 여건을 다 구비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시(市)의 내부기구

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로스앤젤레스나 롱비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시 내부기구로 있는 항만관리제도인 경우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를 포트 오소

리티로 분류하기보다는 시직영항만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

구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 기구는 포트 오소리티가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를 거의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으므로 협의의 의미인 포트 오소리티로 분

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항만의 항만관리제도가 포트 오소

리티인지 아닌지는 항만관리제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에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협의의 개념에 입각한 포트 오

소리티만을 연구범위로 한정한다.

10) 뉴욕·뉴저지 포트 오소리티 는 중앙정부와는 조직 및 재정상의 관계가 없을 뿐만 아

니라 설립모체인 뉴욕주 및 뉴저지주와도 조직상 분리되어 있다. 시애틀 포트 오소리

티 도 중앙정부 및 워싱턴주와 무관하며, 항만이 위치해 있는 지역주민들의 직접선거

에 의해 선출된 위원들이 조직한 항만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또한 로테르

담항과 앤트워프항의 관리주체는 각각 시정부이고 르아브르항과 런던항의 관리주체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되어 있는 자치적 조직이다. 정필수·김형태(1988),『새

로운 항만개발 및 관리제도의 구축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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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포 트 오 소리 티 의 의 의 와 선행 연 구

제 1절 포트 오소리티의 의의와 특성

1 . 포트 오소리 티의 의의

포트 오소리티는 1908년의 Port of London Authority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런던항의 부두를 경영하던 민간기업들이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파산 직전의 상

태에 직면하였으므로 정부가 공기업인 포트 오소리티라는 새로운 항만관리체

제를 도입하여 이 포트 오소리티로 하여금 런던항의 관리책임을 맡도록 하였

다11) . 그 후 런던항이 포트 오소리티를 도입하여 성공하자, 서유럽 제국과 미

국이 서둘러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편적인 항만관리제도로 정착하게 되었

다12) .

포트 오소리티는 현재 구미(歐美)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주요항만들이 모두

채택하고 있는 가장 발달된 항만관리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는 항만을 독립채

산제 원칙의 공기업으로 운영하여, 국가재정의 부담을 없애는 동시에 항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제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포트 오소리티는 특정한 항만의 관리와 운영을 공기업의 원칙에 의하

여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이 포트 오소리티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많은 항

만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자 이 제도를 항만뿐 아니라 각종 공공시설의 운영

제도로까지 발전하여, 현재는 거의 모든 공공시설의 개발운영형태로서 Public

Authority로 지칭되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된 행정제도 중 가장 발달된

운영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포트 오소리티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른 기업개

11) Robson , William A.(1960), N ationaliz ed Indus try and P ublic Ownership L ondon;
London : George Allen & Unwin , p. 47.

12) New York State Coordination Commission(1956), Staff Report on Public Authorities
under New York State , New York,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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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항만에 도입하자는 점에 있다. 항만은 기본적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이라

는 두 가지 측면을 공유하고 있다. 항만은 존재 자체가 그 지역의 경제발전뿐

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 그 예로서 부산은 개항이

전까지는 소형어선을 중심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거주하는 소형 촌락

에 불과하였으나, 부산항이 개항되어 근대적 항만시설이 건설되고 경부선과

경의선이 개통되자 오늘날의 대도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항만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에 항만은 기업적인 요소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거대한 항만시설과 장비를 이용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얻는 사

람들은 주로 해운업자나 무역업자이다. 해운업과 무역업은 모두 이윤을 추구

하는 기업이며 이들의 항만이용도 기업활동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항만에는

경제적·기업적인 요소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공공적 요소를 강조하다보면 기업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지

기 쉽고, 반대로 기업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공공성이 저해되는

결점을 갖게 마련이다13) . 이러한 항만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 포트 오소리티가 추구하는 목적이다.

전통적인 항만관리제도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은 20세기 들어와서이

다. 그 이유는 선박이 목조범선에서 강제기선으로 대형화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목조범선의 경우 조선기술적으로 제약을 받아 큰 선박이라야 5∼600톤

급으로 한정되었으나 강제기선으로 대체되면서 선박이 수만톤급으로 대형화되

었고 그때까지 사용하던 소형부두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되었으며, 새로운 수

요에 부응하는 대형부두의 건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형부두

의 건설에는 지금까지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하였던 개발자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당시의 항만관리자들로서는

이 거대한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소형목조범

선시대에는 많은 항만들이 지역적으로 산재하여 그 지역에 필요한 물동량을

처리하였으나 대형선이 출현하면서 이들 모든 항만들이 대형선 수용시설을 구

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한 당연한 결과로 항만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

13) 유럽과 미국의 항만관리제도의 발전과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유럽의 국가들

은 항만을 공공영조물로 파악하여 항만의 공공성에 중점을 두어, 항만의 공공성을 살

리는데 역점을 두었다. 당연한 결과로 기업성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공공성이 크

게 강조되었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자본주의 경제의 선도주자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은 기업성을 강조하고 공공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그 결과 영국과 미

국은 항만의 사유제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항만은 시(市) 등의 행정기관에서 관리

하면서도 부두 등 기능시설을 사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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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시작하였다. 포트 오소리티는 이와 같은 항만제도의 혁명적인 변혁기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나타나게 된 제도이다.

이 새로운 제도를 창안한 사람들은 항만이 가지는 두 가지 속성인 공공성과

기업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하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포트 오소리티가

행정기관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권력적인 요소와 기업적인 요소라는 두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되게 한 근본원인이 여기에 있다.

구체적인 항만별 포트 오소리티 도입배경은 각 항만의 특성에 따라 더욱 다

양하다. 런던항의 경우는 포트 오소리티를 도입하기 전에는 주로 테임즈 강변

에 있던 무수한 사영부두업자들이 난립하여 과당경쟁을 일삼았으며 이로 인한

부두업자들의 도산이 잇따랐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근대항만시설의 건설이

지연되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난립된 사영부두업자들의 시설과

장비를 매수하여 이를 종합정비하기 위하여 포트 오소리티 제도를 최초로 도

입하였으며 그 결과 근대항만시설을 건설하여 런던항을 세계의 중심항구로 발

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뉴욕·뉴저지 항만의 포트 오소리티는 뉴욕과 뉴저지주의 항만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항만을 종합개발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당시 미국내륙에서 생산된

많은 물동량이 이곳 항만을 통하여 외국으로 수출되었다. 뉴욕항은 허드슨강

의 입구에 위치한다. 그런데 뉴욕주와 뉴저지주간의 주경계선은 허드슨강의

중앙부였다. 강 양안으로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각각 관할하는 항만이 따로 발

전하면서 경쟁을 하였으며, 그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양주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갈등의 초점은 이들 항만시설과 내륙을 연결하는 철도선로의 부

설에서 일어났다. 지금과는 달리 허드슨강을 가로지르는 철교 및 자동차 교량,

그리고 터널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므로 철도선을 강 어느 쪽으로 연결하는

가는 항만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다. 미국은 상업적인 문제에 대한 주

(州)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서 주제통상위원회가 있어, 여기서 분쟁을 조

정하였다. 뉴욕주와 뉴저지주간의 분쟁은 주제통상위원회를 괴롭히는 최대의

과제였다. 그래서 주제통상위원회가 양주간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안으로 제시

한 것이 바로 현행의 뉴욕·뉴저지 포트 오소리티인 것이다. 이 새로운 제도

를 바탕으로 양안의 항만시설이 합리적으로 개발되고 허드슨강을 가로지르는

많은 철교, 터널, 교량 등이 건설되자 양주간의 분쟁은 없어졌으며, 뉴욕·뉴

저지항은 세계 최대의 중심항만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포트 오소리티는 각 항만의 사정에 따라 각기 발전연혁을 달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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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통점의 하나는 개발자금의 합리적인 조달에 있었다. 세계의 항만 중 포

트 오소리티를 도입하고 있는 항만은 거의 예외 없이 개발자금의 조달을 기본

적으로 공채의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발행된 공채의 상환은

그 자금으로 건설된 시설의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포트 오소리티는 그 기구 전체가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시설과 장비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만큼 철저

한 독립채산제와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독립채산제가 성공할 경우 개발자금의 조달 문제는 완전하게 해

결된다. 기업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시설과 장비는 적기에 공채를 발행하여 조

달하여 확보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상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트 오소

리티가 정착된 항만은 개발자금의 조달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철저한 시설 및 장비별 독립채산제의 결과 얻어진 또 하나의 소득은 불필요하

거나 수요가 확실하지 않은 시설이나 장비에 대하여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계획단계부터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서 투자 자금 회수가능성이 있는

시설과 장비에만 투자함으로 투자의 낭비가 억제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포트 오소리티 도입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나오는 막대한 규모의 개발자금의

조달이 어렵다는 설명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인 것이다.

IBRD가 항만개발차관을 제공할 때 사업의 타당성과 함께 포트 오소리티의

도입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는데 이는 제공한 차관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다.

2 . 포트 오소리 티의 특성

포트 오소리티는 각 국가나 지역에 따라 약간 상이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

으며, 그 사용하는 명칭도 반드시 포트 오소리티라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구성이나 재정관리방식에서 살펴보면, 포트 오소리티는 정부관계기

관의 직접적인 통제조정과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조직체로서, 재

정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도시와 지역 그리고 주민을 기반으로

한, 항만의 관리주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조직은 경제성과 기업성

을 통하여 항만관리의 효율화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성질과 요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포트 오소리티는 다른 기업조직과는 달리 항만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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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이윤추구에만 전념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사기업의 경우 적정규모의 자본을 출자하여, 그 자본금을 기반으로 기

업을 조직·경영하여 이윤을 발생시키고 그 이윤은 자본을 출자한 사람에게

배당한다. 그러므로 기업경영의 일차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목적의 하나는 이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있을 것이다. 기업의 경영결과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자

본금이 잠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공기업도 기본적인 개념은 사기업

과 대동소이하다. 차이가 있다면 사기업과는 달리 이윤추구만이 아닌 공익성

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항만은 지리적인 제약으로 어느 정도의 독점성이 보장된 산업이므로

만약 경영자가 이윤의 극대화에만 전념하게 된다면 이 독점성을 이용하여 부

당이득을 취할 소지가 있다. 만약 포트 오소리티에 있어 자본금 개념이 있고,

경영자는 자본금을 출자한 자본가에게 적정한 배당을 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되

면 이것이 악용될 염려가 충분히 있다. 이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포트 오

소리티를 무자본의 공기업이 되도록 구상한 것이다.

이들을 종합하여 포트 오소리티의 공통적인 특성을 나열하면 다음 몇 가지

로 요약할 수 있다14) .

첫째, 법인격체이다.

포트 오소리티는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공공기업체)을 보유

하고 있다.

둘째,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위원회이다.

선거 또는 임명제로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인사 및 예산을 비

롯한 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부조직인 직원들은 항만에 대한 전문지식

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구성원의 임명, 임기, 급여 등에 관하여

정치적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뿐만 아니라, 직원의 임면권도 정치적

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재정적으로는 독립채산제를 채택한다.

14) 市來淸也(昭和 58년),『港灣管理論』, 東京: 成山堂書店, pp.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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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독립채산제로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재정적으로 독립된

항만기금을 보유하고, 항만수입을 시 재정이나 정부의 수입으로 전입하지 않

는 것이 원칙이다.

넷째, 항만관리에 필요한 권한을 보유한다.

항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토지수용권, 과세권, 채권발행권, 그 외에 필요

한 권한을 갖는다. 또 포트 오소리티는 재정상의 편의나 각종 지원, 그리고 과

세면제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관할구역 등의 조정이 명확하다.

포트 오소리티의 관할구역은 두 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

는 경우도 있으며 또, 하나의 항만이 아니라 여러 항만을 한 기관에서 취급하

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그

조정이 명백하여야 한다. 또 다른 행정기관과 관할범위에 대한 마찰이 없도록

그 업무한계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여섯째, 공공성을 갖는다.

공공성을 원칙으로 하여 항만을 관리하는 기관이므로, 이익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제도를 마련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익이 날 경우 가능한 한 사

용료를 저수준으로 낮추거나 항만시설을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업적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항만의 자치적인 관리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포트 오소리티는 도시·지역·주민을 기반으로 하는 항만의 관리운영주체임

을 그 본질로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관리형태는 지역경제나 사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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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그 지역주민의 의지에 따라 특이한 조직형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포트 오소리티 자치권의 확립과 재정적인 독립, 항만지역 및 항만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국

가가 하는 일은 그 조직·직무·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법률적인 기초를 마

련해주는데 그쳐야 한다.

제 2절 포트 오소리티로의 전환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1 . IB RD 교통조 사단의 보고서

우리나라에 포트 오소리티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66년 5월에 제출

된 IBRD 교통조사단의 보고서에서였다. 1960년대에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던

우리나라 정부는 우선 철도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서 당시까지 사용하던 증

기기관차를 새로운 디젤기관차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소요재원을

IBRD차관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이 신청을 받은 IBRD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의 교통전반에 대하여 IBRD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수행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당시까지만 해도 교통부에서 직영하던 철도를 철도청

이라는 독립기구로 발전시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하고, 차관을 제공하여

증기기관의 디젤기관화라는 철도의 1차 경영개선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

때 실시한 교통조사연구는 단순한 철도의 경영개선연구뿐만 아니라 공로(公

路), 자동차, 해운 및 항만 등 한국의 교통문제 전반에 걸친 것이었던 바, 그

개선안의 건의도 한국의 교통부문전반에 관한 것이었다. 그 교통조사보고서

중 항만관리분야의 개선안으로 독립채산제와 기업운영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포트 오소리티로의 전환이 제안되었다. 이런 건의를 받은 정부는 연차적으로

수용할 것을 약속하고 우선 차관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2 . 항만관리 제도의 공기업화 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포트 오소리티 도입을 주장한 것은 1967년에 발표한

최재수15)의 우리나라 항만관리제도의 공기업(Port Authority )으로의 전환에

15) 최재수는 당시 교통부해운국기획과 항정(港政)계장으로서 IBRD가 건의한 포트 오소리

티를 정부안으로 수용하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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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라는 논문에서 비롯된다. 이 논문은 저자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으로 쓰여진 것이나 저자가 당시 직접 IBRD건의를 정부안으로 수용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석사학위 논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정부조직상 항만관리 업무는 크게 건설부와

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건설부의 반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항만행정제도가 다원화되고 분산되어 항만의 주

체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역설하며 그 결과로 말미암아 각종 비능률과 불합리

한 요인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새로운 항만투자수요가 유발되어 이러한 요구에 의해 필연적

으로 항만행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청되며 이에 따라 정부관계

각 기관에서도 항만행정제도에 대한 연구방향이 항만관리와 항만의 계획건설

을 일원화한 항만의 일원적 관리제도의 확립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회계제도

에 있어서는 특별회계제도에 의한 독립채산제를 지향하므로 우리나라의 포트

오소리티 도입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6) .

3 . 부산항 컨테 이너 전용부두 건설 자금을 위한 IB RD 차관 의 신청

1960년대 말 부산항에도 컨테이너 물결을 맞게 되었다. 컨테이너는 재래의

일반부두에서 취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비능률적이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수요가 있는 항만이면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건설하여 이 새로운 제도

를 능률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부산항도 그 예외가 아니어서 컨

테이너 전용부두의 건설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고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이 문제가 되었다. 항만건설을 담당했던 건설부는 이를

위하여 IBRD 차관을 신청하게 되었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IBRD는 우리나라의 항만건설수요는 있

으나 항만관리시스템이 비능률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차관의 전제로서 항만관

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된 개선안대로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그리고 개선의 방향은 이미 1966년의 철도 차관시에 행한 우리나라 전체 교통

시스템에 대한 종합조사의 항만관리제도로서 채택을 건의한 포트 오소리티로

할 것을 명기하였다17) . 당시의 정부에서는 항만건설비의 조달이 매우 시급한

16) 최재수(1967),『우리나라 항만운영제도의 공기업(Port Authority )으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49.
17) 海運港灣廳(1986), 海運港灣廳 10年史,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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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였으므로 이 건의를 받아들이되, 우선 차관을 제공해주면 공사를 시행하

면서 제도의 개선은 점진적으로 할 것을 약속하였다.

IBRD는 정부의 이런 제안에 대하여 우선 직접 차관의 대상인 부산항의 관

리체제를 개선하여 기존의 부산항의 관리운영과 차관의 집행책임을 담당하는

부산항만관리청의 신설을 타협안으로 제안하여 정부가 이를 수용하였다. 이

신설기구가 세계은행 차관 8,800만불을 도입하여 컨테이너 전용부두18)를 비롯

한 항만시설의 확충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또한, 계속적인 IBRD 용역사업

으로 전문적인 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항만제도의 개선안대로 시정

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이때 약속된 용역사업이 세 가지였다. 첫째, 항만관

리제도를 포트 오소리티로 전환하는 방안, 둘째, 항만운영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여 보다 능률적인 제도로 개선하는 방안, 셋째, 항만관리제도를 독립채산제

에 의한 기업회계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첫째 건의안인 항만관리제도를 포트 오소리티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포트 오소리티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시행을 미루어 오다가 1976년에 그 타협의 한 형태로 건설부의 항만

의 계획·건설기능과 교통부의 항만의 관리·운영기능을 통합하여 항만청19 )이

란 독립기구를 설립하였다20 ) .

둘째 건의안인 항만운영제도 개선안의 내용에서는 당시의 항만운영제도가

부두관리협회라는 중간기구를 두어 이 기관이 실질적으로 항만을 관리하고 하

역회사가 항만을 운영하는 비능률적인 제도21)이므로 전면 개선해야 하며, 그

개선안으로서 선진국항만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부두임대제22)를 채택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개선안도 그 시행을 놓고 기존의 하역업계와 이해가 상

반되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IBRD 차관으로 새

로 건설되는 항만시설만 임대운영제로 하고 기존의 시설은 종전방식대로 운영

하기로 타협하였다23) . IBRD 측에서도 차관사업만 임대제로 하면 우선 차관상

환의 보장이라는 일차 목표는 달성될 수 있으므로 큰 이의 없이 이런 타협안

을 수용하였다.

18) 지금의 현대컨테이너 터미널임.
19) 후에 해운항만청으로 개칭되었으며, 다시 해양수산부로 개칭되었다.
20) 海運港灣廳(1986), 上揭書, pp. 444∼445.
21) 그 당시 우리나라의 항만운영형태는 tool- port 형태에 속하고 있었다.
22) 이 형태가 land- load(지주형)형 항만운영형태이다.
23) 부두도 임대제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면서 지금은 기존

항만시설들도 임대제 운영제도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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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건의안인 항만회계제도의 개선과 독립채산원칙에 의한 특별회계제도의

시행에 관해서도 시행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우리나라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시행을 미루었다. 차관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원리금

상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자, IBRD 측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

았다. 정부가 회계제도 개선안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를

시행할 해운항만청의 업무가 항만관리 업무 외에 해운·선박·선원 그리고 항

만행정 등 성격상 특별회계로 할 수 없는 공권력적 행정을 많이 포함하고 있

었으므로 이들 업무와 항만관리회계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서 연

유하였다.

컨테이너화의 물결과 그에 따른 항만건설재원의 확보라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앞선 항만관리형태인 포트 오소리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지만 아쉽게도 그 개선안들이 기각되어 버렸던 것으

로 인해 오늘날 또 다시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재론되게 된 것이다.

그 후로도 포트 오소리티가 어떤 제도인가를 알게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포트 오소리티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그때마다 시기

상조론을 이유로 연기가 거듭되었다.

4 . 민주화 및 지방 화시대와 포트 오소 리티 도입주장

1987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이에 따른 민선에 의한 새로운 대통령의 선

출, 정치 및 행정제도의 전반적인 민주화, 그리고 민주화의 요체인 지방자치제

의 수용방안 등이 폭넓게 정부의 제도로 받아들여지면서 항만의 기업화와 포

트 오소리티로의 전환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24) .

최재수는 1994년 항만의 당면문제해결을 위한 관리체제 개선방안 이란 논

문에서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국가들 대부분의 항만이 포트 오소리티에 의한

기업화에 성공하여 독립채산제에 의한 재정자립기반 위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 항만도 기업화시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우리나라 항만관리제도를 포트 오소리티를 근간으로 한 기업운영체제로 전환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4) 1967년『우리나라 항만관리제도의 공기업(Port Authority )으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포트 오소리티의 도입을 주장한 최재수는 재차 우리나라 항

만관리에 있어 포트 오소리티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1994년에 항만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체제 개선방안 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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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항만을 기업화할 경우 첫째, 항만개발재원조달이 용이하고 둘째, 원가

개념이 확실해져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지킬 수 있으며 셋째, 기업경영의 마

케팅 개념을 적용시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5) .

이러한 주장은 두 개의 논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나는 1994년

에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표된 항만의 당면문제해결을

위한 관리체제 개선방안 이란 논문에서 주로 부산항을 모델로 한 항만관리제

도의 포트 오소리티로의 전환에 따른 기업화를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하나의 논

문은 1994년 말 한국해운학회지에 발표한 지방화시대와 항만관리권의 조정

이라는 제목의 논문이다26) .

5 . 전국경제 인연합회 ( 1997 )의 연구보고서 『항만의 경쟁력 제 고 과제』

뒤이어 항만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있어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항만관리제도 전반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을 1995년에 착수하여 1997년 9월에 항만의 경쟁력 제고 과제 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항만의 관리체제뿐만 아니라 항만의 서비스와 마케팅문제,

항만노무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항만문제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대

정부건의를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항만관리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 항만은 중앙정부

가 주도적으로 개발·소유·운영을 담당하는 국유·국영 항만체제로서 컨테이

너부두공단에 항만시설을 무상 임대하여 관리·운영하게 하고 있으나, 실질적

으로는 항만의 관리·운영을 정부주도로 하고 있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KCT A )은 조직 및 운영의 특성상, 최대한의 자율을 보장받는 독립조직인 외

국의 포트 오소리티와 그 성격이 달라 정부가 사실상 항만의 운영권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아래 <표 2- 1>에서 보는 바와

25) 최재수(1994),『항만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체제 개선방안』, 국가경영전략연구원,
p. 75.

26) 최재수가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는 그간의 권위주의 정권이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민주정치 및 행정제도가 시행되어, 이에 수반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강화는 필연

적으로 항만도시의 행정제도에서 항만관리권의 중앙정부에의 전속이 문제가 될 것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지방화시대의 요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재수의 1967년의 논문과 1994년의 논문간에는

항만관리제도에 있어서 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에 반하

여 후자는 이것을 대전제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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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포트 오소리티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포트 오소리티로 전환해야 하며 그 기능·재정·기

구·운영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27 ) .

1) 항만자치공사28)의 기능

항만자치공사는 현재 해양수산부가 관장하고 있는 항만의 부두시설29)을 무

상으로 이관 받아 관리·운영하고 그 업무내용은 당해항만의 개발계획을 수립

및 집행, 항만내 부두시설, 기능시설, 보관시설, 임항도로시설의 건설 및 관리

운영, 모든 부두시설의 직접적인 운영 또는 장단기 임대운영으로 규정하고 있

다.

2) 항만자치공사의 재정

모든 재무관계는 기업회계방식으로 처리하고 항만자치공사는 모든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한다. 그 조달방법으로 항만시설사용료·시설임

대료·항만채권발행 및 차입금 등이 있으며 민간기업과 외국기관으로부터의

차입도 가능하나 다만 이 경우에도 정부가 채무이행보증을 할 수 없다.

3) 항만자치공사의 최고기구

항만자치공사의 기구는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를 두며 양 기구는 분리시킨다.

이 중 의결기구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10인 이내의 이사

회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소속장이 선임한다.

이사회의 업무내용은 신규투자 결정, 사용요율 결정, 임대료 결정, 임차인

선정, 공채 발행, 자금의 차입 등 주요업무를 의결하며 항만자치공사의 업무집

행에 관한 최고책임자(사장)를 선임한다.

4) 항만시설 운영 및 요율

항만자치공사는 해상 항만시설을 제외한 부두내 항만시설의 운영책임을 지

27) 전국경제인연합회(1997),『항만의 경쟁력 제고 과제』, pp. 31∼33.
28) 포트 오소리티(Port Authority)의 명칭을 이 논문에서는 항만자치공사로 표기하고 있다.
29) 접안시설, 하역시설, 보관시설, 임항도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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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항만시설의 사용요율, 임대료 등 요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항만자치공

사가 최종 결정한다. 다만, 항만자치공사가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임차 받아 관

리하는 시설의 사용수익에 대한 요율결정, 임차인 선정 등에 대해서는 소유주

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표 2-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포트 오소리티의 비교

부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포트 오소리티

정 치

적

독립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단 이사장 임면권

행사

*조직·회계·인사·보수 등을 해양수

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을 수시

로 받아야 함

*최대한의 자치적 관리경영 보장

경 제

적

독립

*해양수산부 승인 하에 부두개발채권

발행 가능

*매년도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 받고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잉여금 처분이 제한됨

*독립채산제 실시

*재원조달시 폭넓은 권한행사 가능

- 항채발행권, 과세권, 토지수용권의

권한 부여

- 항만업무이외에 부대사업 취급 가능

항 만

운영

*비전문가(주로 정부출신 인사)들이 항

만을 운영함

*전문경영진에 의한 항만운영

- 심의기구 조직은 선출위원 및 임명

위원(각 분야 전문가)으로 구성

- 집행기구조직은 항만전문가로 구성

기 구

성격

*비영리공공기관

- 시설유지에 장기간 소요

*영리추구의 공공기관

- 이익배당 불필요, 저렴한 요율정책

가능, 시설유지보수 기민

사 업

영역
*사업영역이 한정됨

*사업영역 확대 가능

- 공항, 철도, 무역 등 진출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1997),『항만의 경쟁력 제고 과제』.

6 . 새 로운 항만개발 및 관리 제도의 구축방안 발표

위와 같이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제안이 학자 및 경제단체들로부터 잇달

아 요청되자 항만을 주관하는 해양수산부로서도 이러한 제안에 대한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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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해양수산부의 관련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

발원에서 새로운 항만개발 및 관리제도의 구축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1998년

에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항만관리체제의 대안으로 항만자치공사와 항만공사

를 제안하고 있다. 항만자치공사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해서는 현재 각 지방해

양수산청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장하고 있는 항만의 시설30)을 무상으

로 이관 받아 관리·운영하며 항만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 1998년 가립회계법인 의 경영진단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개혁작업의 일환으

로 정부기능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31) . 해양수산부에 대한 경영

진단을 수행한 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와 가립회계법인이었는데 그 경영진단

결과 건의된 항만관리제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트 오소리티(Port Authority )의 도입

우리나라의 항만이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도약하기 위해 중심항만에 대해

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참여하는 포트 오소리티를 도입하여 선진항

만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그 대상으로서 우선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산, 인

천항부터 2000년 하반기에 포트 오소리티로 전환하고, 울산, 포항항은 2002년,

광양항은 2004년에 포트 오소리티로 전환한다.

2) 전체 지방해양수산청의 책임운영기관(Agency )화

해양수산부의 업무에 관해서는 11개 전 지방해양수산청의 책임운영기관

(Agency )화하고 해양환경 관리 및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집행기능을 신설할

것과 연안역 관리와 해양환경보존을 위해 해양환경관리과를 신설할 것을 건의

하며 현재의 어촌지도과를 수산과로 개편하고 종전의 어촌지도기능 이외에 수

30) 외곽시설, 표지시설, 접안시설, 하역시설, 보관시설, 임항도로 시설.
31) 그 기간은 1998년 11월부터 1999년 3월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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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원관리를 위한 추가기능을 부여할 것을 건의한다.

3) 산하단체정비

또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광양항이 포트 오소리티로 전환하는 시점에

이르러 폐지되어야 하며 부산컨테이너부두운영회사(BCT OC)도 부산항에 포트

오소리티가 설립되는 시점까지 완전 민영화하여야 한다.

4) 갑문관리소

2000년에는 갑문관리 기능이 인천항 포트 오소리티로 귀속되어야 한다.

8 . 1999년 정부 (해양 수산부 )의 포트 오소리티 도입 결정

정부는 위와 같은 경영진단 결과를 받아들여 우선적으로 2001년부터 부산항

과 인천항에 포트 오소리티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22 -



제 3 장 주 요국 과 우 리나 라 의 항 만 관리 제 도

제 1절 항만관리제도의 유형과 추세

1 . 항만관리 형태의 주요유형

일반적으로 항만의 소유 및 관리형태는 국유·국영제, 지방자치단체 소유·

운영제, 포트 오소리티, 사유항제도로 대별된다32) .

국유·국영제 항만을 채택하는 주요국가로는 한국, 인도, 민영화이전의 영국

의 일부 항만들이 이러한 범주에 속하였으며, 아프리카의 일부 후진개발도상

국들만이 이 형태의 항만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국

유·국영이라고 해서 이들 국가의 항만관리제도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

합리하다. 그 이유는 국유·국영제를 채택하는 국가의 항만제도의 내용이 서

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영국에서 항만관

리를 국유·국영제를 시행하였던 적도 있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적자상태로

난립한 항만들33)을 국가에서 국영기업을 설립하여 이 국영기업이 항만들을 매

입하여 정비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자 정부는 이 국영기업의 보유주식을 주식시장에서 매각하여 완

전 민영회사로 전환하였다. 또 대부분의 경우 국유·국영제라고 하더라도 특

별회계제도를 적용하여 기업운영방식으로 항만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의 일반회계방식에 의한 관리제도는 인도를 비롯한 후진

개발도상국의 소수 국가들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형태는 가장 흔히 발견되는 제도로서

이 형태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당해 항을 관리하는 지방자치

32) Frankel, Ernst G.(1986), P ort P lanning A nd D evelop m ent, New York : John Wiley
& Sons, pp. 543∼544.

33) 영국은 자본주의가 일찍 발달하였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무역을 주도하였으므

로 일찍부터 영국해안과 주요강안에 많은 근대적인 항만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후 영

국이 세계무역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경제환경의 변화로 물동량이 특정항만에 집중되

게 되고 물동량의 증가도 둔화내지는 감소되자 많은 항만들이 화물과 입출항 선박의

부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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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이를 소유·운영하면서도 실제 그 운영에 있어서는 포트 오소리티가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들을 완벽하게 구비하여 실질적으로 독립한 항만관리형

태를 취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롱비치와 네델란드의 로

테르담항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다른 한 유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성

에 보다 중점을 두어 항만을 직접 소유·운영하는 형태로서 일본을 비롯한 서

구제국의 항만들이 이러한 형태의 관리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를

채택하는 항만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소형 항만을 관리하는 형태이

다.

포트 오소리티는 항만을 공기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채택된 독특한 제도로

서 세계의 주요항만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으며, IBRD 등 국제공공금융기관

이 개발도상국들에게 항만관계 차관을 제공할 때 항만관리제도를 포트 오소리

티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으로 미루어 항만관리제도 중에

서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된다.

사유항만제도는 세계적으로 보아 그리 많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제도를 채

택하는 항만은 대부분이 특정한 항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철도회사가 철도를 건설하면서, 철교나 터널로 연결하기 어려운 강이나

해협을 횡단하여 철도를 연결하기 위하여 철도의 종단점에 항만을 개발하여

훼리로 여객이나 차량 등을 연결하는 경우, 또는 철강회사 등 대량원자재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공장들이 자가 소요 원료나 제품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을

개발하는 경우 등이다34) .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의 항만관리형태는 각 항만별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

고 복잡하므로 어느 형태가 가장 합리적인 형태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각

국의 정치·경제·사회·지리적 사정에 따라 취해야 할 형태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주요항만의 항만관리체제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기업원칙에 의한 운

영제도의 강화를 무엇보다 중시한다는 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항만의

경쟁력 제고 과제 에서 정리한 항만관리제도의 일반 형태와 그 장단점은 <표

3- 1>과 같다.

34) 최근에는 항만의 기업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항만의 민영

화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완전민영화일 경우, 이 형태의 항만으로 분류할 수가 있

을 것이나, 이러한 경향에 의한 항만과 사유항만개념은 현재로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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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항만관리제도의 일반 형태

구분 국유제 지방자치제 공영자치제 사유제

관리

체제

국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독립위원회

(또는 기관)
민간회사

특 징

국가가 직접 소

유·관리 및 운

영

시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선임한 특

별기구가 관리·운

영

특별법에 의해 설립

된 독립적 자치기관

에 의해 항만을 관

리·운영

영리추구를 최

우선으로 하는

민간이 직접 소

유하여 개발하

고 상업적으로

관리·운영

장 점

국가주도의 종합

적 항만 계획이

가능

지역의 특성을 고

려한 원활한 항만

계획 가능

인사권·재정권의

독립을 통한 고객지

향적인 서비스의 제

공, 항만전문경영진

에 의한 항만운영,
독립채산제의 기업

회계방식 운영

이용자 지향적

인 항만의 관

리·운영

단 점

고객 지향적 서

비스의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간

섭, 투자재원 부족

및 전문인력 확보

의 곤란

국가전체의 종합적

인 항만계획에 차질

우려

항만요율의 인

상 우려, 공공

이익보다는 개

인기업 우선의

정책 우려

사 례

한국, 인도, 민영

화이전의 영국항

만 등

지방자치제도가 발

달되어 있는 서구

및 일본지역의 항

만 (롱비치 ,로테르

담, 고베 등)

뉴욕·뉴저지항, 런

던항 등

펠릭스토우, 영

국 ABP 산하

의 23개 항만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1997),『항만의 경쟁력 제고 과제』.

2 . 항만의 소유 와 운영의 분리

항만시설과 장비 등을 항만 관리자가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직접 운영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학자들은 항만을 지주형 항만(landlord-

port ), 도구형 항만(tool- port ), 운영형 항만(operating - port )으로 분류한다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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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주형 항만(landlord- port )36)

이 제도에 있어서 항만관리자의 기능은 토지사용허가, 가용공간의 유보, 항

만의 기본시설의 건설과 이의 이용 등의 임무로 한정되어 있다. 항만관리자는

그 외의 시설 및 장비의 건설과 설치 등의 기능은 항만운영자37)에게 위임한

다. 이에 속하는 시설장비로서는 선박이나 화물을 수용하는 시설 및 장비, 임

항교통시설,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38)로서 주로 항

만의 기능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하에서는 항만관리자는 항만의 공간

을 공공성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운영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던지, 자기가 건설

한 시설을 민간에게 임대·운영한다. 이때 항만관리자는 일반적인 상거래시의

지주와 같이 항만자산을 운영자에게 중장기로 임대하거나 소유권을 양도하거

나 관리권을 넘겨주며, 항만시설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

치들을 하여야 한다.

2) 장비형 항만(tool- port )

이 제도는 지주형 항만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항만관리자는 전항에서

언급한 시설에 대한 건설이외에도 선박통제시설, 각종 조작장비, 보관시설 및

장비, 선박수리시설 및 장비도 건설하고 확보한다. 프랑스에서는 항만관리자가

중장비까지 확보하여 항만운영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한다.

또한 이 제도는 항만의 지역적인 여건이나 물동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

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대규모의 장비를 갖추기 어렵고, 이의 채산성을 확보하

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운영자가 장소가 마땅치 않

아서 적정한 장비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나, 그로 인해 특정업자가 우위를

점하거나 심지어는 독점의 이익까지 누리게 될 경우에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

다. 그 이유는 항만내의 공간이 무한적인 것이 아니므로 다른 경쟁업자들 모

두에게 같은 허가를 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항만관리자가 보다 효율적인 항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원을

35) Baudelaire, Jean - Georges(1986), P ort A dm inis tration and M anag em ent, T okyo: IAPH,
pp. 120∼134.

36) 대부분의 선진국 항만이 취하고 있는 형태이다.
37) 공공단체일 수도 있고 민간기업일 수도 있다.
38) 도선업무, 예선업무, 항만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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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서 시설을 건설하고 장비를 구입하여 이를 단기계약으로 운영자에게 사

용하도록 하되, 사용시에는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런 항만을 장

비형 항만이라고 하는데 장비를 확보하기는 하나 이를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

다.

장비형 항만의 역할이 소유권자로서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

므로 공간적인 여유만 충분하고 필요가 있다면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확보하

여 이를 운영자에게 장기로 임대해 주고 다른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여 또 다

른 운영자에게 임대해주어 서로 경쟁하게 할 수도 있다.

3) 운영형 항만(operating - port )

이 제도하에서의 항만관리자는 특정한 항만시설이나 장비만을 확보하는 것

이 아니고 이를 직접 운영하는 운영자 기능도 담당한다. 그리고 항만을 이용

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경우 항만관리자

는 항만운영자로서 항만이용자를 상대로 영업 활동도 하면서 항만공동체를 지

도하는 정부의 기능도 함께 한다. 이런 항만을 운영형 항만이라고 부른다.

운영형 항만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공성을 갖는 항만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항만의 민영화가 촉진되면서 국가에 따라서는 사영 운영항만제도를 보다 발전

시켜 나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근대항만의 발전초기에는 항만의 공공적 특성을 강조하여 공유·

공영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경제가 발전하고 민간부문의 경제

활동의 활성화로 항만의 기업적·경제적 요소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항만의

관리형태도 대형선사나 항만터미널 업자에게 임대하여 운영케하는 효율성과

서비스 향상의 전략으로 임하는 추세이다39) .

3 . 항만의 민영 화

39) 우리나라 항만의 경우는 전형적인 장비형 항만이었다. 항만시설과 고정장비는 항만관

리자인 정부가 투자하되 정부는 이것을 직접운영하지 않고 사기업인 하역업자들에게

이 항만시설과 장비를 이용하게 하여 영업기능을 수행케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런 항만 운영시스템이 비능률적이라고 판단하여 항만시설을 선박회사나 하역회사에

임대하여, 이들 시설을 임차한 선사나 하역업체가 항만을 운영하는 지주형 항만관리제

도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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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의 민영화 추세가 최근에 이르러 현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 <표 3- 2>와 <표 3-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정부 또는 중앙정부가 관

리주체이었던 항만이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으로 대폭 그 관리주체를 전환하고

있다. 이것은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항만에도 도입하자는 취지이며, 그 설립주

체가 중앙정부나 주정부 일지라도 항만의 실제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에 위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표 3-2> 최근 외국주요항만의 관리주체 개혁 현황

항 만
종 래 의

관리주체

새로운 관리주체

(개혁시기)
부두운영방식 특 징

시드니항 주 정 부 공기업(1995) 임대운영 공유민영

멜버런항 주 정 부 공기업(1996) 임대운영 공유민영

오클랜드항

(뉴질랜드)
지역정부 공기업(1988) 직접운영 공유공영

멕시코 항만 중앙정부
관민공동기업

(1990)
임대운영 공유민영

포트켈랑

(말레이시아)
중앙정부 공사(1991) 임대운영 공유민영

페낭항

(말레이시아)
중앙정부 공사(1994) 직접운영 공유공영

조호르항

(말레이지아)
중앙정부 공사(1995) 직접운영 공유공영

사우스햄프턴

(영국)
중앙정부 민간기업(1983)

일부직접운영

일부임대운영
민유민영

틸버리항

(영국)

런던포트

오소리티
민간기업(1992)

일부직접운영

일부임대운영
민유민영

티스항(영국)
티스포트

오소리티
민간기업(1992) 직접운영 민유민영

제노아

(이탈리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1990)

일부직접운영

일부임대운영

시유시영

시유민영

싱가포르항
PSA

(국가기관)

PSA (민간기업)

(1998)
직접운영 민유민영

자료: 한국해양대학교 항만연구소·부산발전연구원(2000),『부산항자치공사 도입방안

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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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 외국 주요 항만의 관리주체 현황

항 만 관리주체 설립주체
관리주체의

특성
부두운영방식 특 징

뉴욕뉴저지항

Port

Authority of

NewYork &

NewJersey

뉴욕주(州)ㆍ

뉴저지주

공기업 임대운영 공유민영

시애틀항
Port of Seattle 특별법에 의해

설립

공기업 임대운영 공유민영

LA항/LB항 LA시(市)/LB시 LA시/LB시 지방자치단체 임대운영 시유민영

뉴올리언즈항
New Orleans주 New Orleans주 지방자치단체 일부직접운영

일부임대운영

일부공유공영

일부공유민영

도쿄항

/고베항

/요코하마항

/오사카항

도쿄도(都)

/고베시

/요코하마시

/오사카시

도쿄도

/고베시

/요코하마시

/오사카시

지방자치단체 일부직접운영

일부임대운영

일부시유시영

일부시유민영

나고야항
나고야항

관리조합

나고야시ㆍ

아이치현(縣)
지방공공단체

일부직접운영

일부임대운영

일부공유공영

일부공유민영

펠릭스토우항

/사우스햄프턴

/틸버리항

민간기업 민간기업 민간기업 일부직접운영

일부임대운영

민유민영

앤트워프항 안트워프시 안터워프시 지방자치단체 임대운영 시유민영

함부르크항

/브레멘항

함부르크시

/브레멘시

함부르크시

/브레멘시

지방자치단체 임대운영 시유민영

르아브르항

/마르세이유항

Port of Le Havre

Authority/Port of

M a r s e i l l e

Authority

중앙정부 공사 일부직접운영

일부임대운영

국유공영

카오슝항
카오슝 항무국

(국가기관)

중앙정부 국가기관 일부직접운영

일부임대운영

일부국유국영

일부국유민영

싱가포르항 PSA 민간기업 공단 직접운영 민유민영

부산항
부산지방해양

수산청(국가기관)

중앙정부 국가기관 일부직접운영

일부임대운영

일부국유국영

일부국유민영

자료: 한국해양대학교 항만연구소·부산발전연구원(2000),『부산항자치공사 도입방안

- 29 -



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1) 항만 민영화의 주요 원인

항만기능의 특정부문에 민간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3가지 주요 원인이 있는

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40) .

첫째, 항만이용자의 항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물동량이 늘어나

면서 일반행정기구나 부서의 기능으로 이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없게 되었다. 때로는 법률로 이를 금하는 경우도 있다. 항만의 이용자가

항만에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고 항만의 관리와 운영에 참여할 경우, 그들의

항만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물동량이 그 항만을 이용하게 하는 동기를 만들며

항만시설들을 고객의 수요에 보다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항만의 시설이나 장비의 확보에는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항상 재

원이 문제가 된다. 항만의 민영화는 항만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의 마련을 용이하게 하고 재원규모를 보다 크게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정

부는 이런 항만개발재원을 될 수 있는 대로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기피한다.

민간자본이 정부와 기타 공공기관의 재원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거나, 민간기

업이 전용사용하는 특정한 시설이나 장비의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의 전액을

부담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다.

셋째,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민간 항만운영자는 공공기관에 비

하여 종업원의 고용이나 해고가 보다 용이하고, 지급하는 보수도 보다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다. 또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때 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왜냐하면, 사기업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적자

를 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41) .

2) 민영화의 형태

40) P ort Organization and M anag em ent R ep ort by the UNCT AD Secretariat (1993),
T rade and Development Board Standing Committee on Developing Services Sector s

(Shipping) Intergovernmental Group of Expert s on Ports, Geneva, 25, October , Items 3
and 4 of the Provisional Agenda, pp. 4∼6.

41) 그러나 공공성을 가진 항만의 관리운영이 보다 능률적인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

가 싱가포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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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능의 일부를 민영화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중 어느 방법을 택할 것

인가는 항만이 지향하는 목표와 항만이 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재정적

제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민영화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42) .

(1) 정부보유주식의 매각

공공항만기업의 주식을 매각하여 민영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식은 부분적

또는 전량매각의 두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부분매각을 할 경우, 정부는 매각

후에도 지배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

라 매각량이 결정될 수 있다43) .

(2) 자산의 매각

국가가 항만자산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 영국에서 이 방법을 많이 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방법으로서 한 유러피안 도시항만을 회사체제로 전

환하자는 제의도 있었다. 이때 이 회사의 자본구성은 공공성을 가진 자치단체

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되 자치단체가 대주주가 되고 민간인들은 군소

주주로 남기도 하였다. 이때 유의할 점은 주식매입자44)가 항만이용에 대한 기

본적인 방식을 바꾸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주식을 매각하

면서도 지배주식은 공공기관의 소유로 하는 국가도 있다.

(3) 항만장비의 임대 등

보유한 항만자산45)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민간기업에게 이를 전용사용

하도록 허가할 수도 있다. 이때 조건은 물론 유상이며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

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하기도 한다46) .

(4) 항만확장기능의 민영화

42) Wilt shire, Kenneth(1988), P rivatisation: The B ritish Exp erience, Melbourne: Longman
Cheshire, pp. 62∼85.

43)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은 민간인일 수도 있고, 특정그룹일 수도 있다. 또한 주식 인수

자를 국내인에 한정할 것인가와 외국인에게도 개방할 것인가의 여부도 중요한 결정사

항이다.
44) 특히 외국인 매수자.
45) 토지 또는 각종의 구축물.
46) 이 방식은 미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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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항만시설에 대한 운영은 기존의 공공적인 체제를 그대로 두고 새로

확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 방식은 주로 컨테이너 터미널에 많이 적용된다.

(5) 관리계약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부문에서 항만운영의 민영화는 특히 성공적으로 이

루어졌다. 터미널에 대한 공공기관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고도 국가는 터미널

의 관리권을 민간기업에게 위임하여 민간이 운영하게 한다47) . 이용료는 연간

얼마의 정액제로 하거나, 물동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6) 종업원지주제

국가는 보유주식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배정하여 종사자들의 참여의식을 높

이고, 동기를 부여하여 능률을 높이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때 종업원들에

게 일정액의 배당을 약속하기도 한다.

제2절 주요국의 항만관리제도

주요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의 항만관리제도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 미국

미국의 항만관리는 전적으로 주정부의 소관이며 연방정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미국의 주는 독자적인 법제와 연혁에 따라 항만관리제도를 정하

므로 주마다 항만관리제도가 다르다. 각 주는 그 실정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

의 항만관리제도를 정해서 각 항만의 사정에 따라 알맞은 제도를 채용하고 있

으므로 미국의 항만관리제도를 한가지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 극단적으로 말

하자면 수백가지의 항만관리형태가 나름대로의 지역과 항만의 특성에 따라 혼

47) 자메이카 포트 오소리티는 킹스턴 컨테이너 터미널을 킹스턴 터미널 운영사에 관리를

위임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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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48) .

<표 3- 4> 미국 주요항만의 관리형태

항만구분 항 만 특 징

시영항만
로스앤젤레스항, 롱비치항, 오클랜드항,

샌프란시스코항, 타코마항 외 다수

시산하에 항만위원회를 두

어 항만관리

주영항만 뉴올리언즈항, 찰스턴항 외 다수 주산하에 둠

포트 오소리티
시애틀항, 뉴욕·뉴저지항, 볼티모어항

외 다수
자치적 관리조직

사기업 항만 텍사스, 리치몬드항 사기업 운영 방식

자료: 정필수·김형태(1998),『새로운 항만개발 및 관리제도의 구축방안』, 한국해양수

산개발원.

그러나 크게 분류해 본다면, <표 3- 4>에 정리한 바와 같이 앞의 첫째 기초

자치단체인 시(市)가 직영하는 형태, 둘째 주(州)가 직영하는 형태, 셋째 포트

오소리티 형태, 넷째 사기업에 의한 운영형태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분류보다는 항만관리의 기본원칙이 더 중요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미국항만관리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첫 째, 항만의 관리운영은 자치가 원칙이다.

둘 째,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기업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셋 째, 지역경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넷 째, 기업원칙과 사용자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설을 임대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임대료는 임대인인 항만관리자와 임차인인 사용자가 미리 합의한 원

칙에 따른 공동 원가계산을 행하고 이에 기초한 금액으로 한다.

여섯째, 항만에 시민의 세금이 유입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또 항만을 통한

폭리도 억제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항만이라 할 수 있는 뉴욕·뉴저지항과 로스앤젤레스항,

48) 최재수(1993),『항만관리론』, 한국해양대학교 출판부, pp. 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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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비치항의 예를 들어 좀 더 구체적인 관리제도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뉴욕·뉴저지 포트 오소리티

뉴욕·뉴저지항은 1921년에 뉴욕주와 뉴저지주간에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뉴욕·뉴저지 포트 오소리티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 기구

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허드슨강을 가운데 두고 뉴욕주와 뉴저지주 양주(兩

州)는 항만과 배후 교통시설을 놓고 격렬한 경쟁을 벌렸다. 그 결과 양주에게

모두 도움이 되지 못했고 주간의 상업 및 교통을 규제·조정하는 주제통상위

원회(州際通商委員會, Inter state Commerce Commission : ICC)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ICC가 중재안으로서 포트 오소리티를 설립할 것을 제안

하고 양주가 이를 수용함으로서 탄생되었다.

이 포트 오소리티는 자유의 여신상으로부터 25마일 반경이내에 있는 양주의

관할구역안에서의 항만과 이에 부수되는 터미널 교량 및 터널 등의 연관시설

의 개발과 항만의 무역촉진을 위한 제업무(諸業務)를 수행하는 기구이다49) .

운영은 각 주지사가 각 주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 각 6명, 합계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의하여 자치권이 위임되어 있다50 ) . 위원은 명예

직이므로 무보수 임기제이다. 또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초 선임위원의 임

기를 서로 달리하여 위원이 연차적으로 바뀌게 된다. 위원회는 주요정책을 심

의·결정하며, 항만청장(Executive Director )을 임명한다. 항만청장은 위원회에

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할 책임을 진다. 포트 오소리티는 계획을 수립해서 양

주가 승인한 사실만 시행하며 양주는 위원회의 사업계획이나 행동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포트 오소리티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도 하지만 산하에 많

은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 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통례이다.

또한 철저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양주로부터 예산지원은 전혀 받지 않

는다. 개발재원은 공채를 발행하여 조달하며, 개발 후 운영수입으로 공채를 연

차 상환한다. 그러므로 채산성이 없는 사업은 근원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

어 있다. 공채상환을 용이하게 하고 항만운영의 기업성과 이용자의 개성을 살

리기 위하여 개발된 시설은 임대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개발착수전에 실수요

49) 지금 이 포트 오소리티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항만뿐이 아니고, 교량, 터널, 철도,
공항, 트럭 및 버스터미널 기타 후방교통시설, 그리고 쌍둥이빌딩으로 세계인에게 잘

알려진 월드 트레이드센터 등이다.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T eleport도 운영

하고 있다.
50) Baudelaire, Jean - Georges(1986), op . cit, pp. 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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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장기임대계약을 한다. 임대료는 양자가 합의한 회계원칙에 따라 원가계

산에 의하여 그 결과로 정하므로 양자간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뉴욕·뉴저지항이 개발되어 종전의 양주간의 출혈경쟁

이 지양되고 항만과 그 연관부대시설이 개발·확충되어 이를 통해 뉴욕·뉴저

지항을 세계의 중심항만으로 발돋움하게 하였다.

2) 로스앤젤레스항

로스앤젤레스항은 뉴욕항과는 달리 로스앤젤레스시가 직영하는 형태를 취하

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철저한 독립성과 독립채산제를 지키고 있다.

5명의 항만위원에게 자치권이 위임되어 있어, 이들이 합의제로 항만의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한

명씩 위원이 교체된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집행은 그 산하에 있는 항

만청장과 산하조직에서 한다. 위원회는 청장의 임명권을 가지며 청장은 부청

장 이하 전직원의 인사권을 갖는다. 관례적으로는 청장이 부청장이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나 법적인 것은 아니다.

그 구성원들의 직업은 건설업자, 변호사, 노동조합간부, 대학총장 및 사회사

업가로 다양하며, 상근직원들과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한 사람씩 윤

번제로 위원장직을 맡아 실무문제를 검토·결정하는 등 항만전문가 못지 않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

항만운영은 철저한 독립채산제로서, 개발재원은 공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고

상환은 개발시설의 운영수입으로 연차상환하며 시설은 철저한 임대제라는 것

등은 미국의 다른 항과 마찬가지이다51) . 뉴욕·뉴저지항과 마찬가지로 시로부

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며, 항만의 잉여금을 시재정으로 전입시키

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로스앤젤레스항은 오랫동안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잉

여금의 적립액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시직영이므로 항만을 관할하는 경찰서가 항만청장 산하에 있는 것이 아주

51) 이 항만은 1989년에 7,800만불의 흑자를 내고, 1990년에는 8,100만불의 흑자를 기록했

으며, 1990년 말 잉여금 누계는 7억 9천만불이었다. 이렇게 연속흑자를 기록하므로 이

항만이 발행하는 공채가 인기가 좋아 증권시장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다는 A1공채로

인정되어 가장 低利의 이자로 차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흑자로 생기는 잉여금은

로스앤젤레스시 헌장과 켈리포니아주법에 따라 항만관련시설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최재수(1993), 前揭書,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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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롭다. 이 경찰서는 로스앤젤레스시 경찰국산하이나 항만청장의 지휘감독

을 받고 항만청의 예산과 인사로 운영된다.

로스앤젤레스항만은 바로 같은 싼페드로만안에 있는 롱비치항과 이웃하고

있어 두 항만은 경쟁관계가 되어 선의의 경쟁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들 양항

은 공동으로 2020프로그램이라는 장기발전계획52)을 수립하여 활발히 진행중이

다. 이 계획은 항만시설의 개발계획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에 부수하는

배후교통망 개발계획과 개발에 따르는 환경문제53)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것이

다.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의 경쟁·협력관계는 다른 경쟁항만간에도 본

받을 만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 결과로 로스앤젤레스항은 미서해안 남부경제권의 중심도시가 되었다.

3) 롱비치항

포트 오소리티개념을 가장 많이 원용하고 있는 롱비치항의 경우, 트러스트

(T rust )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 항만의 제반 시설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둘째, 항만의 제반 수입 및 수익금은 항만수익기금

(Harbour Revenue Fund)으로 적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54) .

52) 1988년에 수립한 계획으로서 목표년도 2020년인 장기개발계획.
53) 이 계획 중 특히 항만교통을 도시교통과 분리수용하기 위해 알라메다 코리더(Alameda

Corridor )라고 명명된 철도와 도로를 동시에 수용하는 종합교통망계획과, 항만개발로

자연생태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바스퀴토 래군 재생계획이 있었다. 최재수(1993),
上揭書, p. 99.

54) 한진해운은 부실기업으로 도산한 대한선주를 흡수 합병하면서 물동량이 갑자기 늘어

기존의 시설로서는 물동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1988년 초부터 새로운 전용터미널

후보지를 물색하였으나, 기존의 로스앤젤레스항에서는 적지를 찾지 못했다. 그 때 바

로 이웃항인 롱비치가 한진해운에 알맞는 규모의 전용터미널건설계획을 가지고 접근

하여 상담에 성공하여 전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롱비치항만당국은 이 터

미널의 개발에 착수하여 약 3년만에 완공하여 1991년 봄부터 사용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 계약의 첫 번째 특징은 먼저 롱비치항이 실수요자인 한진해운을 찾아서, 계약을 체

결하고 난 후 개발을 했다는 점에 있다. 항만은 수요만 있으면 개발하여 흑자를 낼 수

있다. 두번째의 특징은 설계·시공·감리가 모두 실수요자인 한진해운이 깊이 관여하

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실수요자인 한진해운은 이 공사의 기본설계나 시공은

물론 장비의 기종의 선정이나 가격의 흥정까지 깊이 관여하였다. 이는 당연한 절차이

다. 왜냐하면 설계나 시공방법이 달라지고, 장비의 기종이나 가격이 바뀌면 공사비에

영향을 미쳐서 원가로 책정되는 임대료가 달라지게 되므로 실수요자의 이해관계가 크

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사기간 3년간 한진해운은 전담직원을 두어 이 공사에 깊이 관

여했다. 매주 2회의 정례회의에서 문제점을 세밀하게 검토,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이

공사비를 기초로 원가계산한 임대료는 연간 약 540만 달러이다. 이 계약은 해운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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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항만수입기금은 항만을 운영·관리·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지출과

항만 개선을 위한 장비의 구입, 시설의 확충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기금을 항만 이외의 일반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

우에는 항만위원의 다수결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금액도 전체액수의 10%

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미국 최대의 컨테이너처리항만인 롱비치항은 관리형태면에서 시영항만(Mu

nicipal Port )의 형태이지만 포트 오소리티개념을 도입하여 항만관리체계는 철

저히 독립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즉 공식적으로는 시 정부 조직내의 항

만국(Harbour Department of City of Long Beach)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롱비

치항만청(Port of Long Beach )이라고 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사가 별도로 항

만 가까이 위치한 독립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항만의 관리·운영·계획·개발 관련의 전권은 물론, 항만청장(Executive

Director )의 선임도 항만위원회(T he Board of Harbour Commissioner s )가 가

지는데, 이들 항만위원은 시장이 선임하고 시의회의 승인하에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일단 선임된 항만청장은 부청장 이하 전 직원의 모집·훈련·해고 등의

인사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이 포

트 오소리티의 개념을 원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항만위원회의 구성, 항만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항만재산의 관할, 항만시설

의 임대, 재정, 예산, 공채의 발행 등은 규정하는 법률을 통해 재정적인 관점

에서의 항만의 독자적 관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항만위원은 6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서 정치적인 변동 즉 임기 4

년의, 시장이 바뀌어도 보장된 임기까지 재임이 가능하며, 이러한 규정을 통해

일관된 항만정책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항만의 관리 및 운영은 시헌장의 규정에 따라 매주 한 번씩 정기적55)으로

모이는 항만위원회(T he Board of Harbour Commissioners )를 통해 이루어지

서 포철의 원료수송선의 전용계약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포철의 원료수송선은 건

조할때부터 화주인 포철과 운송사인 선사가 선박의 크기와 특징, 건조가격, 건조 조선

소, 건조후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선박의 건

조에 들어가고, 건조가 끝나면 그 선박을 합의된 조건과 원가운임으로 선박의 상각이

끝날때까지 화물을 보증한다. 그러면 선주도 적자가 날 염려가 없고, 화주인 포철도

원가수준으로 원료의 안정적인 수송이 보장되므로 불만이 있을 수 없다. 바로 이 방식

이 현 항만개발의 기본추세이며 이렇게 할 경우, 적자가 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항만관리체제도 이렇게 바꾸면 적자 가능성이 낮으므로 개발 후의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최재수(1994), 前揭書, pp. 45∼47.
55) 매주 월요일 13시에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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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때 5명의 항만위원의 다수결로 항만내의 모든 중요한 결정56)을 행하고

있다. 연임이 가능하지만 3회 연속은 불가능하며,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

년 1명씩 교체(staggered term )한다. 항만위원은 매주 정기적인 모임 때마다

$ 100의 수당을 받는 것이 전부이지만, 자부심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 항만위원은 항만전문가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선임되고, 1999년 7월

현재 5명의 직업은 은행가, 회계회사(accounting firm )사장, 퇴역 의사, 병원장,

부동산 전문 개인회사 사장 등이다.

항만청의 관리직원(staff)은 시공무원의 자격을 갖고 있지만, 관리차원에서의

시정부내 공무원과의 인사교류는 거의 없다.

1997년에 약 7천 6백만불의 흑자를 내고 1998년에는 약 6천3백만불의 흑자

를 기록하였으며 잉여금 누계는 10억불에 이르고 있다. 흑자로 생기는 잉여금

은 롱비치 시헌장과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항만관련시설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2 . 프랑스

프랑스에는 300여 개의 대소항만이 있다. 해안에 위치해 있는 프랑스 최대

의 마르세이유항, 르아브르항, 던키르크항과 내륙항인 루앙항, 파리항, 스토라

스후루항 등이 있다. 프랑스의 주요항은 전통적으로 항만운영에 있어 국유·

국영을 원칙으로 해왔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관리에 따른 비능률 때문에 인근

제국 항만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지자 주요 6대항을 자치제로 전환하였는데 그

것은 1920년 포트 오소리티 및 항만의 공사시행 절차 생략에 관한 법률 에 근

거해서 실시되었다. 르아브르항은 특수법인의 포트 오소리티로 1925년 1월 1

일부터 독립 자치항만으로 인정되었고, 그 후 1965년 6월 1일에 프랑스 주요

6대항이 포트 오소리티로 전환되었다. 그 6대항은 마르세이유항, 르아브르항,

던키르크항, 낭트/ 상나자르항, 루앙항 및 보르도항이다.

1) 포트 오소리티의 설립 경위

프랑스에 설립된 포트 오소리티의 설립 경위는 다음과 같다57) .

56) 고용, 임대계약, 주요건설공사, 투자 등.
57) 山上徹(1990),『國際物流槪論』, 東京: 白桃書房, pp. 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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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2월 하원 대의원인 차우멧이 프랑스의 항만들은 종래 국영인 중앙집

권주의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항의 관리에 의회가 간섭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는 의원들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항만에 관한 예산을 적절히 배

정하지 않아 실제로 소요가 될 항만에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다는 발언을 하였

다.

1912년 항만의 오소리티(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이 성립되었지만, 실제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1920년 무역항의 자치 및 항만공사 시공절차의 생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

였다.

1924년 대통령령에 의해 르아브르항, 보르도항을 자치항으로 하는 동시에

비자치항 규칙을 제정하였다. 국사 참의원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에 의해 특

수법인이 되었다.

1956년 대통령령에 의해 항만에 관한 법률을 법전화하기로 하였다.

1965년 6월 29일 법률 N 65- 491이 성립되고 6개의 항이 자치항으로 되었

다. 그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신제도의 채택이 정당하게 인정된 무역항의 관리

권이 신설된 자치항 으로 명명된 기관에 위임되었다. 또한 시민권과 자치권을

가지며 교통부 산하에 두고 나라의 경제, 재정의 관리하에 둔다고 자치항의 지

위를 설정하였다.

1966년 6월 1일 공익 트러스트 제도를 규제하는 프랑스의 의회법령이 다음

의 6개 주요항에 대해서 발효되었다. 마르세이유항, 르아브르항, 던키르크항,

낭트/ 상나자르항, 루앙항, 보르도항이 그것이다. 포트 오소리티 자체는 프랑스

정부의 일반적 규제하에 있지만, 관리와 재무에 관해서는 자율성을 갖고 있다.

관리기능뿐만 아니라 공업기능, 상업기능을 보유한 공공단체로서 포트 오소리

티는 항의 운영, 각종의 시설을 건설하고 운용하며, 개량하는 책무를 맡고 있

다. 항만의 부지내의 투자에 대해서도 기업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으며 독자

적인 판단에 의해 유치할 수 있다. 수입의 주요 재원은 선박·여객·화물에

대한 항세, 창고·크레인·드라이도크 임대·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이다 라

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항을 자치의 관점에서 구분한다면, 자치항과 비자치항으로 분류할 수

가 있다. 6대항을 자치항이라 하고 그 외의 항은 국영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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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항(Port s Concedes)이다. 6대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만들은 국가의 관리하

에 있고 엄격하게 그 관리체제가 이원화되어 있다. 위탁항의 관리는 교통부에

속하며 지방주재관서를 두어 이들 항만의 건설과 유지보수 및 항로업무를 전

담한다. 다른 한편 항만의 운영이나 항만의 상부구조의 설치 및 관리권 등은

그 지역의 상업회의소에 위탁하여 이들이 이를 전담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항만의 관리에 필요한 모든 통제·조정권은 교통부산하의 주재관서의 장

이 한다.

2) 불완전자치제에 대한 의문

6대항을 자치항이라고도 하고 Port Authotity체제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

제도가 과연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인(法人)인 포트 오소리티와 같은 것

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 그것은 6대항이 자치권을 가지고 있

기는 하지만 운영면에서 중앙정부에 너무 의존하여 독립성이 거의 없으므로

완전한 자치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첫째, 인

사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의 반을 교통부장관

이 임명한다. 그보다 항만을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정부공무원퇴직자

로 대부분 충당된다. 따라서 이들은 항만의 독자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들 자

신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보다 강하게 의식한다. 둘째, 완전

한 자치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정자립이다. 그러나 프랑

스 자치항의 경우 갑문, 방파제, 항로 등 기초시설 투자소요의 80%를 국가에

서 부담하고 20%만 항만이 부담한다. 부두 크레인, 창고 등 상부구조인 기능

시설은 60%를 국가가 부담하고 40%만 항만이 자체 조달한다. 국가가 개발비

의 상당부분을 부담함으로 항만수입의 상당부분도 국가수입이 된다. 재정이

이러한 상황하에서 독립된 자치항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인사 및

재정권외에도 교통부는 자치항에 대한 각종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치항의

직원 급여수준 결정에서부터 거의 모든 주요정책을 통제 조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프랑스의 6대 자치항은 명목상의 자치항에

지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국영항이라고 보아야 한다58)는 설(說)도 있다.

58)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공항관리공단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대행해 주고 있는 것에 불

과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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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영국

영국은 오랫동안 세계의 무역과 해운을 지배하여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교역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연혁과 해안선이 잘 발달되어 있어 항만의 적지(適

地)가 많다는 이점(利點)때문에 예로부터 수많은 항만이 나름대로의 목적에

따라 개발 발전되어 왔으므로 그만큼 항만관리제도도 다양하다. 영국의 항만

관리는 흔히 국영, 포트 오소리티, 지방자치단체 직영항, 사유항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59) .

특히 유의할 점은 영국의 항만관리형태 중 국영으로 분류되는 것은 우리나

라와 같은 중앙정부 직할방식이 아니라, 국영기업에 의한 기업적인 운영체제

였다는 점과 지금은 이 국영기업의 정부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민영화 시

켰다는 점이다. 또 영국이 항만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제도

로서 세계 최초로 포트 오소리티를 창설하였고, 그 성공으로 이 제도가 다른

나라로 수출되어 세계 항만관리제도의 정형으로 정착되었다는 사실이다60) .

1) 국영항(Nationalised Port )

영국은 1947년에 교통법(T ransport Act )을 제정하여 군소항(群小港) 중 자

립하지 못한 항만들을 국유화하여 영국운수항만위원회 산하에 두었다가 BT DB

(British T ransport Dock Board)61)를 거쳐 ABP (Associated British Port )62)라

는 국영기업체에서 통합운영하였으나 최근에 이 ABP의 주식을 민간에 매각

59) Baudelaire, Jean - Georges (1986), op . cit, pp. 92∼96.
60) 그러나 지금은 영국의 경제가 사양화되고, 대형화·자동화한 선박에 적절한 기항항만

수가 줄어들게 되어 영국의 경제규모에 알맞는 규모로 항만수를 축소해야 하는 어려

움에 봉착해 있다.
61) Immingham, Hull, Goole, Grimsby, Swansea, Newport , Port T albot , Cardiff, Barry ,

Southampton, Garston , Kings Lynn, Fleetwood, Lowestoft , Millbay , Silloth, Barrow ,
Lydney , T roon 이 관할 항만이었고 이 조직은 국가기관이지만, 국가로부터 독립한 항

만경영을 자기의 재정적 책임아래 행하는 기업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한국해양

대학교 항만연구소·부산발전연구원(2000),『부산자치항공사(Port of Pusan Authority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p. 114.

62) ABP를 우리말로 번역할 경우 영국항만협회 라고 할 것이다. 이 ABP는 1948년의 회

사법(T he Companies Act )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1983년 국영항만 주식매각

법을 제정하여 정부보유주식을 전량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ABP는 완전히 민간기업으

로 전환되어 상업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23개 항만 및 터미널을 관리 운영

하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 항만연구소·부산발전연구원(2000), 上揭書,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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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이 회사 자체가 완전히 민영화되었다.

2) 포트 오소리티(Port Authority )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항만으로 Port of London Authority , Clyde Port

Authority , Forth Port Authority 등이며, 많은 수의 중소규모 항만도 이와 유

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형태의 항만은 공채의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

하고 독립채산제를 하는 자치항만이다. 포트 오소리티는 영국에서 제일 먼저

개발한 제도이다.

3) 지방자치단체 직영항(Municipal Port )

이에 속하는 항만 중 가장 큰 항만은 Bristol항이다. 그 외의 주요항으로는

Preston , Port smouth , Boston항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중소형항만이 있다. 이

항만들의 운영은 주로 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 항만위원

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책임을 진다.

4) 사유항(Company Port )

사유항은 많지 않다. 대표적인 항만이 Liverpool, Manchester , Felixtow항

등이다. 리버풀항은 원래 포트 오소리티 체제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가

1971년의 Mersey Docks and Harbor Act에 의하여 회사체제로 전환되었다63) .

4 . 일본

선진국의 항만관리제도 중 우리나라 항만관리제도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준 나라가 일본이다. 따라서 일본항만관리제도의 개요와 문제점을 파

악하는 것은 우리나라 항만관리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64) .

1) 1950년 이전

63) 그 외에도 맨체스터항은 맨체스터 운하 회사의 소유이며, 펠릭스토우항은 펠릭스토우

철도 회사의 소유이다.
64) 최재수(1993), 前揭書, pp. 22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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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개항 후부터 1950년까지는 중앙정부에 의한 항만관리체제를 유지하

였다. 그 제도는 현행 우리나라의 제도와 거의 같다. 일본이 이런 항만관리제

도를 유지한 이유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개항기의 역사적 특징에서 비롯된다.

서구의 전통 해운국들의 항만이 그 지역의 경제발전과 대외교역의 확대에 따

라 자생적으로 발달한 것과는 달리 개항 자체가 외세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졌

기 때문에 개항을 결정한 중앙정부가 개항지인 항만을 굳게 장악할 수밖에 없

었다. 그 후 일본은 명치유신을 거친 후, 국력과 군국주의를 배경으로 강력한

해외세력의 확충에 노력하였는데, 그 전진기지인 항만을 중앙정부가 관장한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였다. 일본과 개항의 역사가 비슷하고 개항 후 곧 일본

의 식민통치를 받아야 했던 한국의 항만관리제도는 바로 일본의 이 제도가 그

대로 답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2) 1950년의 항만법과 지방자치단체 이관

1950년 일본을 군정으로 통치하였던 미극동군사령부가 항만법을 제정하도록

하여 항만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관하도록 하였다. 항만법에서는 다음

세 가지 항만관리형태를 정해서 그 중의 하나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제1안: 포트 오소리티(항무국)

제2안: 지방자치단체직할

제3안: 관련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구성한 일부 사무조합

(두 자치단체에 중복 항만: 나고야항)

항만법은 관련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위 3안 중 항만관

리권을 가진 자치단체가 택일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을 제정한 사람

들은 항만관리의 모델을 1안인 포트 오소리티안으로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구

미에서 이 제도가 성공하였고 일본이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실제로 1안인 포트 오소리티를 채택한 항

만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2안인 지방자치단체 직할안을 채택하였고 일부

특수한 여건이 있는 항만만이 3안인 일부사무조합안을 택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항만법에 의한 항만관리제도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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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은 역시 중앙에서 관장하는 것과 비슷한

관료적 비능률이 계속되어 항만의 기업화에 실패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항만개발자금부족으로 항만의 발전이 지지부진하였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항무국(Port Authority )은 사실상 실시되지 못하고 말았

고, 대부분의 중요 항만의 관리형태인 지방자치단체직영체제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극히 예외적인 항만관리형태의 하나인 일부사무조합형태는

세 가지 형태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항만

이 나고야항인데, 이 항만은 나고야시(名古屋市)와 아이찌현(愛知縣)의 관할구

역에 걸치는 항만이므로 두 자치단체가 50 : 50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나고야

항관리조합에 의하여 관리 운영된다. 따라서 나고야시와 아이찌현이 모두 항

만에 깊이 간섭하지 못하고 인사와 재정의 독립권을 주었다. 제한된 자치권이

지만 자치권이 부여되자 다른 항만보다 관리가 잘되어 오늘의 나고야항이 되

었고 나고야시는 일본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다.

3) 고도성장기의 항만수요와 외무부두공단(外貿埠頭公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항만관리가 실패하여 항만의 발전이 지연되는 가운데

일본은 196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맞이하자 심각한 항만시설 부족현상을 초래

하였다. 특히 1967년에 첫 컨테이너선이 일본에 기항하면서부터 종전의 항만

관리제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막대한 시설이 소요되는 항만시설의 개발을 제한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중

앙정부의 예산지원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컨테이너화 이

후 업계에서는 전용부두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왔는데, 시민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항만시설을 특정업체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외교역상 필수불가결의 항만만을 기업방식으로 집중 개발하기로

하고 1967년에 외무부두공단법(外貿埠頭公團法)을 제정하여 공단방식의 개발

에 착수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무부두공단은 두 개였는데, 그 하나

는 도오쿄오항(東京港)과 요꼬하마항(橫濱港)을 개발하는 게이힌(京濱)외무부

두공단이며, 다른 하나는 오오사카항(大阪港)과 고베항(神戶港)을 개발하는 한

신(阪神)외무부두공단이다. 이 양 공단에 의한 4개항의 집중개발이 일본경제의

기본 물류구조를 동경을 중심으로 한 관동경제권과 오오사까·고베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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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관서경제권으로 이원화시켰다65) .

4) 공단의 해체와 항만공사제

이렇게 성공적인 외무부두공단이 1981년에 해체되어 그 업무가 각각 관련 4

개항의 항만공사체제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이 4개항은 자치단체의 일반항만

관리권과 공사에 의한 항만의 기업적관리라는 이원적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

러나 같은 시장의 관할하에 있는 시영기업형태이므로 큰 문제는 없어 보였으

나 능률적인 제도가 아닌 것이 분명하였다. 제일 곤란한 것은 공사와 시항만

국의 업무분담의 한계였다.

이상 일본의 항만관리제도를 정리하여 <표 3- 5>에 수록하였다.

<표 3- 5> 일본의 항만관리형태

항만구분 항 만 특 징

시영항만
요코하마항, 오사카항, 고베항, 가와

사키항, 키타큐슈항 등 대다수 항만
○○시 항만국

도부현(都府縣)

관리항만
동경항, 오사카남항 등 다수항만 ○○도(부현) 항만국

사무조합

관리항만

나고야항, 요카이치항, 토마코마이

항, 사카이항 등 5개 항만

두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

동으로 설립한 조합임

항무국

관리항만
니이하마항(1개항)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행정

항만경영기구

자료: 정필수·김형태(1998),『새로운 항만개발 및 관리제도의 구축방안』, 한국해양수

산개발원.

제 3절 우리나라 항만관리제도의 연혁과 문제점

65) 그 공단의 개발자금조달은 중앙정부 10%, 항만관리자 10%, 개발은행 40%, 전용사용

자 40%로 하였다. 물론 완공후의 관리운영방식은 실수요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

었고, 원가주의 원칙에 충실한 점과 과다한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이 미국의 독

립자치항 들과 유사하다. 이 외무부두공단방식에 의한 4개항의 집중개발은 대단히 성

공하여 대규모의 항만시설을 기업방식으로 건조하면서도 시민의 세(稅)부담을 최소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항만시설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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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항만관리 제도의 변천

1) 외세에 의한 개항

우리 나라에 근대적인 의미의 항만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시기는 조선말기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끝나고 민비의 새로운 대외개방정책이 구체화된 병자수

호조약부터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66 ) .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의 주

요 운송수단으로서 수운이 발달하였으므로 이들 선박을 수용하는 나루터가 없

었던 것이 아니며 이들 나루터를 중심으로 객주제도에 의한 교역이 활발히 이

루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나루를 중심으로 한 수운은 주로 연안무

역에 종사하거나 정부의 양곡을 운반하는 조운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으므로

대외교역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더구나 당시 사용되던 선박은 목조범선의 소

형선 위주였으므로 오늘날의 기선을 중심으로 한 대외 교역항과는 그 규모와

기능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병자수호조약은 일본의 무력에 의한 강압으로 타의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

로 이 조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개항도 자의에 의한 개항이라기보다는 외세의

압력에 의한 개항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이 조약으로 부산항을 포함한 3개

항을 개항할 것을 요구하였고 우리나라는 이를 수락하였다. 3개항 중 부산은

조약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였고 나머지 두 항만은 쌍방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기로 하였다67) . 그래서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된 해인 1876년을 부산항의 개

항원년으로 보고 있다.

외세에 의한 개항은 그 후 항만관리의 개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

미 선진국의 경우 항만이 경제의 발전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

문에 항만도 그 지역경제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항만에 사

기업이 관여하는 폭이 매우 넓었다. 항만자체에 대한 개념도 기업적인 차원에

서 파악하려는 경향이 높았으며 항만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정부가 관여하는

경우에도 그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중

앙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아주 드물었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었다.

이에 비하여 동양삼국68)의 경우는 외세의 압력으로 개항이 이루어졌고, 개

66) 최재수(1994), 前揭書, pp. 5∼8.
67) 병자수호조약 제4, 5款에 부산을 비롯한 3개항을 개항하고 여기에 일본의 專管居留地

를 설치한다고 규정하였다. 孫禎睦(1982),『韓國開港期 都市變化過程硏究』, 일지사, p. 90.
68) 한국, 일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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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라는 중대한 정책의 결정자체가 중앙정부의 최고권력자의 판단에 의해 이

루어짐에 따라 처음부터 항만은 중앙정부가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

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항만에 대한 피해의식이 작용하여 항만의 경제적인 운

영보다는 외세로부터 국가를 보호한다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규제위주의 관리

개념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항만에서 국가공권력을 대표하는 세관 등

권력기관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항만관리의 경영적 개념은 뒷전으로 쳐질 수밖

에 없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역사상 봉건제도가 없는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오랫동안 지속하여 왔으므로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

로 지방행정기관도 중앙정부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중앙정부의 업무대행기관

의 범주를 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개념의 부족으로 항만에 지방자

치단체가 관여하는 것에 특별한 가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나

라 항만관리제도가 국유·국영 체제를 유지해온 근본적인 이유의 하나이다.

2) 일제치하의 항만관리

부산항은 인천항·원산항과 같이 일본과의 병자수호조약에 의하여 개항한

항구 중의 하나이다. 일본이 강압적으로 부산항과 인천항, 원산항의 3개항을

지정한 데에는 항시 중국대륙에의 진출을 염원해 온 일본의 대륙진출의 구상

과 소위 대동아공영권형성의 기반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결국 일

본의 아시아대륙 진출에 한반도가 교량역할을 한 셈이다. 이러한 일본의 계획

으로 그들의 국토와 가장 가깝고 양항(良港)의 조건을 구비한 부산항의 개항

을 가장 먼저 요구하였고, 또한 일본은 한반도의 교량화작업을 구체화하여 부

산항에 대형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근대적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동시에 경부

선과 경의선을 건설하여 만주와 철도로 연결할 수 있게 하였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항만을 개항하여 이용한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한 후 일본이 필요로 하는 쌀과 각종 광물자원 등의 수탈품을 운반하

는데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각 연안의 곳곳에 항만을 만들고 그 배후지역

으로부터 나오는 산물들을 일본으로 수송하였던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

나라에 항만과 철도를 건설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은 식민지인 우리나라의 항만을 대륙진출의 교

량과 식민지수탈품의 수송로라는 두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일제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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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항만관리도 이런 일본의 목적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식민통치용으로 건설한 철도를 운영하는 거대한 기구

를 총독부직영으로 두었는데 철도의 부속시설과 비슷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던 항만69)도 철도가 속한 총독부 교통국에 소속하여 직영으로 운영되었다.

3) 정부수립후의 항만관리

해방 후 미군정기간과 한국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정부조직은 일제치하의 행

정조직의 골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항만관리체제도 역시 일제

총독부치하의 국유·국영이라는 기본골격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그것이 오늘

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수립 후의 항만관리행정제도 중 특기할 사항은 한때 항만의 계획, 건설

기능과 관리, 운영기능이 건설부와 교통부로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가

된 경우도 있었다는 점이다. 5·16군사혁명후의 행정개혁작업으로 그때까지

상공부산하의 해무청에서 관장하던 해사업무를 각 부처로 분산시켰다. 이때는

국토건설계획을 추진 중이었으므로 항만건설도 국토건설의 일부라고 보고 항

만의 계획·건설기능은 국토종합건설계획을 관장하는 건설부에 이관시키고 항

만의 관리운영기능만 교통부로 이관하였다.

항만의 행정은 항만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수요부처에서 잘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의 계획과 건설기능을 이와 전혀 관계없는 건설부에서 관장하는

까닭에 수요와 이용자의 편의를 무시한 개발계획이 되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시급한 수요보다 막연한 국토종합건설계획으로 항만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항만

시설을 유휴시키는 비효율적인 투자가 빈번히 이루어졌다. 특히 이 기간동안

에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공업항의 건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상업항의 개

발이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다.

그 후 경제의 발전과 컨테이너화의 물결에 따라 새로운 항만시설의 수요가

늘어나자 그 건설재원 마련의 필요에 의하여 항만관리제도가 일부 개정되었으

나, 그 기본골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 . 항만관리 의 문제점

69) 중국의 만주지역과 한반도에서 수탈한 물품을 운송하는 주 운송수단은 철도였으며, 항

만은 한일간의 철도를 연결시키는 기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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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만관리상의 문제를 집약하면 만성적인 시설부족, 항만과 도시의

부조화, 그리고 관료적인 비능률성이 될 것이다.

1) 만성적 시설부족

우리나라 항만의 만성적 시설부족은 개발자금의 부족과 개발적지의 부족으

로 집약된다. 그간 항만의 공공성을 강조한 나머지, 항만개발자금을 전적으로

재정자금에 의존해 왔다. 그 결과 제한된 정부재정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재

원을 항만부문에 배정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70) .

2) 항만과 도시계획의 부조화

항만의 당면과제 중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도시와 항만의 부조화에 있다. 이

는 항만관리권은 연혁적인 사정에 의하여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도시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 도, 시, 군 등 일반행정기관에서 취급하면서 여러 가

지 부조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3) 관료적 비능률성과 수요자의 요구외면

우리나라 항만은 국유·국영이므로 공무원에 의해 관리·운영된다. 그 결과

관료적 비능률 현상이 만성화되었다. 공무원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합목적성보

다는 합법성에 보다 역점을 둔다. 따라서 항만의 관리와 운영이 신축성이 없

고 경직화되기 쉽다. 또한 항만관리 예산이 정부의 일반회계예산이므로 항만

과 같은 기업성이 강한 시설이나 장비의 관리에 아주 부적당하다. 특히 일반

회계의 경우 시설장비의 운영수입과 시설장비 유지·보수의 운영비가 직접 연

결되지 않고 따로 회계되므로 원가계산에 의한 운영이 불가능하다.

또한, 컨테이너운송제도가 발달하면서 국제복합운송제도에 의한 국제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항만관리가 절실히 요청

되나 현 관료체제로서는 이러한 요청에 만족할만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으며

아울러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70) 최재수(1993), 前揭書, pp. 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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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제 안 된 포트 오 소리 티 의 비교 분 석

제 1절 제안된 포트 오소리티

해양수산부는 포트 오소리티의 도입을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

를 의뢰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부산과 인천 두 광역시도 각

각 독자적으로 연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제안된 안7 1)의 개요는 다음과 같

다.

1 . 해양수산 부 제안

연 구 명 : 항만공사(Port Authority )제 도입방안72)

연구기간 : 1999. 9 ∼ 2000. 6

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KIPA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삼일회계법인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는 각 항만에 독립된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각 항만을 관리·운영

하도록 하되 중앙정부산하의 항만공사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항만위원회는

자문기구와 부분적인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경영책임자는 중

앙정부와 아울러 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위원회의 위원구성도 중

앙정부가 위원장을 선임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항만이용자들

로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반영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항만공사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항 항만공사 로 칭하고 독립채산제인

기업회계제도를 원칙으로 하며 조직, 인사 및 예산의 자율권을 갖고 관할 항

만의 개발, 관리 및 운영의 주체로서 국제경쟁력의 확보와 이용자에 대한 최

상의 서비스 제공, 조직의 효율적 운영목적 달성을 지향한다.

항만공사의 기능에 대한 항만운영관리에 관해서는 항만홍보, 기능시설 관리,

잔교시설 관리, 직영공사 관리, 컨테이너 관련 업무, 항만부지 실태조사, 항만

71)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가 독자적으로 각각의 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여 발

표한 연구보고서를 여기에서는 각 기관의 제안으로 간주한다.
72)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0),『항만공사제 도입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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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업무, 항만의 관리운영업무, 체화료 관리,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징

수, 항만경비, Port MIS73)업무 및 여객터미널 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항만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감리업무, 항만시설물 관리·유

지·보수 기능74)을 들 수 있고, 경영지원 기능으로서 총무, 재무관리, 법무, 공

보·대정부, 노사관리, 감사, 항만위원회 지원을 주요기능으로 표시하고 있다.

항만공사의 조직에 있어서는 크게 항만위원회와 집행기구로 구분하여 항만

위원회는 주요정책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고 집행기구는

항만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의 집행 및 일상적인 항만서비스활동을 수행하도

록 하고 있다. 또한 감사를 두어 항만공사의 투자효율성 확보와 자금의 집행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한다. 항만공사의 소속직원은 공사직원과 같은 신분을

가지며, 주요조직 구성으로서 항만위원회, 감사, 사장, 부사장, 3개 본부 및 6

개부와 업무별 팀을 둔다.

2 . 부산광역 시 제안

연 구 명 : 부산항자치공사(Port of Pusan Authority)도입방안에 관한 연구75)

연구기간 : 1999. 5 ∼ 2000. 1

연구기관 : 한국해양대학교 항만연구소, 부산발전연구원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는 항정(港政)과 시정(市政)의 일원화를 통한 도시와 항만발전을

위해 부산항의 항만관리권을 인수하여 부산광역시 산하의 항만자치공사를 설

치할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정부 산하의 항만국을 두고 이를 항만자치

공사화(Port Authority )하여 항만관리권을 위임함으로써 부산항이 자치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

비치항을 원용하였다.

부산광역시가 제시한 부산항자치공사의 기능은 현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할하고 있는 연안 및 기타 지역과 이들 지역내의

제반시설을 부산시가 이관 받아 이를 항만자치공사로 하여금 지주로서의 재산

권 기능을 자치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며, 항만관련 제반정책의 입안, 계획, 개

73)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경영정보시스템).
74) 공사관리 감독업무, 긴급복구공사, 시설공사 관리, 시설물 관리, 자재관리 감독업무, 전

기시설관리, 준공시설물 이관업무, 품질관리, 하자관리, 항만공사관리를 지칭함.
75) 한국해양대학교 항만연구소·부산발전연구원(2000), 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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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및 집행기능과 항만시설의 유지 보수, 항만경비 및 보안업무 수행기능, 항

만마케팅 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조직에 관해서는 부산시 산하의 항만국 형태의 조직이지만, 완전히 자치적

으로 관리 및 운영되는 독립기구의 형태로서 심의·의결기구와 집행기구 그리

고 감사로 구성된다. 심의·의결기구는 부산항자치공사내의 최고의사결정기관

으로서 5∼7명으로 이루어지는 항만위원회가 담당하며, 항만위원의 선임은 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 부산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기구의 대표인 사

장은 항만위원회가 3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하고 항만위원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3 . 인천광역 시 제안

연 구 명 : 인천항자치공사(Port of Inchon Authority)도입방안에 관한 연구76)

연구기간 : 1999. 7 ∼ 2000. 4

연구기관 : 인천발전연구원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는 부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항만관할권의 지방이양을 전제로 한

인천광역시 산하의 항만자치공사를 주장하고 있다.

인천항자치공사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해서도 부산광역시와 같은 의견을 제시

하고 있으나 조직구성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견을 달리한다. 인천항자치공사의

조직에 심의·의결기구와 집행기구, 감사를 두는 것은 부산광역시와 의견이

같으나, 항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그 의견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항

만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인원 중 당연직으로서 인천광역시 대표

와 해양수산부 대표, 인천항자치공사 사장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위원은 인천항 이용자 대표, 인천 하역회사 대표, 인천 항만노동자 대표, 인천

상공회의소 대표, 인천시민 대표, 기타 항만의 이해 관계자 대표를 제시하고

있다. 항만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인천시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인천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부산광역시와 의견이 같다.

4 . 해양수산 부안의 변화

76) 인천발전연구원(2000),『인천항자치공사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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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각각 내놓은 3개의 포트 오소리티 제안 중 해

양수산부 안이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크게 보아 4차례에 걸쳐 변화

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하여 포트 오소리티 도입 결정을 정부안으로 채택하

게 한 것은 이 문제를 직접 관장하는 주관부서인 해양수산부와 관련이 없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즉, 국민의 정부77)가 작은 정부를 지향할 목적

으로 정부구조의 전면개혁을 시행하였는데, 이 작업에 참여한 가립회계법인78)

이 해양수산부의 행정구조 개편안으로 부산항과 인천항 및 기타 주요항만에

대한 연차적인 포트 오소리티를 제안한 것에서 연유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가

립회계법인이 추구하는 포트 오소리티의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79) .

항만의 주관부서인 해양수산부는 이 안이 정부안으로 채택됨에 따라 부산항

과 인천항의 포트 오소리티 도입 준비를 위하여 다시 행정연구원과 해양수산

개발원, 그리고 삼일회계법인에게 구체안을 마련할 것을 의뢰하였다.

위탁받은 연구기관들은 그 결과를 중간보고와 최종결과보고의 두 차례의 절

차로 발표되었는데 그 중간보고서의 요지를 살펴보면, 연구의 주제가 부산항

과 인천항의 포트 오소리티 도입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 오소리티의 도입을 막연한 이유를 들어 시기

상조로 규정하고, 그 대안으로서 항만관리기구를 에이젠시적 요소를 가진 기

구로 개편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발표된 중간보고서는 간단하게 브리핑 차트식으로 정리되

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 구체적인 사항의 결여로 불분명

한 요소가 많이 보인다. 다만 포트 오소리티 도입 방안의 방향과는 다른 내용

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연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80) .

중간보고서가 발표되자 정부의 개혁주도부서인 기획예산처에서 포트 오소리

77)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현정부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
78) 한국생산성본부와 합동으로 연구하였다.
79) 이 보고서의 많은 건의안들은 거의 시행함이 없이 사장되고 있으나 포트 오소리티안

(案)만은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여 2000년 말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2001년 초부터 시행

할 것을 정부안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므로 이 안은 항만의 주관부서인 해양수산부안이

라고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안이라고 할 수 있다.
80) 제안된 중간보고서는 중앙정부내의 관련부처에 의하여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보인

다. 수정된 최종보고서는 포트 오소리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에 대하여

2000년 6월에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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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의 도입을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가 전혀 다른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으며 그에 따라 중간보고서에서 내린 잠정결론을 참고로 하고,

수정한 포트 오소리티안을 제시하기로 방침을 바꾸었으며, 이 작업을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종보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제안된 포트 오소리티안도 극히 소극적인 안으로 포트 오소리티가 담당하는

업무범위를 극히 한정된 항만의 육상기능시설관리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

다. 그리고 포트 오소리티를 만드는 연구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포트 오소리

티를 도입할 수 없는 요인들을 다량 나열하였다. 이러한 최종보고서의 건의안

도 해양수산부의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관련기관 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안이었다.

그 후 개각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경질되었다. 새로운 장관8 1)은 취임

후 이러한 사실을 관계자로부터 보고 받고 부산시를 초도 순시하는 자리에서

기존의 제안된 연구보고서를 백지화하고, 아무런 대안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

서 포트 오소리티 도입안에 관하여 관련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장 최

적안이라고 생각되는 안으로 포트 오소리티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신임

장관이 어떤 근거로 이런 발언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실한 근거는 없으나,

해양수산부의 기존의 연구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직후, 해양수산부에서는 포트

오소리티 대상항만에 해당되는 부산 및 인천 두 광역시에 해양수산부가 임명

한 5인의 위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가칭

항만공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안을 당해 광역자치단체가

수용함으로서 항만공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0년 9월 15일82)부터 양측간

에 협의가 진행되었다.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의 <표 4- 1> , <표 4- 2>와 같다.

81) 노무현이 새로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취임하였다.
82) 인천은 9월 14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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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 가칭 부산항만공사83) 추진위원회 명단

부 산 광 역 시 해 양 수 산 부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최재수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오거돈

부산시 항만농수산국 국장 신창기

부산시 상공회의소 부회장 성병두

해양상선(주) 대표 박정범

부산시 항만정책과장 김정수(간사)

한국해양개발연구원 박사 김학소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국장 정이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 최낙정

한진해운(주) 부산지점장 이상건

대한통운(주) 부사장 박충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장 김성용(간사)

<표 4- 2> 가칭 인천항만공사 추진위원회 명단

인 천 광 역 시 해 양 수 산 부

인천발전연구원 박사 최정철

인천시 기획관리실장

인천시 경제통상국장

인천항만하역협회 회장 이기상

인천시 기획관 박남규(간사)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국장 정이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장 이갑숙

현대상선(주) 소장 남명진

우련통운(주) 사장 배인홍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장 박규현(간사)

해양수산부가 의뢰한 연구보고서는 일단 참고안으로 할 뿐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락한 이상, 정부

안으로 채택하려고 했던 포트 오소리티 설립의 구체안에 관한 3개 연구보고서

는 일단 백지화하고, 이 위원회에서 관련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하기

로 하였다.

제 2절 제안된 안의 비교분석과 협의

83) 추진위원회의 명칭에 관해서도 해양수산부에서는 가칭 항만공사 로 명명하였고, 부산

시와 인천시는 독자적으로 항만자치공사 라고 칭하여 추진위원회의 토의과정 중에도

때때로 부산시의 유인물에서는 부산항 자치공사로 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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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제안에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내용을 발췌하여 비교분석하고 주요

특징을 기술한 후,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3개의 제안에서 문

제가 되는 주요 사안에 관한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포트 오소리티의 명칭

둘 째, 포트 오소리티의 소속 및 감독기관

셋 째, 포트 오소리티의 의사결정체계 및 임원

넷 째, 포트 오소리티의 관할구역 및 업무범위

다섯째, 항만시설을 포트 오소리티로 이관하는데 따른 제문제

여섯째, 포트 오소리티의 독립채산제 원칙과 중요 항만공사에 대한 정부지원

문제

일곱째, 포트 오소리티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1 . 포트 오소리 티의 명칭

새로 신설될 포트 오소리티의 명칭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

견은 엇갈리고 있다. 당초 이 문제를 제기한 가립회계법인의 경영진단보고서

와 해양수산부안에서는 <표 4-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단순하게 항만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부산과 인천시안에서는 공히 항만자치

공사 라고 하여 항만공사의 중간에 자치 라는 말을 삽입하고 있다. 이것은 명

칭상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 탄생할 법인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므로 단순한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84) .

명칭에 대한 전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IBRD 차관을 위하여 항만관리체

제를 개선할 때에는 Authority를 청 으로 번역하여, 항만의 총괄관리기구를

항만청 85)이라 하고 그 영문명을 Korea Port s Authority : KPA로 하였다. 그

러나 얼마 후 이 명칭이 똑 같은 성격을 가진 정부의 다른 청들이 모두

84) 우리나라에 포트 오소리티의 도입이 논의된 1960년대 말부터 항만의 공사화는 계속된

항만행정 개선의 화두가 되었으며, 또한 이 Port Authority를 한국말로 번역할만한 적

당한 용어가 없어 고심하였다. Port Authority 중 Port는 그대로 항 또는 항만 이라

고 번역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Authority라는 영어를 무엇이라고 번

역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뚜렷한 정설이 없다.
85) 그 후에 해운항만청으로 변경되었다가 지금은 해양수산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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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가 아닌 Administration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해운항만청

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영문명칭도 Korea Maritime and Ports Administration

으로 정정하고 영문약칭도 KMPA로 하였다86) .

그러나 이번의 보고서에서는 이 Authority를 경제적, 기업적인 면을 강조하

여 공사 로 번역하고 있다. 공권력적인 행정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청

(廳) 과 기업경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사(公社) 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구

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Authority라는 영문의 번역에 정부의 전혀 다른

자세전환을 엿볼 수 있다87 ) .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보아 항만을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독립채산제를 전제로 만든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

하는 국영기업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두 광역시는 공사라는 용어가 자칫 영어의 Corporation으로 번역되

어 새로 탄생하는 포트 오소리티의 기능이 단순한 경제적, 기업적인 기능에만

한정될 것을 염려하여 Port Authority라는 영어의 우리말을 찾는데 고심한 것

으로 보이며, 그 결과 얻은 결론으로 항만 과 공사 의 중간에 자치 라는 단어

를 삽입함으로서 새로 탄생될 포트 오소리티의 성격을 영어의 Corporation과

차별성을 갖는 실체임을 명백하게 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서구의 항만관리제도를 포트 오소리티 체제로 전환

할 때 항만의 경제적 기업적인 기능에 중점을 두는 관리기구로 개편하면서도,

항만의 여러 가지 공공적 특성 때문에 단순한 공사체제로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새로운 관리기구로 포트 오소리티를 창안한 것이다. 그

러므로 이러한 포트 오소리티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가 제시한 항만공사 라는 명칭보다는 두 광

역시가 제시한 항만자치공사 가 이러한 취지에 접근한 안이라고 할 수 있겠

다. 그러나 항만자치공사도 포트 오소리티라는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모든 기

86) 그와 같은 사실에서 당시의 정부가 Port Authority의 공권력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그

명칭을 해석했다고 할 수 있다.
87) Port Authority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할 때 공권력 기능을

주로 하는 청 으로 번역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순수한 기업기능만을 수행하

는 공사 로 번역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 행정관청에서 사용

하는 청 은 영어로 Administration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통일되어 있고, 공

사 도 Corporation 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어느 쪽 명칭도 적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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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다 표현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새로운

제3안을 찾아보되, 적당한 용어가 없을 경우 항만자치공사 라는 용어로 통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문제는 후에 논의하는 포트 오소리티의 기능에 공권력적인 기능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명칭이 다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

하면 명칭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사가 수행하는 기능이 어

떤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 명칭 문제는 바로 기능문제를 상징적으로 어떻

게 그 명칭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기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리적인 것보다는 명분론을 전제로 한 쟁점이어서 큰 문제는 아니

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끝까지 양보할 자세를 보이지 않다가 최종적인 일

괄타결과정에서 양 광역시가 양보하여 항만공사 로 합의되었다.

<표 4- 3> 포트 오소리티 명칭에 대한 3개 제안 비교

구 분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안명칭 항만공사 항만자치공사

비 고

Port Coporation의

성격을 나타냄

항만공사에 자치를 넣어 포트 오소리티의 특

성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항만공사보다는

포트 오소리티 근본취지에 접근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음

2 . 포트 오소리 티의 소속 및 감독기관

3개 제안의 특징 중 가장 큰 이견을 나타내는 분야가 새로 설립되는 포트

오소리티를 중앙정부 소속으로 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 산하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가립회계법인에서 제출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경영진단 보고서

에는 포트 오소리티의 관할 소속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88) . 이 문제에

대하여 3개의 제안이 한결같은 대안으로서 (1) 중앙정부산하의 포트 오소리티,

(2)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포트 오소리티, (3) 순수한 민간기구(제3섹터)로서의

포트 오소리티 안을 제시하고 각각 그 장단점을 여러 각도에서 나름대로 분석

88) 그러나 그 건의안이 항만공사로 하면서 ( )속에 Port Authority라고 명시한 점으로 보

아 선진국 항만의 일반관리형태라고 할 수 있는 포트 오소리티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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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매우 유사한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안에서는 중앙정부산하의 포트 오소리

티를, 그리고 나머지 두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산하의 포트 오소리티를 각각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89)(<표 4- 4>참조).

<표 4- 4> 포트 오소리티의 위원구성 비교

구분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위원

수
9명 5∼7명 9명

위원

구성

중앙정부 대표3인

전국규모의 경제인 또는

화주 대표 1인

하역업계 및 해운업계 대

표 1인

당해 항만의 지방자치단

체 대표 2인

항만노동자 대표 1인

항만관련 전문가대표1인

부산 시민 대표

부산항 이용자 대표

상공회의소 대표

항만노동자 대표

기타 항만의 이해관계

자 대표 등

인천광역시 대표(당연직)

해양수산부 대표(당연직)

인천항자치공사사장(당연직)

인천항 이용자 대표

인천 하역회사 대표

인천 상공회의소 대표

인천시민 대표

기타 항만의 이해 관계자 대

표

비고

위원의 추천은 각 단체에

서 하고 중앙정부가 임명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으로 지방자치단체 추천

위원은 9명 중 2명에 불

과함

위원 전원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부산시장

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정부추천위

원은 배제되어 있음

해양수산부의 당연직 대표가

한 사람만 참여하게 되므로

부산시와 비슷한 양상임

인천광역시는 시산하의 항만공사안을 제안하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

한 대표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건의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도 중

앙정부산하의 포트 오소리티를 지향하면서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지방자

치단체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건의하고 있다. 이 문제가 포트

오소리티 설립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문제이므로 서로 상대방을 의식하여 구

성비율이나 임면권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89) 각 제안에서 최종적인 대안의 건의에 있어서는 서로 전혀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각 부처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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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 안의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안의 해당부분이다.

1) 해양수산부 제안

<표 4- 5> 해양수산부의 위원회 구성안

- 항만위원의 구성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용자간 대표로 구성하되 부산항

과 인천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만임으로서

의 중요성에 비추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표는 5 : 4 정도의 비율로 중

앙정부의 비율을 높게 함

- 항만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의 수를 9명으로 하고 위원의 추천은 각 단체에

서 추천하여 중앙정부가 임명하도록 함

· 외국의 항만위원 인원은 최소 3명에서 최고 26명까지 다양하나 일반적으

로 5∼9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앙정부 대표 3인

○ 전국규모의 경제인 또는 화주 대표 1인

○ 하역업계 및 해운업계 대표 1인

○ 당해 항만의 지방자치단체 대표 2인

○ 항만노동자 대표 1인

○ 항만관련 전문가 대표 1인

해양수산부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 - 이 제안에서는 위원의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대표의 구성비율을 5 : 4로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항만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의 수를 9명으로 하고 위원의 추천은 각 단체에서

추천하여 중앙정부가 임명하도록 함 이라고 하고, 위원의 구성은 위 <표 4- 5>와

같이 구체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 <표 4- 5>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추천위원은 9명중 2명에 불과하고, 모

든 위원의 추천은 각 단체에서 추천하여 중앙정부가 임명 하도록 건의하고 있

다. 이것은 5 : 4로 구성할 것을 건의한 취지와 상충된다. 위 안대로 시행할

경우, 지방정부는 전체위원 9명중 2명만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위원 구성

에 있어서의 비율은 7 : 2가 된다. 중앙정부 대표 3인과 지방정부대표 2인을

놓고 보아도 그 비율은 3 : 2가 되어 5 : 4라는 안과는 내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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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시 제안

<표 4- 6> 부산시의 위원회 구성안

심의·의결기구는 부산항자치공사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시 조례에

의거 구성되는 항만위원회가 맡음. 항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며, 인원수는 5∼7명으로 함. 항만위원의 선임은 시의회의 추

천을 받아 부산시장이 임명함

○ 부산 시민 대표

○ 부산항 이용자 대표

○ 상공회의소 대표

○ 항만노동자 대표

○ 기타 항만의 이해 관계자 대표 등

부산시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 - 부산시는 1안인 지방자치단체 소속하의 포

트 오소리티를 건의하면서 위원의 구성은 위 <표 4- 6>과 같이 하되, 위원 전

원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90) 부산시장이 전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

은 선진국의 항만관리제도하에서는 당연한 일일수도 있으나, 현재까지 중앙정

부가 항만을 전적으로 관리해 왔고, 부산항 및 인천항 외의 항만은 계속해서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수정하여 해양수산부가 추천하는

위원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3) 인천시 제안

90)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로 되어 있으나, 원리상 동의를 받아 가 합리적인 어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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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7> 인천시의 위원회 구성안

○ 시 조례에 의거 구성되는 항만위원회가 심의·의결을 담당함.

○ 항만위원회는 9인의 항만위원으로 구성함.
- 이는 7인에서 9인 정도로 구성된 이사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규

모라는 연구결과를 참조한 것임.
- 위원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 정보를 획득하고 경영을 감시할 위원들의 인센티브가

약화되어 무임승차문제(free- rider problem)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장

이 항만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이 용이해 짐.

○ 항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사를 포함하도록 구성함.
- 인천광역시 대표(당연직)
- 해양수산부 대표(당연직)
- 인천항자치공사 사장(당연직)
- 인천항 이용자 대표

- 인천 하역회사 대표

- 인천 항만노동자 대표

- 인천 상공회의소 대표

- 인천시민 대표

- 기타 항만의 이해 관계자 대표

○ 항만위원의 선임은 인천시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인천시장이 임명함.
- 인천광역시 대표인 항만위원은 인천광역시 소속직원 중 당연직화함.
- 해양수산부 대표인 항만위원은 해양수산부 소속직원 중 당연직화함.
- 인천항자치공사 사장은 재임기간 중 당연직 항만위원이 됨.

인천시 안에 대한 평가 - 본문에서 인천시 안은 7∼9인으로 되어 있으나,

위 <표 4-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이해당사자를 최소한 9명으로 나열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9명의 구성안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안

이 채택될 경우 해양수산부의 당연직 대표가 한 사람만 참여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부산시안과 같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 인천시와 해양수

산부 대표를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당연직으로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항만자치라는 포트 오소

리티의 기본적인 성격과도 일치되지 않는다.

이상의 3개의 제안을 살펴볼 때 결론적으로 포트 오소리티에 대한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한대로 해양수산부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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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및 인천광역시는 신설되는 항만공사가 서로 자기 부처 산하(소속)의 공사

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신설되는 항만공사가 강한 자치성

을 갖는 독립적인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주도권 논

쟁의 본질은 바로 이 항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장악할 것인

가로 집약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두 기관에게는 가장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의 민감성을 그대로 반영한 논의는 연구보고서와는 전혀 상관없이

항만공사추진위원회에서 원론부터 재론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자격을 제한하지 말고, 위원의 정수

(定數)만을 정하고 이 위원정수 중 어느 기관이 몇 명을 추천하거나 직접 임

명할 것인가를 정하자고 주장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해양수산부와 자치단체가

위원정수의 각 50%를 임명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자치단체들은 위원의 자

격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말고 누구를 위원으로 추천할 것인가는 추천

또는 임명권자의 자유재량에 맡기자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해양수산부측에서는 대세의 흐름으로 보아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위원추천(또는 임명)정수를 균등하게 하자는 안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외에 이

용자 대표를 별도정수로 포함시켜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 이용자의 비율

을 3 : 3 : 3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하여는 절대로 양보

할 자세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해양수산부측에서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위원 외에 이용자 대

표를 왜 꼭 포함시킬 것을 고집하는지는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 위원회의 구

성에서 이용자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왜

냐하면 이용자는 항만공사의 업무에 정통하고 발전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

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항만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출

하여야 할 당사자이므로 항만공사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인 요율

결정91)에 있어서 항만공사가 아닌 이용자측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의견을 항만공사의 운영에 반영한다는 취지는 다

른 방법으로 대체하고 항만공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에는 이용자대표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91) Lee, T ae- Woo.·Oh, S- H.·Kim, H- D.(1999), Improving Lease Charge System at
Pusan Container T erminals , The 15th International Port Conferences on Port and
T ransport Development in the next Millennium, Alexandria, Egypt , 14∼16, February.

의 논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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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놓고 양측은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였으나 이용자대표를 참여시킨

다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대표를 선정할 것인가가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최

종적으로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 이용자의 비율을 4 : 4 : 3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추천위원은 자격제한을 전혀 두지 않는 것으로 하

되, 이용자 대표 3인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는 추후에 계속해

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3 . 포트 오소리 티의 의사결정체 계 및 임원 구성

신설될 포트 오소리티의 의사결정체계 및 임원 구성에 관한 규정에서는 3개

의 제안이 <표 4- 8>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편 여

러 가지 면에서 서로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있다. 또 서로 다른

의견도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따른 견해차이일뿐 포트 오소리

티의 소속문제나 업무범위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견해차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 중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도 있다. 즉, 포트 오소리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가 최고의사결정체제이다. 포트 오소리티의 최고의

사결정권을 위원회라는 합의제기관에 의한다는 점과, 의사결정과 그 집행 기

능을 위원회와 사장으로 분리해 놓은 점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검토할 사

항은 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위원회 위원 외의 임원에 대한 인사

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1) 위원회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포트 오소리티의 최고의사결정권을 갖는 위원

의 자격과 임명권자의 문제이다. 이 중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위원의 임명

권에 대하여는 이미 포트 오소리티의 소속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하였으므로 여

기서는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 및 인천의 제안에서는 9인을, 부산의

제안은 7인을 건의하고 있으나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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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자격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3개 제안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다

만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에서서로

이기적인 견해차를 보였다. 3개 제안의 공통된 또 하나의 특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 현직 공무원 중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공무

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과 그 외의 위원은 항

만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우선 해양수산부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현직 공무원이 자기 직책과 관련된

신분을 전제로 해서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

는 소속여하를 불문하고 부산 및 인천 포트 오소리티는 감독기관인 해양수산

부와 해당광역시의 통제와 조정을 받아야 하는데 감독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한

다면 의사결정에의 참여권과 통제감독권을 동시에 갖게 되므로 의사결정 자체

가 감독기관의 의도대로 되게 되어 실질적인 결과는 정부기관의 직영체제와

유사한 의사결정체제를 갖게 될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다92) . 항만을 기업적으

로 운영하는 이상 당해 항만과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의 의견을 항만의 관리

와 운영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93 ) . 그러나 항만위원의 자격으로 이

해관계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이유는 이해관계기관의 대표를

참여시킬 경우 그들은 자기를 선출해서 파견한 기관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그 이익을 대변하는 선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이다. 이것은 포트 오소리티

의 자율권을 크게 침해하게 될 것이며, 초기 포트 오소리티의 독립채산체제로

의 이행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94 ) .

92) 포트 오소리티가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많지 않

다. 포트 오소리티의 업무를 통제·조정하는 기능을 갖는 감독기관의 공무원이 당연

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의 보직변경이 있을 경우, 이동을 해야 하고 당

연히 그 자리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다. 이는 임기제를 채택하는 위원회제도의 성격

과도 상반된다고 하겠다.
93) 일본의 고베 포트 오소리티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항만평의회를 별도로 두

어, 이 평의회에서 이해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94) 선진외국에서 포트 오소리티의 위원으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이 이러한 이해관계기관이 포트 오소리티 도입 이

전부터 항만의 관리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 보호 차원

에서 참여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항만법에서는 오히려 이해관계자가 위원

이 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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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8> 포트 오소리티의 의사결정체계 및 임원 비교분석

구분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위원

수
9명 5∼7명 9명

위원

자격

중앙정부 대표3인

전국규모의 경제인 또는 화

주 대표 1인

하역업계 및 해운업계 대표

1인

당해 항만의 지방자치단체

대표 2인

항만노동자 대표 1인

항만관련 전문가 대표 1인

부산 시민 대표

부산항 이용자 대표

상공회의소 대표

항만노동자 대표

기타 항만의 이해관

계자 대표 등

인천광역시 대표(당연직)

해양수산부 대표(당연직)

인천항자치공사사장(당연직)

인천항 이용자 대표

인천 하역회사 대표

인천 상공회의소 대표

인천시민 대표

기타 항만의 이해 관계자 대

표

비고

3개 제안이 거의 유사하게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참여시키는 것과 항만과 이

해관계를 가진 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고 있는데 감독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한

다면 의사결정에의 참여권과 통제감독권을 동시에 갖게되므로 실질적으로 정

부기관의 직영체제와 유사한 의사결정체제를 갖게될 것이며, 항만의 이해관계

자는 자기 기관의 이익을 대변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므로 형평성에 위

배될 것이다.

임기 3년 5년 5년

비고 10인인 경우 5년이 적당하다.

위원

장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위원간의 호선 위원간의 호선

비고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위원간의 호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장

공개모집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

위원회가 3배수 추천한

인사중에서 시장이 시의

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중에서 시의회의 동

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비고
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선임된 인사를 추천하고 시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 위원회가 선임 위원회가 선임 위원회가 선임

비고
위원회업무 적부심사도 할 수 있게끔, 포트 오소리티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정

부기관이 임명하여 독립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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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위원의 임기

해양수산부 안은 3년,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안은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어느 안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95) .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대

하여 두 광역시는 위원간의 호선을 건의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위원장의 임

명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갖도록 건의하고 있는데 항만자치의 원칙에 따라 위

원간의 호선으로 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이다. 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는 3

개의 제안이 약간의 견해차를 보이고 있으나, 위원회가 포트 오소리티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는 점만 명백하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사장 및 집행부 임원의 선임권

(1) 사장

해양수산부안은 사장을 공개모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명권을 해양수

산부장관이 하고, 위원회는 임명동의권만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안은

위원회가 3배수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하

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인천시 안은 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합의제 의사결정기관

과 집행기관을 분리하는 조직체계하에서는 집행책임을 지는 장의 선임에 있어

서 합의제 의사결정기관이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단순한

동의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선임된 인사를 추천하고 시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96)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

고 복수 추천보다는 단수 추천이 현실적이며, 복수추천을 의무화할 경우, 순위

를 정하고 그 순위를 정한 이유를 명백히 하여, 선순위자 외에 후순위자를 임

명할 때에는 다시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한 방법으로 항

만의 자치권을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사장을 공개심사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95) 위원회의 연속성과 참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에 전원을 교체하는 것보다

초대위원의 임기를 서로 달리하여 매년 몇 명의 위원을 교체하는 staggered term 제

도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원수를 9인으로 할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해서 매년

3인씩 교체하고 위원을 10명으로 할 경우 임기는 5년으로 하여 매년 2명씩 교체하면

균형이 있게 될 것이다.
96) 포트 오소리티의 소속이 어디에 주어지느냐에 따라 임명권자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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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의 선임

감사의 선임은 3개의 제안이 공히 감사의 선임권을 위원회에 부여하고 있

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감사의 기능에 상반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포트 오

소리티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위원회이고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해당된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의 기능은 최고의사결정과정의 적합여부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건의안대로 위원회가 감사를 선임할 경우 자기를 선임해준

기관의 업무의 적부를 감사하여야 하는데 인정상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사장과는 달리 감사는 포트 오소리티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정부

기관97)이 임명하여 감사기능을 완전하게 독립시키도록 해야 한다.

4 . 포트 오소리 티의 관할구역 및 업무 범위

포트 오소리티가 관할할 구역과 업무범위에 대하여도 3개의 제안이 많은 면

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표 4- 9>와 같이 이 문제는 포트 오소리티가 기업

으로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중요한 관건이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해양수산부안에서는 포트 오소리티의

업무를 극단적으로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두 광역시의 제안에서는

업무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 3개의 제안이 포트 오소리

티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나열식으로 기술함으로써 한마디로 어떤 기능이 해양

수산부의 업무로 잔존하고 어떤 업무가 포트 오소리티로 이관될 것인지에 대

한 구분이 명백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현재 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포트 오소리티에 이관할 업무와 해양

수산부가 계속 수행할 기능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지방해

양수산청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의 경제적 기능과 주로 관련된 업무로서 기존항만시설과 장비의

관리운영,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및 항만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이다.

둘째, 항만과 관련된 공권력적인 기능으로서 개항질서 단속기능(항만구역내

의 안전과 환경 및 VT S98)시설의 설치운영 포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항

97) 해양수산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98) VT S (Vessel T raffic Service): 해상교통관리제도이며, 선박 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관청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VT S구역 내에서의 선박교통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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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제 권한 및 항만운송사업법과 도선업법에 의한

항만관련 민간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이다.

<표 4- 9> 포트 오소리티의 기능에 대한 3개 제안 비교

구분 포트 오소리티의 기능 비 고

해 양

수 산

부

*자체항만개발계획수립 및 운영계획수립(신항만건설, 방파제,

신규 항로개설 등은 제외)

*투자 및 운영재원조달

*항만정보관리(Port - MIS ), 항만통계

*항만요율 결정

*항만홍보, 해외사업

*항만종사자 교육

중앙정부가 수립

한 기획을 포트

오소리티가 집행

하는 기능만 가

지는 것으로 되

어 있다.

부 산

광 역

시

*지주로서의 재산권 관할기능(현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한

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장하고 있는 연안육역 및 연안해역

에서의 항만관련 제반시설을 무상으로 이관 받아 관리, 항만

관련의 모든 시설의 관리 또는 임대시에 지주로서의 기능)

*항만관련 제반 정책의 입안, 계획, 개발 및 집행 기능

*항만시설의 유지 및 보수, 항만경비 및 보안업무 수행 기능

*항만의 마케팅(홍보, 판촉활동) 기능

*적극적인 해외항만사업의 수행

*기타 항만관할당국으로부터 위임된 업무의 수행

항만관리운영에

관련된 상업기능

등은 모두 포함

되는 것으로 되

어 있으나, 공권

력업무에 있어서

는 기타 항만관

할당국으로부터

위임된 업무의

수행 으로 막연

하게 표시하고

있다.

인 천

광 역

시

*지주로서의 재산권 관할 기능(현재 인천항역 및 항역내의 제

반시설을 인천시가 이관 받아 이를 인천항자치공사로하여

금 자치적으로 관할하게 함, 항만관련 모든 시설의 운영 또

는 임대시에 지주로서의 기능)

*항만관련 제반 정책의 입안, 계획, 개발 및 집행기능

*항만시설의 유지 및 보수, 항만경비 및 보안업무 수행 기능

*항만의 마케팅(홍보, 판촉활동 등)기능

*적극적 해외항만사업의 수행

*기타 항만관할당국으로부터 위임된 업무의 수행

비고
현재 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 중, 해운·선원·선박·수산업무를 제외한 전 기

능을 일단 이관대상으로 보고 검토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동일 구역내에서 전개되는 교통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국

제해사기구(IMO)는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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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기능을 전제로 하여 각 제안에 나타난 사항을 비교분석하기로 한

다. 먼저 해양수산부의 제안에 의하면 기존항만시설과 장비의 관리·운영

을 다시 수역시설과 관련한 외곽시설과 부두와 관련한 육상기능시설로 구분하

여 포트 오소리티에 이관하는 업무는 부두와 관련한 육상기능시설의 관리·운

영 및 이에 따른 유지·보수 기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수역시설과 관련

한 외곽시설은 계속해서 해양수산청이 관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99).

<표 4- 10> 해양수산부안의 기능배분 원칙(중앙정부와 항만공사간)

중앙 정 부 의 기능 항 만 공 사 의 기 능

기획업무 집행업무

규제기능 서비스기능

공공기능 상업기능

대자본소요기능 소자본소요기능

- 현재에도 항만의 개발, 운영방침 등 기획업무는 국가가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

분의 항만운영은 민간이 임대 수행하고 있음

· 항만개발업무의 경우도 국가적 차원에서 항만개발계획의 수립은 정부에서 수

립하나 그 세부적인 설계, 시공, 운영 등의 업무는 모두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음

- 생략-

- 항만공사는 일단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으로 지정된 범위내에서는 시설개발 및

관리운영의 책임을 져야함. 그러나 항만시설개발은 시설종류에 따라서 대자본

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항만공사의 재정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신항

만개발, 대규모 항로준설 및 준설토 투기장건설과 같은 대자본이 소요되는 시

설은 중앙정부가 맡고, 항만공사는 관할 구역내에서의 부두 증·개축, 소규모

항로준설,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양자간 책임을 분담하여야 할 것임

<표 4- 10>의 해양수산부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

약 이 안대로 할 경우 포트 오소리티가 수행할 업무범위는 지금 지방해양수산

청의 한 과(課)의 기능에도 못 미치는 업무량이다. 또한 현재 해양수산부는 정

부방침에 의하여 육상기능시설의 대부분을 민간기업에게 임대운영케 하고 있

다. 그러므로 기존의 육상시설의 관리운영기능이라는 것은 몇 년에 한번 계약

9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2000), 前揭書, 제3절, p. Ⅷ- 33.

- 70 -



을 갱신하는 업무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다. 기존 육상시설의 유지·보수업

무도 수역시설을 제외할 경우, 그 기능면으로서 판단한다면 하나의 계(係) 정

도의 업무에 불과하다. 두 기능을 합친다 해도 그 업무는 한 과(課)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범주를 넘을 수 없다. 항만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도 해

양수산부의 제안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포트 오소리티에 이관할 것을 건의

하고 있다.

우선 기획업무를 중앙정부 기능으로 구분하고, 포트 오소리티는 집행기능만

담당한다고 명시하면서, 그 이유는 현재도 기획업무는 국가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위 보고내용 중 기획업무가 무엇을 뜻하는

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수립기능을 의미한다면 이 안은 포트 오

소리티가 자체적으로 항만개발계획도 수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중앙정부

가 수립한 계획을 집행하는 기능만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독립채산제와 항

만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 오소리티가 자체항만의 개발계획도 수립할 수

없다면 합목적적인 항만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항만의 공사(工事)업무에 대해서도 제안에서는 극히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

다100) . 포트 오소리티가 관할구역내의 공사를 하되 대자본이 소요되는 시설에

관해서는 국가가 시행한다고 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반대해석으로 포트

오소리티는 소자본이 소요되는 항만의 공사만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또

한 소자본과 대자본의 구분한계조차도 확실히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표 4- 11>의 중앙정부와 포트 오소리티간의 주요 기능

배분101)에서 구체화하고 있으나 신항만건설·방파제·신규항로개설 등은 제외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산항에서 신항만 건설과 방파제·신규항로개설을 제

외한다면 할 수 있는 기능은 기존시설의 유지보수 외에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항만 관련 공권력기능의 배분에 있어서도 모든 공권력기능을 지방해양

수산청의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당초 이 문제를 제기한 가립회계법인의 경

영진단보고서에서 공권력기능의 대부분을 포트 오소리티로 이관할 것을 건의

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4- 12>참조).

100) 개발계획 수립권은 애초에 포트 오소리티에 두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듯하다.
101)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0), 上揭書, p. Ⅷ-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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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1> 해양수산부안의 주요 기능배분 현황(중앙정부와 항만공사간)

중 앙 정 부 항 만 공 사

·전국항만개발계획의 수립 및 투자조정 ·자체 항만개발계획수립 및 운영계획

·선원, 선박, 해상안전관리 수립(신항만건설, 방파제, 신규항로 개

·국제협약관련 업무 설 등은 제외)

·신항만 및 항만기본시설(외곽시설 및 ·투자 및 운영재원조달

수역시설) 건설 ·항만정보관리(Port - MIS ), 항만통계

·해양환경(공유수면, 연안역관리) ·항만요율 결정

·수산관련업무 ·항만홍보, 해외사업

·VT S, 항만관제, 개항단속 ·항만종사자 교육

<표 4- 12> 해양수산부안의 기능배분 차이 현황

수 행 업 무

담 당 주 체

비 고경영진단보고서 연구보고서 (안)

지방청 항만공사 지방청 항만공사

항만운송사업 및 관련사업 등록

및 지도
○ ○ 면허업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
○ ○

공유수면

관리차원

관공선 관리운영 ○ ○

항 만 안 전 및

개 항 단 속 과

관련

개항단속업무 ○ ○

선박입출항신고 ○ ○

항만관제 ○ ○

항만운영관련 전산처리업무 ○ ○ ○

갑문관리 ○ ○ 위탁가능
국가전략

시설

항만시설공사 시행계획수립,

조정, 준공 확인
○ ○

전국항만

균형발전

항로표지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 ○ ○ 항만안전

선박등록 및 선박검사 ○ 위탁가능 ○ 비수익사업

선원수첩 및 해기사면허증 교부 ○ 위탁가능 ○ 비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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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제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 4- 13>참조).

<표 4- 13> 해양수산부안의 경영진단보고서와 기능배분차이

○ 경영진단보고서와의 기능배분차이

- 중앙정부(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과 항만공사의 기능 구분은 직무분석에 의

한 기능분류에 따라서 구분하였음

- 이는 정부가 발표한 경영진단보고서의 구분과는 일부 차이가 있음. 그 사유

는 경영진단 보고서의 경우 항만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항만공사로 이관된

다는 전제하에 구분하였으나 본 용역단에서 제시하는 안은 법률에 기초한 규

제업무와 정책기능,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제외한 비교적 순수한 상업기능만

이 이관되는 것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경영진단보고서에서 항만공사의 업무로 구분한 것 중 면허관계,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관계 및 항만업무외의 기능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위와 같은 의견은 일단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정부가 시도하

고 있는 포트 오소리티가 선진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포트 오소

리티를 도입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면 포트 오소리티에 공권력적인 기능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이론상 무리가 없다. 그러므로 공권력관련 기능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를 제외한 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는

전부 포트 오소리티로 이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가립회계법인이 제시한 안에서도 공권력기능 중 누락된 것이 있다. 공유수

면 관리기능과 매립행정기능, 그리고 도선업무와 관련된 기능 등이다.

이상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중에서 해운·선원·

선박·수산업무를 제외한 전 기능을 일단 이관대상으로 보고 검토를 진행시켜

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공권력기능은 대부분이 개별법에 의하여 그 권한

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여되므로, 포트 오소리티에 위탁하는 업무범위는 지

방해양수산청이 수행하고 있는 일선기관으로서의 기능에 한정하여야 한다.

부산 및 인천의 제안은 <표 4- 14>와 같으며,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다. 한

편, 두 제안의 특징은 포트 오소리티의 기능에서 항만관리운영에 관련된 상업

기능 등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권력업무에 있어서는 기타

항만관할당국으로부터 위임된 업무의 수행 으로 막연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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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의 작업팀이 포트 오소리티의 공권력적인 기능에 대하여 세밀한 기능

분석을 하지 아니하고, 공권력적인 기능의 수행도 필요하다는 정도의 인식에

서 문제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14> 부산광역시안의 포트 오소리티의 기능배분102)

○ 지주로서의 재산권 관할기능

- 현재 부산지방수산청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장하고 있는 연안육역 및

연안해역에서의 항만관련 제반시설을 무상으로 이관받아 관리

- 항만관련의 모든 시설의 관리 또는 임대시에 지주(landlord)로서의 기능

○ 항만관련 제반 정책의 입안, 계획, 개발 및 집행 기능

○ 항만시설의 유지 및 보수, 항만경비 및 보안업무 수행 기능

○ 항만의 마케팅(홍보, 판촉 활동) 기능

○ 적극적인 해외항만사업의 수행

○ 기타 항만관할당국으로부터 위임된 업무의 수행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항만공사로 이관할 업무 범위에 대하여는 3개 용역

보고서의 어느 보고서도 만족할만한 수준의 답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 결

과 항만공사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3개보고서는 거의

참고가 되지 않고 양측의 기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한 양측의 협상으로 문제

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의 추진위원과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추진위원간

에 가장 큰 견해차를 나타낸 것이 이 항만공사에 이관할 업무범위에 관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양수산부 추진위원측의 의견은 해양수

산부가 의뢰한 연구보고서안과 같은 내용으로서 육상의 기능시설만 이관하겠

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에서는 현재 부산 및 인

천지방해양수산청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 해운, 선원, 선박, 수산 등 성격상

으로 항만공사가 담당할 수 없는 업무를 제외한 항만과 관련한 전체의 업무를

이관할 것을 요구하였다.

가칭 항만공사추진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안은 아래와 같다.

102) 인천광역시 제안도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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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공사 관할구역(재산이관 범위)에 관한 제안의 내용

제1안: 수면을 제외한 육상항만시설을 PA에서 관할

제2안: 육상항만시설 및 수면(방파제 포함)까지 PA에서 관할

② 항만공사 업무관할 범위에 관한 제안의 내용

제1안:

- 상업적 항만행정(건설포함) 업무

- 항만터미널(공공부두, 여객터미널 포함)관리+기존시설 개축 및 유지보

수+항만기능시설(접안, 하역시설)건설업무

제2안:

- 상업적 항만행정(건설포함)업무에 일부 공권력적 업무 포함

- 항만터미널 관리+기존시설 개축 및 유지보수+항만기능시설건설+항만

법개항질서·공유수면관리

제3안:

- 제2안+항만기본시설건설업무

- 항만터미널 관리+기존시설 개축 및 유지보수+항만기능시설건설+개항

질서·공유수면관리+항만기본시설(항로, 방파제)건설

제4안:

- 제3안+신항만건설업무

- 항만터미널 관리+기존시설 개축 및 유지보수+항만기능시설건설+개항

질서·공유수면관리+항만기본시설(항로, 방파제)건설+신항만건설

해양수산부가 가칭 항만공사추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

한 안은 위와 같이 다양한 안이었으나 실제 회의에서의 주장은 항상 1안만 고

집하였고, 초기 회의 진행과정에서는 일체의 양보도 없었다.

만약 해양수산부가 주장하는 1안대로 할 경우 현재 활동중인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의 업무 중 부산항관련업무만 독립시킨 것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컨

테이너 공단이 설립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컨테이너 공단이 부산항의 주인

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부산시측의 추진위원들은 해양수산부안대로 공사

가 만들어진다면 애초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타협된 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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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은 항계내의 수역을 포함한 항만 전체로 한다.

② 수역시설과 육상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의 관리유지보수는 공사가 한다.

③ 항만기능시설의 개발과 건설은 공사가 한다.

④ 수역시설 등에 대한 신설 공사는 국가가 한다. 단 공사가 자체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는 공사가 수행한다.

⑤ 신항만공사는 공사로의 이관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설립 후 이해관계자간

의 협의를 거쳐 이관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다.

⑥ 항만 관련 공권력적행정은 필요불가결한 것(예: 항만법상 비관리청의 항만

공사허가권 등)은 공사 업무로 하고, 그 외는 해양수산부 업무로 하되, 해

양수산부가 공사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도록 함.

위와 같은 타협안은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공사 설립 후 2∼3년이 지나

공사체제가 안정되고 독립채산제의 기틀이 마련되면 새로운 항만기본시설의

건설업무는 물론, 신항만건설업무도 재원조달이 가능한 공사로 이관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5 . 기존항만 시설의 포트 오소리 티로의 이관에 따른 제 문 제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항만의 기보유 토지·기타 구축물과 건물 및 건

설 중인 자산을 포트 오소리티에 어떻게 이관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들

자산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그 규

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시설물에 대한 장부가격은 나와 있으나 이

러한 고정자산 중 오래된 것103)은 장부가격과 평가가격, 그리고 시장가격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정확한 자산평가를 한 후 처리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104 ) .

이 문제에 대하여 <표 4- 15>에서와 같이 해양수산부 안은 각 항만공사는

수역시설을 제외한 항만시설(토지, 건물, 구축물, 장비 등)에 대한 제한적인 소

유권을 행사하여야 함 - 즉 정부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관리·운영하여야 할

103) 가장 오래된 것으로 100년이 넘는 것도 있을 것임.
104) 그러나 이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정식으로 처

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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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및 인천광역시의 안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표 4- 15> 기존항만시설의 포트 오소리티로의 이관에 관한 문제

구분 해 양 수 산 부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제안

내용

각 포트 오소리티는 수역시설을 제외한 항만시

설(토지, 건물, 구축물, 장비 등)에 대한 제한적

인 소유권을 행사하여야 함. 즉, 정부로부터 무

상임대를 받아 관리·운영하여야 할 것임

별다른 언급이 없음

비고

이 문제의 처리방안으로서 기존의 항만자산전부를 자본으로 출연, 무상장기

임대, 무상양여, 유상양여 4가지를 들 수 있는데, 2안과 4안을 절충한 5년간

의 시한을 정하여 국가가 포트 오소리티에 무상임대하고 그 기간동안 평가

된 자산을 5년 후 유상양여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 문제의 처리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안이 있을 수 있다.

제1안: 건설중인 자산을 포함한 기존의 항만자산전부를 자본으로 포트 오소리

티에 출연하는 방안

제2안: 무상장기 임대하는 방안

제3안: 국가가 포트 오소리티에 무상양여하는 방안

제4안: 국가가 포트 오소리티에 유상양여하는 방안 - 단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장기분할상환방식을 택하여야 함.

위 4개안 중 1안은 포트 오소리티가 무자본 특수법인인 점을 고려할 때 택

하기 어려운 안이다. 2안인 무상대여방안은 항만자산을 장기간 관리주체가 애

매한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역시 바람직한 안이 아니다. 3안인

무상양여안은 포트 오소리티의 초기개발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한다는 이점

이 있으나 포트 오소리티가 지향하는 방향이 독립채산제에 의한 기업회계방식

에 의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배되며 또한 다른 항만이 연차적으

로 포트 오소리티로 전환할 경우에 기존의 항만공사에 대한 투자자산이 많고

적음에 대하여 공정성과 관련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4안인

국가가 포트 오소리티에 유상양여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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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이 안으로 시행할 경우에 항만자산에 대한 자산평가를 해야 하는

점과 포트 오소리티의 설립초기에는 항만자산 매입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

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다.

기존항만시설의 포트 오소리티로의 이관에 관하여 추진위원회의 논의결과는

4개안 중에서 기획예산처의 중재로 가장 현실적인 현물출자안을 택하되 공사

의 의사결정기구는 출자지분과 관계없이 구성키로 함으로서 어려운 문제를 비

교적 쉽게 해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은 그렇게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항만공사가 철저한 독립채산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비영리로 운영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안과 4안을 절충하여 5년간의 시한을 정하여

국가가 포트 오소리티에 대하여 무상임대하고, 그 기간동안에 포트 오소리티

와 국가는 공동으로 항만자산을 평가하여 유상양여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양여대금은 장기분할상환방식을 택하되, 포트 오소리티의 초

기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포트 오소리티가 재산매수대금으로 연차적

으로 상환하는 자금을 다시 재정자금의 명목으로 당해 포트 오소리티의 개발

자금으로 융자하는 방안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6 . 포트 오소리 티의 독립채산제 원 칙과 중요 공사에 대한 정 부지원문제

포트 오소리티가 재정적인 자립과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는 한 항만개발

재원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의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3개의 제안이 모두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표

4- 16>참조). 해양수산부 제안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지 않은 것은 항만개발계

획의 수립과 집행을 중앙정부가 계속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두 광역시의 제안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제안을 보류한 것은 초기 포

트 오소리티의 재정으로 진행중인 대형항만공사를 인수하여 재원을 조달할 능

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가 두 항만에서 진행중인 대형항만공사를 그대로 포트 오소리티가

인수하여 독립채산제로 개발하게 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인 처리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항만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일

시적으로 항만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항만능력이 수요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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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크게 모자라는 현 실정을 감안한다면, 절차상의 이유로 항만 공사(工事)

가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2001년 중에 착공예정인 항만공사는

현상태 그대로 포트 오소리티에 이관하며, 정부의 이와 관련된 예산도 포트

오소리티로 이관하여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앞서 제시한 항만자산의 평가

후 유상양여시에 투자된 자금을 그대로 평가하여 포트 오소리티로 하여금 유

상인수하게 하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항만에 대한 투자는 거대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항만의 원활한

관리운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으로 포트 오소리티에만 완전히

맡기는 것보다 포트 오소리티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가 항만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정비율을 보조금105)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택하는 방법도 있다106) .

<표 4- 16> 독립채산제 원칙과 정부지원 문제

구 분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제 안 별다른 언급이 없다

비 고

현재 추진중이거나 2001년 중에 착공예정인 항만의 공사는 현상태 그

대로 포트 오소리티에 이관하며, 정부의 이와 관련된 예산도 포트 오소

리티로 이관하여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전술한 항만자산의 평가 후

유상양여시에 투자된 자금을 그대로 평가하여 포트 오소리티로 하여금

유상인수하게 한다

7 . 포트 오소리 티와 중앙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와의 관 계

포트 오소리티가 아무리 독립된 자치기구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외부규

제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도한 감독기관의 간섭과 규제가 뒤

따를 경우, 포트 오소리티의 자치성과 자율성을 해치게 되어 비효율적인 결과

105) 일본 항만법 제5장(42조- 43조의 5)에서는 포트 오소리티별로 국가와 항만관리자간에

비용을 분담(제42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3조).
106) 이렇게 할 경우 항만의 독립채산제 원칙이라는 기본원리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항만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중앙정부가 항만문제에 개입하여 항만의 자치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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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새로 창설될 포트 오소리티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하여 특별법에서 명백하게 규정해 둘 필요가 있

다. 그러나 3개의 제안 모두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명백한 안을 제시하지 않

고 있다(<표 4- 17>참조).

포트 오소리티에 대한 정부감독권의 범위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첫 째, 법령개폐에 관한 사항

둘 째, 정관개정에 대한 승인권

셋 째, 예산결산에 대한 승인권

넷 째, 당해 항 항만개발계획과 당해 광역시의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위한 항

만 계획 승인권

다섯째, 당해 항과 전국항만개발계획의 조화를 위한 항만계획 승인권

여섯째, 개발재원 차입시의 승인권

일곱째,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감사권107 )

<표 4- 17> 포트 오소리티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구 분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제 안 명백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비 고

포트 오소리티에 대한 정부감독권의 범위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법령개폐에 관한 사항

②정관개정에 대한 승인권

③예산결산에 대한 승인권

④당해 항 항만개발계획과 시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위한 항만계획 승인권

⑤당해 항 개발계획과 전국항만개발계획의 조화를 위한 항만계획 승인권

⑥개발재원 차입시의 승인권

⑦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감사권

위와 같은 권한은 포트 오소리티의 소속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져야 할 것이다

107) 이와 같은 권한을 중앙정부의 항만관리기관인 해양수산부와 당해 항만이 소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질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포트 오소리티의 소속을

어디로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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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최 적 의 포 트 오 소리 티 전환 방 안

제 1절 포트 오소리티의 기본 방향

우리나라의 항만관리를 포트 오소리티 제도로 전환할 경우 포트 오소리티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를 선진외국의 포트 오소리

티의 운영선례 등을 참작하여 정리하면 운영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08) .

1 . 항만자치 의 원칙

항만은 독특한 개성을 가진 유기체이다. 그러므로 그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

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과 인천은 같은 무역항이면서 그 성격이 현

저히 다르며, 울산과 부산은 바로 이웃에 위치하면서도 산업항(産業港)과 무역

항으로서 성격이 각기 다르다. 이렇게 서로 개성이 다른 항만들을 항만별 자

치를 실시해야 하는 구체적 이유로서는 첫째, 각 항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고

경영성과가 확실해진다. 둘째, 그 지역의 자치단체나 경제인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지역주민이 원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항만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넷째, 인접항과의 선의의 경쟁으로 공영(共榮)할 수 있다. 다섯째, 기

업화가 가능한 항만만 기업화할 수 있다.

2 . 독립채산 제의 시행

항만은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며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경제적 기능시설이다.

따라서 항만의 공익성이 중시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업회계원칙에

의한 독립채산제로의 운영이다. 흔히 공익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항만의 경

제적 특성이나 기업원칙에 의한 운영면을 소홀히 하여 엄청난 경제적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세계 주요국의 항만관리제도에서도 공익성을 강조한 경우는 대부분이 실패

108) 최재수(1994), 前揭書, p. 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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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경제성을 강조하여 운영한 국가의 항만들은 번영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3 . 철저한 원가 주의에 입각한 요금 체계 (수익 자부담의 원칙 )

포트 오소리티 제도하에서의 항만운영에서 독립채산제가 강조되는 데는 사

회간접자본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 중에는 도로나 하천 등에서와 같이 수익

자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고 그 수익의 내용이 구체성이 없거나 추상적일

경우, 일일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추구하기 어려운 경우와 또는 불가능하지

는 않지만 너무 번거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에는 그 사회간접자본의 개발을 세금에 의해 충당하고 수익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의 이용자와 이용척도가 한정되고 이용자의 이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사

회정의에도 맞고 경제원칙에도 충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전기, 철

도, 상하수도, 지하철, 도시가스, 전신전화 등 많은 사회간접자본들이 기업원칙

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것은 모두 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충실하고 있는 것

이다109 ) . 따라서 항만에서는 그 이용자110)와 이용척도를 가려낼 수 있으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

4 . 개발자금 차입의 자유화

이 부분은 원칙론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나 현실에서 실행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안에서는 최대로 이를

109)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충실하자면 수익자의 수익내용, 수익량, 수익자의 부담간에 균

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만서비스의 생산에 소요된 원가계산이 철

저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다음에는 투입된 원가를 수익자의 수익내용과 척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회수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항만서비스의 내용의

다양성과 원가구성요소의 복잡성 때문에 원가계산이나 요율체계의 구성은 쉬운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항만관리회계가 기업회계체제

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만이 독립채산제가 가능해지고 원가계산도 명

확해진다. 최재수(1993), 前揭書, p. 226.
110) 항만의 경우 대부분이 선박회사나 하주 등 무역업자와 기업으로서 그 이용자가 명확

하게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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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하여야 하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가가 바로 항만 기업화 성공

의 지름길이다.

국내·외 공채의 발행, 외국으로부터의 차관도입의 최대한 허용, 기존 불용

자산의 매각수입의 활용, 이용자의 민자유치,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선수(先

受) 등 개발자금조달의 다각화와 극대화를 최대한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5 . 철저한 실수 요자 임대제

포트 오소리티의 전형의 하나로 흔히 예시되는 싱가포르항의 경우, 항만을

기업체제로 관리하면서도 항만의 기능시설들을 모두 직영하여 흑자를 이루고

있고, 이용자의 불만도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항만시설을 항만관리자가 직

영할 때 관료적 비능률111)로 인한 폐단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항만의 하드웨어라 할 수 있는 기본시설들은 항만관리자가 확

보하고 그 운영은 민간기업에게 맡겨 기업의 효율성을 포트 오소리티에 철저

하게 도입하는 방안이 일반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예외가 아니므로 항만

의 기본시설은 가능한 한 항만관리자인 포트 오소리티가 확보하되 그 운영은

실수요자에게 장기임대하여 운영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 인사 및 자치의 독 립성 보장

인사와 경영의 자율권은 자치와 독립성 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특

히 중요한 것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항만의 정책결정기구는 한사람이 아닌 다수의 위원회로 구성하는 합의

제(合議制)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 위원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의 임면권자가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제 2절 최적의 포트 오소리티 전환 방안

주어진 포트 오소리티를 설립할 때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중요사

111) 공기업도 정부기관과 마찬가지의 비능률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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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열거하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1 . 대상항만

포트 오소리티체제로 전환할 대상항만을 선정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나라 항만법상의 항만은 대외교역에 주로 이용되는 무역항 28개항과 주

로 연안무역에 이용되는 연안항 22개항, 합계 50개의 항만이 있다(<표 5- 1>

참조). 그 외에도 어항법에 의한 항만이 있고, 연안여객선이 기항하는 선착장

들까지 합하면 수많은 항만들이 있다.

우선 이들 항만 중 어느 항만을 먼저 포트 오소리티제로 전환할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어떤 항만부터 먼저 포트 오소리티로 전환

하여야 한다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책여하에 따

라서는 어느 항만을 포트 오소리티로 전환하든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포트

오소리티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실시되어 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가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관리체제인 합의제112)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제

도이므로 자칫 잘못하면 시행착오를 겪을 염려도 있으므로 모든 항만을 동시

에 포트 오소리티로 전환하기보다는 보다 필요성이 강한 항만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전제로 해서 이 문제를 정부에 최초로 건의한 가립회계법

인의 보고서에서는 제1차로 부산항과 인천항을 포트 오소리티제로 전환하고,

뒤이어 포항항과 울산항, 그리고 다음으로 광양항을 포트 오소리티로 전환하

도록 연차적인 전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의안은 상당한 합리성이 있는

방안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

장 중요한 부산항과 인천항을 포트 오소리티로 전환한 후, 그 실적을 평가한

후에 후속으로 포트 오소리티제로 전환하는 대상항만과 전환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113 ) .

<표 5- 1> 우리나라 지정항만의 명칭과 그 항만

112) 위원회에 의한 다수결의 의사결정제도이다.
113) 그러므로 일단 대상항만은 최초에 용역단에서 건의된 바 있고, 정부가 그 건의를 수

용하기로 결정한 부산항과 인천항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추가로 전환할 때의 편의를 위하여 포트 오소리티제 도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때

일일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부산항과 인천항외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을 항만자치공사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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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무 역 항(28개항) 연 안 항(22개항)

항 만

명칭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마산항, 통영

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진해항, 옥포

항, 고현항, 동해항, 묵호항, 속초항, 삼

척항, 옥계항, 울산항, 군산항, 장항항,

보령항, 대산항, 태안항, 목포항, 완도

항, 여수항, 광양항, 포항항, 제주항, 서

귀포항

부산남항, 연평도항, 용기포항, 주문진

항, 대천항, 거문도항, 나로도항, 대흑산

도항, 홍도항, 팽목항, 신마항, 구룡포

항, 월포항, 후포항, 울릉항, 한림항, 화

순항, 성산포항, 애월항, 추자항, 녹동신

항, 비인항

자료: 항만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별표1.

2 . 포트 오소리 티의 성격 및 명칭

포트 오소리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검토하여야

한다. 포트 오소리티의 모델이 아직 우리 나라에는 그 전례가 없는 관리시스

템이므로 그 성격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제도는 이미 설명하였

지만, 항만을 기업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기구이다. 그런 면에서 이 기구의

성격은 국영기업체인 공사 또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공단제도와 유

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러한 공사 또는 공단적인 성격에 덧

붙여 항만의 특성을 위한 공권력적인 성격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

로 이러한 부분도 수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격규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외국의 입법례가 참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격규정에서

명백하게 할 것은 포트 오소리티에서 강조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의 하나인 항

만자치권을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는 점이다114) .

3 . 관장업무 의 범위

기존의 항만관리체제가 중앙정부의 직영으로 되어 있고, 항만관리행정을 담

당하는 조직 즉, 해양수산부가 다른 해운 및 선박, 선원관리행정, 그리고 최근

에는 해양환경 및 해양관리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므로 포트 오

114)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안(案)에서는 포트 오소리티

를 항만자치공사로 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명칭으로서 타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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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티의 고유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문제의

결정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사항의 하나는 포트 오소리티가 항만자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항만관련 공권력적인 업무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

히 고안된 제도의 하나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공사라는 명칭에 구애되어 공권

력과 관련되는 업무를 포트 오소리티가 수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공권력의

행사는 정부기관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다.115) 그런 관점에서 포트 오소리티의 업무범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1) 항만계획의 수립

2) 항만계획의 시행

3) 항만의 관리운영

4) 항만구역외의 항만관련시설 장비 등의 개발 및 운영

5) 항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6) 항만내의 각종 서비스제공사업116)

7) 항만시설사용료의 결정 및 징수

8) 항만시설장비의 포괄임대운영권

9) 항만발전과 관련된 기업에의 자본참여 및 자회사 설립운영권

10) 항만구역내의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항만관련업체117)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감독(정부기능의 업무위탁)

12) 항만수역내에서의 해양환경보존에 관련된 사항

13) 항만수역내에서의 항로표지시설 및 VT S운영 및 개항질서 단속의 항만질

서 유지에 관한 사항

4 . 국·공유 재산의 포트 오소리 티에의 출연

기존시설을 어떠한 방법으로 포트 오소리티에 출연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부산항과 인천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항만의 경우

115) 그 예로서 보험공사가 정부가 수행할 보험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이나 항만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가 그 고유업무라 할 수 있는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업무

를 선급에 위임하고 있는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116) 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한다.
117) 항만운송업체 및 선박대리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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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오소리티에로의 전환이전에 이미 상당한 토지, 시설, 그리고 장비를 확보

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항만시설과 장비의 대부분은 국유이고, 일

부는 시유로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시설과 장비 중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

다. 이 중 적어도 국유와 공유(市소유)시설과 장비는 포트 오소리티에 출연하

는 것이 포트 오소리티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기존의 항만재산을 공사에 어떤 방법으로 출연할 것인가에 관

한 문제일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3가지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제1안 - 무상출연

제2안 - 유상출연

제3안 - 일정기간(5년정도) 무상대여후 평가매입118 )

제1안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기존의 국·공유 항만자산을 특별한 예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포트 오소리티에 무상출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장 간편한 방법이고 포트 오소리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법

인이므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방법에 의할

경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내의 타 경쟁항만과

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이며 둘째는 항만의 재정적인 자립과 독립채산제의 유지

와 관련된 문제이다.

첫째 문제인 경쟁항만과의 형평성 문제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포트 오소

리티의 시행은 항만의 관리를 기업방식으로 하는 것이므로 독립채산제가 대전

제가 되고 인근항만과의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만요금의

원가계산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항만자산을 무상으로 포트 오소리

티에 출연할 경우, 시설과 장비를 무상으로 획득하였으므로 당연히 원가계산

시에 감가상각비와 자본비119)를 계산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요금이 상대적

으로 저렴하게 되고 자산을 무상출연 받은 부산항이나 인천항은 보다 저렴한

요금을 사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경쟁상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경쟁항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특히 이미 많은 시설과 장비를 투입하여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진 부산항과

인천항은 그간 오랜 운영의 결과로 높은 노하우와 지명도가 있으므로 신생항

118) 단, 대금지급방식에 있어서는 장기연불방식을 택한다.
119) 취득가격에 대한 이자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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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비하여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 항만자산까지 무상출연하는 경우

형평성에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인 재정적인 자립과 독립채산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정확한 원가계산을 한 후에 적정수준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경제적 정의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만개발에 따라 획득되는 항만

시설이나 장비와의 요금구조상의 균형에서도 합리적이다. 만약 무상출연하는

경우 기존시설의 사용료 원가는 매우 저렴하고 새로 개발되는 시설과 장비는

개발자금을 차입하여 건설함으로, 사용료가 매우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항만자산의 무상출연은 외견상 바람직한 것

으로 보이나 실제는 문제점이 많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또 아무리 공기

업인 포트 오소리티라고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되고 유지·관리되어온

항만자산을 아무 대가없이 무상출연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다.

제2안으로 현존하는 항만자산을 평가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공사가 매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무상출연보다는 이러한 유상출연이 위와 같은 이

유에서 보다 합리적이다. 다만 신설되는 포트 오소리티가 막대한 규모의 토지,

시설물 및 장비를 유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것

을 당장 조달하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120) . 그러나 이것은 포트 오소

리티가 향유하는 큰 장점인 공채발행 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121) .

120)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진외국의 포트 오소리티가 처리한 사례를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국영기업인 공사와는 달리 포트 오소리티는 무자본

의 특수법인이다. 그러므로 자체자금은 제로에서 출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1908년에

영국의 런던항의 관리체제를 포트 오소리티로 전환할 때 무자본인 Port of London
Authority는 그 근거법인 T he Port of London Authority Act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

를 정하여 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 권한에 근거하여 발행된 상

환기간 100년으로 된 공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하여 자금을 마련해주었다. 이렇게 공채

를 발행해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Port of London Authority는 필요한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모두 구입하고, 런던항의 대대적인 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시행하였

다. 그리고 발행된 공채의 상환은 이렇게 매수된 자산과 개발된 시설장비의 운영수입

으로 연차적으로 상환하였다. 장기 100년의 공채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아직도 공채를

상환하고 있는 셈이다. 뉴욕·뉴저지항만의 경우도 런던항과 대동소이하다. 뉴욕주

와 뉴저지주간에 체결된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New York & New Jersey Port
Authority는 그 설치시에 수권한 범위안에서 공채를 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기존

의 항만시설을 매수하고 새로운 항만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짐으로서 오늘날의 뉴욕항만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뉴욕

을 세계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상 두 항

만의 사례외에도 많은 항만이 유사한 자금조달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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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유상출연 방식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며 무상출연

에 따른 불합리성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유상출연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이 방식을 택할 경우 자산을 평가하는데 따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도기적인 방법으로 우선 일정한 기간을 정

하여 항만자산을 무상으로 포트 오소리티에 임대하고 그 기간 내에 포트 오소

리티와 자산의 소유자122)가 공동으로 자산을 평가하고 대금결제방법까지 결정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123) . 그러므로 결론적으

로 위 세가지 대안 중 제3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항만자산의 어느 범위까지 포트 오소리티에 출연할 것인

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하는데 개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모든 자산을 대

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자산목록은 실사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 째, 임항지구내의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전부124 )

둘 째, 임항지구내의 지자체 보유행정재산 중 항만용도로 사용중인 재산

셋 째, 임항지구내의 국·공유재산 중 항만용으로 필요한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

넷 째, 항만인접지역에 있는 국·공유재산 중 항만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장비

5 . 정관에서 정 할 사항

포트 오소리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가칭 포트 오소리티의 설립과 운

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설립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

다. 그러나 포트 오소리티가 법인이고, 자치기능을 갖는 기관이므로 설치근거

가 되는 법률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정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121) 물론 금융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한국에서 신생법인이 공채를 발행하여 이것을

공개시장에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 용이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럴 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공채를 발행하고 이를 매각하여 유상으로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는 대신에 항만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이것을 장기연불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트 오소리티에게 매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경

우 공채를 발행하여 매각해야 하는 번거러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1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될 것이다.
123) 이렇게 할 경우, 자산 평가라는 어려운 작업의 실시이전에 포트 오소리티를 설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동시에 무상임대 받은 항만자산의 운영수입으로 포트 오소리티

의 초기재정의 충실화를 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24)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관리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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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요한 세부사항들은 각 포트 오소리티의 특성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여 그

정관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범위까지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어느 범위까지를 정관으로 정하여 자치하도록 할 것인지는 입법기술상의 문제

일 것이다. 포트 오소리티의 권리·의무와 업무범위 등 경영상 외부기관과 해

석상의 견해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포트 오소리티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부운

영규정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기본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정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각도에서 정관에 정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살펴

본다면 다음 사항들이 될 것이다. 다만 정관에서 정할 사항이라고 해서 법률

에서 규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아래 사항들 중 기본적인 사항은

설치근거법에도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

1) 목적, 명칭, 소재지

2) 업무

3) 관할구역

4) 위원회에 관한 사항

5) 감사에 관한 사항

6) 공사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에 관한 사항

8) 손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

9) 해산,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단,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

10) 기타 필요한 사항

6 . 항만위원 회의 구성 및 업무

1) 위원의 임면권

포트 오소리티의 특성상 경영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권을 갖는 항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포트 오소리티 설립 후의 운영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안과 부산·인천광역시의 안은 서로 다르다. 해양수산부 제안에서

는 포트 오소리티는 어디까지나 국유·국영의 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의 주관

과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부산시와 인천시의 제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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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포트 오소리티는 부산 및 인천광역시의 산하기관으로서 광역자치단체의 주

관과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그리고 이후 포항, 울산, 광양항

등이 포트 오소리티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도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

체가 그 산하기관으로 하고 싶어할 것은 명약관화하다125) .

이렇게 볼 때 포트 오소리티가 어느 기관의 주관 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인가

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포트 오소리티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의 구

성에 어느 기관이 어느 정도의 관여권을 갖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26) . 그러나 포트 오소리티가 독립된 개체로서 철저한 자치와 자율

로 경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관이므로, 내부인사권은 어디까지나 포트 오

소리티에게 주어야 하고, 외부기관이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만 법

률 정하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법률과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임원에 관

한 임면권127)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포트 오소리티의 최고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는 항만위원회 위원의 임면권이 그 핵심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128) .

그리고 이 임면권은 반드시 한 기관으로만 집중되기보다는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포트 오소리티의 경영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129) .

125)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의 하나는 주관 및 감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

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포트 오소리티가 항만의 자치를 전제로 한다면 외부기관이

간섭하고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고, 스스로 모든 문제를 검

토·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철저히 보장된다면 포트 오소리티가 어느

기관의 산하기관인가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치라고 하지만 기

본적으로 그 기관이 탄생하게 된 근거가 되는 기관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의 구성까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할 수

는 없는 것이다.
126)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느 기관이든지 그 기관의 관리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재정권(정부기관에서는 예산)과 인사권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 영리를 목적

으로 하고, 독립채산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므로 재정권이라는 것이 정부기관과 같

은 소비성지출을 전제로 하는 기구와는 달리 그렇게 큰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포트

오소리티도 기본적으로는 기업경영이므로 재정권이 큰 기능을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인사권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
127) 임명과 면직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128) 이렇게 본다면 항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의 여부가, 앞서 지적한 포트 오소리

티가 어느 기관(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주관 및 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인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라고 할 것이다.
129) 참고로 세계 최초의 포트 오소리티인 런던항의 경우 위원의 선임방법을 아주 다양화

하고 있다. 이는 런던항에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세력간의 균형을 취하기 위한 조치

였으며, 이를 통하여 런던항의 운영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

에 비하여 뉴욕·뉴저지 항만의 경우는 런던항의 경우보다는 단순하다. 이 포트오소

리티는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창안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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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위원의 정수와 임명방법, 자격, 그리

고 임기 등이 될 것이다. 이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2)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너무 적을 경우 독선으로 흐를 수가 있고, 너무 많을 경우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해지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염려가 있다. 외국의 사례

를 감안할 경우 위원의 정수는 대체로 5명에서 10명 내외가 좋을 것으로 보인

다. 본 안에서는 일단 위원의 정수를 10인으로 하기로 한다.

3) 임명방법

다음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제1안 : 해양수산부장관이 전원을 임명(해양수산부안)

제2안 : 해당 광역 지자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원 임명(자자체안)

제3안 : 지자체장이 5명, 국가가 5명(절충안)

제1안은 항만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운영해 온 현행시스템의 연장선상에

서 항만의 관리운영을 기업화한다는 관점에서 본 안이다. 그러나 이 안은 당

해 항만과 가장 직접적이고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전면적으

로 배제한 안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국의 경우도 그런 사례는 많지 않

다. 제2안은 항만의 관리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위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항만을 중앙정부가 직할로 관리해 왔다는 연

혁적인 점을 고려하고, 공채의 발행과 재원조달방안의 원활한 수행을 감안할

경우, 중앙정부를 완전히 배제한 포트 오소리티도 현 단계로서는 바람직하다

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양안을 절충한 제3안이 가장 타당한 안이라고 할 수

므로 양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아서 50 : 50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 주가 임명한 각 6인 합계 12인의 위원으로 항만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렇게

함으로서 포트 오소리티가 어느 주의 이익에도 편중되지 않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비하여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자

치단체가 중복되지 않는 로스앤젤레스나 롱비치항만의 경우 항만위원 전원에 대한

임면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들 항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항만의 상업적인 운영에만 중점을 두는 항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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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4) 임기

임기는 정수가 10인인 경우 5년, 8인인 경우 4년, 6인인 경우 3년으로 해서

매년 2인씩 교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초에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이러한 임명이 가능하도록 차등을 두어야 한다. 중임

가능여부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약을 가할 필요는 없으나 한번의 중임이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5)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항만에 따라서는

당해 항만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130)에서 선출하거나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

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항만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당해 항만과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제외하는 이유는 이해관계를 가

진 당사자가 위원이 될 경우, 항만의 관리와 운영에서 그 이해관계자의 이익

을 우선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본 항만법에서는 항만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31) .

(1) 국회의원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원, 다만 포트 오소리티를 구성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의회가 추천한 의원 중에서, 한 자치단체에서 1명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당해 항의 항만건설공사 시행자, 공사시행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기타

직위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에 있는 자132)

(4) 전호에 제기한 사업자의 단체의 임원 또는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임원과

동등 이상의 직권을 가지고 있거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자133)

130) 예를 들면 항만노조나 항만이용자 등을 들 수 있다.
131) 日本港灣法 第17條(委員의 缺格事由).
132) 임명일 이전 1년 동안에 이러한 직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133) 임명일 이전 1년 동안에 이러한 직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 93 -



(5) 만약 위원 중 전항 각 호의 1에 해당되게 된 위원은 퇴직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항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당해 항만과 이해관

계를 가진 위원은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134) .

6) 위원의 해임

임면권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명시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당해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후임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만 재임한다.

(1) 건강상 이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람

(2) 위원이 직무상 위법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형법상 징역형135)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위원의 자격상실

7) 위원의 신분과 보수

위원의 신분과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 외국 항만의 예에서 보면 위원의 신분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있는 포트 오소리티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과연 비상근의 명예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10여명에 가까운 위원 모두를 상근직

으로 하여 정규보수를 지급한다면 공사의 재정에 부담을 주게되는 결과를 가

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위원 중 반수는 상근직으로 하여 정규보수를 지급

하고 잔여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여 수당만 지급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4) 일본의 경우, 이해관계자를 항만위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

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항만의 관리운영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위원회와는

별도로 이해관계자가 널리 참여하는 항만평의회를 두어 이 평의회를 통하여 이해관

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35) 집행유예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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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위원회는 포트 오소리티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포트 오소리티의 중요정책의 결정

(2) 포트 오소리티의 업무집행의 지도감독

(3) 포트 오소리티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공사의 임직원의 선임 및 해임권 : 단 사장의 해임은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9)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포트 오소리티를 대표한다. 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포트 오소리티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포트 오소리티의 의

사를 결정한다. 위원회 회의 의결은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률 및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도록 한다. 위원은 다른 법인의 임원과 같이 법원에 등기하도록 한다.

7 . 기타임원

위원 외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사장

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사의

업무전반의 집행책임을 담당한다. 외국의 포트 오소리티에서는 의사결정기관

과 결정된 의사의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러한 제도

는 우리 나라의 조직운영 시스템으로서는 다소 생소한 제도인 것이 사실이므

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여 성공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소 의문이 있

다. 그러나 우리가 포트 오소리티를 도입하는 이유가 선진국에서 항만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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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채택한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나라 항

만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데 있으므로 선진국에서 채택 시행한 제도의 핵심

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신설되는 포트 오소리티의 조

직도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를 분리하여 의사결정에는 신중을 기하는 합의

제를 채택하고, 결정된 의사의 집행은 계선조직에 의한 일사불란한 집행을 보

장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간의 관계설정이다.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를 분리할 경우, 양(兩) 기관간의 관계를 독립과 불간

섭의 원칙을 강조하여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는 조직원칙

과 다른 하나는 일단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를 분리하되 두 기관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밀접하게 연계시켜 의사결정과 집행간에 일어날 수 있는 마찰과

비능률을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다136) .

항만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에서 항만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것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결정된 개발계획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항만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의사결정은 신

중할수록 좋다. 그러므로 합의제 의사결정시스템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의사는 성실하게 집행되어 현실적인 항만시설과 장비로 나타나

서 항만이 발전되어야 한다. 이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집행기구가 의

136) 전자가 대통령중심제와 지방자치제도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내각책임제와 포

트 오소리티에 비교될 수 있다. 정치제도로서의 대통령중심제는 삼권분립에 의한 견

제와 균형에 의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창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의 기본

취지와는 달리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으로 인하여 내각책임제보다 덜

민주적인 제도로 전락할 염려가 많고, 때로는 제도의 목적과는 달리 독재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에 비하여 내각책임제는 제도적으로는 정치권력의 분화가 명백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 미흡하다는 약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가의 주요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의회와 이를 집행하는 내각이 서로

동일체 의식을 가지고 국정에 임함으로써 대통령 중심제보다도 더 민주적인 제도인

것은 서구의 민주주의를 먼저 경험한 여러 나라들의 역사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론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각책임제가 보다 민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권력의 연원에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

되는데 비하여 내각책임제하의 행정수반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하여 선출된다. 누구든

지 업무를 집행하는데 권력의 연원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내각

이 일상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의회에 종속됨으로서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견제해 준다. 이에 비하여 대통령 중심제는 권력의 연원인 국민과는 제도

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를 견제하는 의회나 사법부와는 제도

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가지도록 되어 있음으로 오히려 행정부에 권력집중현상을 심

화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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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에 종속되어 그 의사를 충실히 집행해주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서구제국에서 포트 오소리티를 구상할

때 내각책임제를 모방하여 집행기구를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 종속

시키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종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게 사장

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137 ) .

2) 이사 약간 명

사장의 추천으로 위원회가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며, 사장

을 보좌하여 담당업무에 대한 집행책임138 )을 가진다.

3) 감사

2명을 두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 1명을 임명하고 임명절차는 위원

과 동일한 절차이다. 임기는 2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며, 공사업무의 감독을 담

당한다.

8 . 위원 및 임직원 의 형사법상의 신분

일본의 항만법에서는 포트 오소리티의 위원 및 임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의

신분에 준하여 공무원과 같은 형사법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항

만업무의 공공성과 포트 오소리티가 공기업임으로 임직원의 책임을 보다 무겁

137)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항만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와 포트 오소리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이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포트오

소리티의 핵심조직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

기를 위원으로 선출한 기구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고, 또 도시계획조정권과 사업계획

승인권, 그리고 개발재원조성에 있어서도 관련기관의 조정권을 통하여 충분히 포트오

소리티의 업무를 통제·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외국의 사례에서도 현실적으로

항만의 감독기구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포트 오소리티에 의하여 거부되었

기 때문에 문제된 사례는 거의 보고된 바 없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기

업운영에서 문제가 되는 정치권내지 정부관계부서에서 공기업의 최고경영자인 임원

을 낙하산식으로 파견하는데 따른 폐해를 없애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138) 이사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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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여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유가 있는데, 우리

나라 포트 오소리티도 이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위원 및 임직원이 형사법상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 . 재무회계

포트 오소리티는 항만을 기업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므로 그 재무회

계가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독립채산제에 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

러나 이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독립채산제의 시행139 )

항만은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며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경제적 기능시설이다.

따라서 항만의 공익성이 중시되지만 또한 항만을 기업회계원칙에 의한 독립채

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흔히 공익성을 강조

한 나머지, 항만의 경제적 특성이나 기업원칙에 의한 운영을 소홀히 하여 엄

청난 경제적 낭비를 가져오는 일이 허다하다. 세계 주요국들의 항만관리에 있

어서 공익성을 강조한 경우 대부분이 실패를 가져왔으며, 기업회계원칙의 운

영을 실시한 항만들만이 번영과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예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항만의 관리가 독립채산을 전제함으로서 항만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에는 처음부터 원가계산을 매우 중시하게 된다. 그 결과 수익성이 없는 항만

개발은 처음부터 시도하지도 않을뿐더러 항만개발과 운영에 있어 보다 더 실

리적인 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채의 발행권 또는 개발 및 운영자금 차입권

포트 오소리티에는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필요한 항만시설과 장비

를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은 공채를 발행하여 이를 매각하여 조달하고, 구

입한 시설과 장비를 운영하여 얻어지는 수입 중에서 관리비를 제외한 잔액으

로 공채 원리금을 연차적으로 상환한다. 이렇게 하면 항만시설과 장비를 계획

139) Baudelaire, Jean - Georges(1986), op . cit, pp. 2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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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채산성이 있는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만 투자하게 되고, 그 시설과 장비

의 운영결과로 공채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해야 함으로, 투자의 경제성이 자동

적으로 보장된다. 그리고 항만이용료가 당해 항만시설과 장비 및 서비스의 생

산원가를 기초로 산정되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저절로 지켜지게 된다. 또

한 자본금 개념이 없으므로 당연히 자본금에 대한 보상성격의 이윤을 내야 할

필요도 없고 공채상환에 필요한 원리금의 회수선에서 항만요율을 책정하게 되

어 항만관리와 운영의 비영리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약점은 있을 수 있다. 그 하나가 포트 오소리티의

관리자가 너무 과욕을 내서 공채를 너무 많이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다거나,

사후에 이 공채 원리금의 원활한 상환이 어렵게 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당초 계획한대로 잘 운영되지 않아 적자가 나서 공채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140) .

또 만약 포트 오소리티가 적자가 날 경우 이 적자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

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일단은 생각하여야 한다. 사기업의 경우 적자누적은

파산으로 최종 처리되지만 항만의 경우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적자

가 나지 않도록 투자하기 전에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차입한도의 설정이나 차입의 사전승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 배려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적자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렵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포트 오소리티의 설립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트 오소리티의 공

채발행이나 차입한도를 법으로 명백하게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3) 잉여금 및 손실발생시의 처리

항만관리주체로 포트 오소리티를 만든 근본적인 취지는 항만의 기업방식에

의한 운영과 비영리적인 운영이라는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항만관리는 이익도 손해도 나지 않는 운영을 하는 것

140)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통제하기 위해서 포트 오소리티의 공채발행이나 타인자

본의 차입을 무한대로 허용하기보다는 일정한 범위를 설정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포트 오소리티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일정한 한도액을 미리 설정해 주고,
이 한도안에서는 자유스럽게 공채를 발행하거나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한도

를 초과할 경우,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운영자금 등 경상비의 차입을 제

외한 개발자금의 조달을 위한 공채발행이나 차입은 사업별로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

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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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경영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적인 항

만관리의 추세를 보면 주요항만 중 많은 항만이 소위 지주형항만(landlord-

port )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항만시설의 계획과 건설은 항만관리자가 주관하

여 자기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또한 이렇게 건설된 시설의 운영은 항만관리자

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업자나 대형선사, 대형화주 등에게 장기로

임대하여 그 임대료 수입으로 개발재원의 원리금을 상환한다. 그리고 그 임대

료는 임대자인 항만관리자와 임차인이 항만시설의 개발에 투입된 자금과 관리

비를 기초로 공동으로 계산한 후 합의하여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항만이 항만시설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항만시설을 건설한 후에 실수요자

를 찾는 것이 아니고, 건설을 착수하기 전에 실수요자와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항만시설의 건설 후 원

리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는 장기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작용하므로 이익도

손해도 나지 않는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원리금 상환이 끝나도 항만시설은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항

만시설에도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형평

성에도 적합하다. 이런 임대료 수입 중 관리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은 이익

금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아무리 원가에 충실한 임대료 내지 항만시설사용료를 책정하여 운영

하여도 불가피하게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항만은 항만자체의 경영수

지도 중요하지만 항만의 흥망성쇠는 그 지방의 경제와 바로 직결되어, 그 지

방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계와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

로 지방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 지방의 자치단체가 너무 의욕적인 항만개

발을 시도하고 선박과 화물을 유치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항만시

설을 개발해 놓고 당초 계획한대로 선박과 화물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적자

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는 포트

오소리티라도 이익과 손해에 대한 처리의 기본방침은 정해두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 포트 오소리티들은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채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미국의 뉴욕·뉴저지항, 로스앤젤레스나

롱비치항에서와 같이 철저한 독립채산의 원칙을 지켜서 손익을 공히 포트 오

소리티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이다141) . 다른 한

141) 뉴욕·뉴저지항의 경우, 포트 오소리티의 설립근거가 된 뉴욕주와 뉴저지주간의 조약

에서는 항만에서 얻은 이익을 양주(兩州)의 재정으로의 전입이나 양주의 주민으로 부

터 징수한 세금으로 조성된 양주의 재정자금으로 포트 오소리티를 지원하는 것을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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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개발사

업에 일정률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경우이다. 일본과 프

랑스의 항만관리제도가 주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어느 안이 좋은가는 단언해서 판단하기 어렵다. 철저한 독립채산제안이 바

람직하나 처음부터 이 원칙을 너무 강조할 경우 항만개발재원 조달의 어려움

으로 항만발전이 지체될 염려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화로 항

만에 과도한 간섭과 규제를 하게 되어 포트 오소리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

쳐서 결과적으로 항만의 자주성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 일본의 항만이 항만법

상 관리주체는 어느 경우에도 중앙정부와 관련이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주요항만개발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결정권을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점이나, 프랑스 6대항의 포트 오소리티가 중앙정부의 간섭과 보조금 수의 명

목으로 유보한 일부 항만시설사용료의 국고 수입화로 인하여 독립채산제의 시

행이 어렵고, 또 중앙정부의 포트 오소리티의 인사에까지 관여하게 되어 포트

오소리티의 정체성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이러한 염려를 뒷받침하

고 있다.

본 연구자의 의견으로는, 초기142)에는 중요개발산업에 대하여 일정률을 중

앙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독립채산성이 확보될 수 있

는 시점이 되면 철저한 독립채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 아닌가 생각

되며, 이를 포트 오소리티 설치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앙정부가 포트 오소리티의 항만개발계획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비율은 잠

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중요항만계획의 외곽시설 등의 건설비중 50%의 국고지원

기타항만계획의 외곽시설 등의 건설비중 30%의 국고지원

단, 어느 경우에도 지원금을 공사에 교부하여 공사가 건설을 직접수행

10 .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와의 관 계

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항의 경우도 캘리포니아주법과 양시(兩
市)의 헌장(시의 헌법)에서 뉴욕·뉴저지항의 경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손익 공히 포트 오소리티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142) 약 5년간으로 보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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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오소리티의 설립 시 명백하여야 하는 사안의 하나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와 포트 오소리티와의 관계이다. 포트 오소리티의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그 설립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트 오소리티에게 어

느 정도의 독립성과 자치권을 부여하는가 하는 것일 것이다. 포트 오소리티를

설립해 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사건건 간섭할 경우, 포트 오소리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충실히 집행하는 대행기관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애써 만들어 놓은 항만의 독립과 자치가 무용지물이 될 것

이다. 반면에 포트 오소리티의 독립성과 자치를 너무 강조하여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의 일체의 간섭이나 감독권을 배제할 경우, 항만의 관리가 국가의 기본

경제정책이나 국가 전체의 항만종합개발계획·국토종합개발계획과 상충될 염

려와, 도시계획과 항만계획의 부조화를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관계를 적절

하게 설정하여 양극단의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143) .

우리나라 포트 오소리티도 개발계획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항만의 지원(地

元)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승인여부의 결정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규제와 간섭은 가능한 한 배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1 . 도시계 획과 항만계획의 조 정

포트 오소리티가 수립·시행하는 항만개발계획은 그 지원을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도시계획과 유기적인 협력하에서 조화를 이룩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항만도시의 도시계획수립에는 반드시 항만전문가가

참여하는 동시에 항만계획의 수립시에는 계획구상 초기부터 도시계획전문가를

참여시켜 항만계획과 도시계획의 조화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 최적의 포트 오소리티 전환 방안 11개 항목을 정리하면 <표 5- 2>와

같다.

143) 이 문제에 관하여 뉴욕 및 뉴저지항의 경우 뉴욕주 및 뉴저지주 양주(兩州)는 포트오

소리티가 수립하여 승인 신청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

는다. 양주 중 어느 한 주라도 승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업계획은 시행할 수 없게 하

고 있다. 이 제도는 항만개발이 양주의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

를 낳게 하는 기초가 되고, 또 양주의 토지이용계획과 항만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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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 최적의 포트 오소리티 전환 방안

구분 항 목 비 고

대상

항만

우리나라의 전 50개항

(무역항 28개항, 연안항 22개항)

1차적으로 부산과 인천에

도입하고 이어 포항항과 울

산항, 광양항 순으로 적용

성격

명칭
포트 오소리티의 명칭

포트 오소리티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명칭이 필요

관장

업무

의

범위

① 항만계획의 수립

② 항만계획의 시행

③ 항만의 관리운영

④ 항만구역외의 항만관련시설 장비 등의 개발 및 운영

⑤ 항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⑥ 항만내의 각종서비스 제공사업

⑦ 항만시설사용료의 결정 및 징수

⑧ 항만시설장비의 포괄임대운영권

⑨ 항만발전과 관련된 기업에의 자본참여 및 자회사 설립운영권

⑩ 항만구역내의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⑪ 항만관련업체(항만운송업체 및 선박대리점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감

독(정부기능의 업무위탁)

⑫ 항만수역내에서의 해양환경보존에 관련된 사항

⑬ 항만수역내에서의 항로표지시설 및 VTS운영 및 개항질서 단속 등 항

만질서 유지의무

⑥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

국공

유재

산의

포트

오소

리티

에의

출연

1안 - 무상출연

2안 - 유상출연

3안 - 일정기간(5년정도)무상대여 후 평가매입 (단, 대금지급은 장기연불)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임항지구내의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전부(컨공단 관리분포함)

②임항지구내의 지자체 보유행정재산 중 항만용도로 사용중인 재산

③임항지구내의 국·공유재산 중 항만용 필요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④항만인접지역에 있는 국·공유재산중 항만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장비

과도기적인 방법으로 3안이

바람직하다.

정관

에서

정할

사항

① 목적, 명칭, 소재지

② 업무

③ 관할구역

④ 위원회에 관한 사항

⑤ 감사에 관한 사항

⑥ 공사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⑦ 재정에 관한 사항

⑧ 손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

⑨ 해산,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⑩ 기타 필요한 사항

⑨단,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

- 103 -



위원

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위원의 임면권

내부인사권은 포트 오소리티가 갖는다.

② 위원의 정수

대체로 5명에서 10명 내외가 좋을 것으로 보인다.

③ 임명방법

다음 3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1안 : 해양수산부장관이 전원을 임명(해양수산부안)

2안 : 지자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원 임명(지자체안)

3안 : 지자체장이 5명, 국가가 5명(절충안)

④ 임기

임기는 정수가 10인인 경우 5년, 8인인 경우 4년, 6인인 경

우 3년으로 해서 매년 2인씩 교체한다.

⑤ 위원의 자격

항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래의 사람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

가. 국회의원

나. 당해 지자체 의회의 의원

다. 당해 항의 항만건설공사 시행자

라. 전호에 제기한 사업자의 단체의 임원 또는 명칭여하

를 불문하고 임원과 동등 이상의 직권을 가지고 있거

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자(임명일 이전 1년 포함)

마. 만약 위원 중 전항 각 호의 1에 해당되게 된 위원은

퇴직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해임

⑦ 위원의 보수

위원 중 반수는 상근직으로, 잔여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

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⑧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포트 오소리티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⑨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포트 오소리티를 대표

한다.

① 외부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법률로

정하는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3안이 가장 타당한 안이라 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자격

나. 다만, 포트 오소리티를 구성하는 지

방자치단체의회가 추천한 의원 중

에서 한 자치단체에서 1명을 위원

으로 임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기타 직위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임명일 이전 1년 동안을

포함)

⑥ 아래와 같은 이유에 있다.

가. 건강상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람

나. 위원이 직무상 위법 부당행위를 한

경우

다. 형법상 징역(집행유예를 포함한다)

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라. 위원의 자격상실

⑧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포트 오소리티의 중요정책의 결정

나. 포트 오소리티 업무집행 지도감독

다. 포트 오소리티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라. 포트 오소리티 임직원의 선임 및

해임권(단, 사장 해임시 재적 2/3

이상의 찬성)

⑨ 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

만자치공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

회에 참석하여 공사의 의사를 결정

한다(의결은 과반수출석/과반수 찬

성). 다만 법률 및 정관에 다른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도록 한

다. 위원은 다른 법인의 임원과 같이

법원에 등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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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원

① 사장: 위원회에서 임명, 임기 3년, 중임가능

② 이사 약간명: 사장 추천으로 위원회가 임명, 임기 3년, 중

임가능

③ 감사: 임기 2년, 중임가능, 공사업무의 감독

①업무 전반의 집행책임을 담당한다.

②사장을 보좌하여 담당업무에 대한 집

행책임(이사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

③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 1명을

임명하고 임명절차는 위원과 동일

임직

원의

신분

형사법상 공무원의 신분에 준한다.

재무

회계

①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독립채산제의 시행

② 공채의 발행권 또는 개발 및 운영자금 차입권

③ 잉여금 및 손실발생시의 처리

초기(약 5년간)에는 일정률을 중앙정부가 보조금으로 지

급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되면 독립채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며, 포트 오소리티 설치법에 명

문화할 필요가 있다.

③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비율은 다음

과 같은 수준이 합리적일 것이다.

중요항만계획시 50%

기타항만계획시 30%

(단, 어느 경우에도 공사를 직접수행)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와의

관계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항만의 지원을 관할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승인여부의 결정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규제와 간섭은

가능한 한 배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도시

계획

항만

계획

조정

① 도시계획 및 항만계획 수립시

② 도시계획 수립시

①계획초기부터 긴밀한 협의를 법적으

로 의무화

②포트 오소리티전문가의 도시계획 수

립 참여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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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절 요약 및 결론

현재까지 개발된 항만관리제도 중 가장 발달된 관리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포트 오소리티를 뒤늦게나마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부산

항과 인천항의 관리제도를 2001년 상반기에 포트 오소리티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 항만관리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두 항만의 포트 오소리티 도입에 관한 기본골격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

지만 관계기관간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항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

양수산부와 새로운 제도에 부분적으로나마 참여가 보장된 광역자치단체간에

일부 이견이 있었고, 이러한 이견의 조정과정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보다는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본질적인 포트 오소리티의 모

습으로부터 다소 변형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의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내용을 각 부처의 제안과 가칭 항만공사추진위원회 회의진행과정의 토의내용

을 기초로 검토하였으며, 그리고 그 의견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규명

하고 이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포트 오소리티의 실제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비교분석하였다.

부처이기주의의 이해관계를 배제한 순수한 이론적인 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포트 오소리티 도입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대상항만

우선 부산항과 인천항을 포트오소리티 체제로 전환하고, 연차적으로 포항항

과 울산항, 광양항에 적용한다.

2. 포트오소리티의 성격 및 명칭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 전례가 없는 관리시스템이므로 그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명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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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장업무의 범위

육역 및 수역의 항만시설에 대한 개발 및 운영과 공권력 기능 중 항만 개발

운영과 긴밀히 연계되는 것은 포트오소리티에 이관한다.

4. 국·공유재산의 포트오소리티에의 출연

과도기적인 방법으로 5년 정도 무상대여 후 장기연불방식으로 평가매입한다.

5. 항만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1) 위원의 임면권

내부인사권은 반드시 포트오소리티에게 주어져야 한다.

2)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대체로 5명에서 10명 내외를 제안한다.

3) 임명방법

지방자치단체장이 5명, 국가가 5명을 임명하며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4) 임기

임기는 정수에 따라 연차적으로 일부를 교체한다.

5) 위원의 자격

다음에 나열한 사람은 배제할 것을 제안한다.

(1) 국회의원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원

(3) 당해항의 항만건설공사 시행자, 공사시행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4) 전호에 제기한 단체의 임원 또는 동등 이상의 직권을 가진 자

(5) 만약 위원 중 전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퇴직하여야 한다.

6) 위원의 해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해임한다.

(1) 건강상 이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람

(2) 위원이 직무상 위법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형법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위원의 자격상실

7) 위원의 보수

위원 중 반수는 상근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8)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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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위원회는 포트오소리티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중요정책의 결정,

지도감독, 제규정의 제정, 임직원의 선임 및 해임권을 갖는다.

9)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포트오소리티를 대표한다.

위원은 정관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6. 기타임원

1) 사장

위원회에서 임명, 임기 3년, 중임가능, 업무전반의 집행책임을 담당한다.

2) 이사 약간 명

사장의 추천으로 위원회가 임명, 임기 3년, 중임가능, 사장을 보좌한다.

3) 감사

2명을 두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 1명을 임명한다.

7. 위원 및 임직원의 형사법상의 신분

형사법 상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재무회계

다음 사항을 포함시킨다.

1)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독립채산제의 시행

2) 공채의 발행권 또는 개발 및 운영자금 차입권

3) 잉여금 및 손실발생시의 처리로 초기(약5년간)에는 일정률의 보조금을

중앙정부가 지급하고, 일정 시점 후에 독립채산으로 전환한다.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포트오소리티의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당해 항만의 지방자치단

체의 승인을 의무화하여야 하나 규제와 간섭은 가능한 한 배제하도록 한다.

10. 도시계획과 항만계획의 조정

도시계획 및 항만계획 수립 시에는 각 전문가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이상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의 포트 오소리티안과 현실적으로 타협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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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상이점은 앞으로 새로 탄생되는 포트 오소리티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바로 잡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주요항만의 포트 오소리티제도로의 전환이라는 현실적

인 문제를 주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논문의 전개과정도 현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용역의 수행 및 이해관계기관간의 협상의 진행과

정을 기초로 하여 현실에 바탕을 두고 논리를 전개하였다. 또 가칭 항만공사

추진위원회의를 직접 참관하여 주요 쟁점사항들의 추출과 검토, 관계기관간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문제접근방식이 달라지는 진행과정의 모습을 비교적 적나

라하게 기술할 수 있었던 점은 본 논문의 장점이라고 본다.

그러나 너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협상의 진행과정과 더불어 검토하며

논리를 전개해 나갔으므로 새로 도입될 포트 오소리티 제도의 독립채산제와

관련한 여타 문제에 대하여 과학적인 검증과 폭넓은 분석이 결여된 점은 본

논문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한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의 주제가 되는 부산 및 인천의 포트 오소리티는 정부의 계획에 의

하면 2001년 7월에 발족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만공사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정부가 관리하는 항만자산의 포트 오소리티에의 출연행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지금까지 상정하였던 모습이 일부 변형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의 진행과정도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항만공사가 발족된 후 실제 공사 운영과정에서, 본 논문에서 지적한 내

용들이 현실적인 항만공사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한 검증이 향후의 연구과제로서 필요하며 본 논문이 제시한 원칙과 현실

과의 괴리에 대한 자세한 검증도 연구되어 학계에 보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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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 해양수산부 연구보고서 144 )

기본방향

○ 항만관리혁신과 관련하여 최근에 발표된 주요 연구결과에서 대부분의 연구자

들이 현 항만관리 운영체제의 공사화에는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으나, 공사화되었

을 때의 관리주체와 도입시기에 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
- 즉 관리주체와 관련해서는 관리주체를 중앙정부로 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

체로 하는 방안, 그리고 민간주도로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 도입시기에 관해서는 주로 경영진단팀이 제시한대로 2001년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 이후로 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음.
-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는 항만공사제의 도입시기를 정부경영진단팀이 제

시한 원안대로 2001년으로 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 부산이나 인천 등 주요 항만을 보유한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

역내에 있는 항만에 대한 일정부분의 관리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한 항만공

사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

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산하의 항만공사제를

채택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함

○ 중앙정부 산하의 항만공사는 각 항만에 독립된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각 항만

을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임

-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항만관리측면에서 중앙정부와 밀

접한 협조관계를 가지나, 각 항만의 관리·운영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상

업성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형태임

○ 중앙정부 산하 항만공사는 정부조직이 아닌 공사조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체제와 집행체제를 보유

- 항만위원회는 자문기구와 부분적인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경영책임자는 중앙정부와 아울러 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됨

- 위원회의 위원구성도 중앙정부가 위원장을 선임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 그리고 항만 이용자들로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반영과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함

- 최고경영책임자는 전문계약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채용되지만, 인사와 예

산 등 항만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함

-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적어도 운영예산은 자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특별법제

144)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0), 前揭書, Ⅶ- 1∼Ⅶ- 49. 의 내용을 원문 그

대로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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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특별회계 및 기업회계 방식을 도입하여 상업적 운영이 가능함

- 기타 일상적인 항만의 운영은 항만공사가 지주(lan dlord )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여, 민간위탁경영 등을 활성화 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중앙정부 산하의 항만공사제 도입은 다음과 같

은 제반조건들의 충족을 필요로 함

- 전반적인 항만개발계획의 재조정

항만관리권의 이전으로 인한 개발계획의 조정

항만시설 확충의 위축에 따른 대안 모색

- 재정상의 독립

재정상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항만투자 방지와 항만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구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적 의존관계를 탈피하여 항만공사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함으로써 독립채산제와 예산의 자급자족

- 인사·조직상의 독립

중앙정부 산하기관이지만 전문 항만관리조직으로서 공사의 조직운영·인사

상의 독립은 필수불가결함

- 항만공사 운영상의 독립

항만공사의 최고경영책임자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며, 항만

위원회와 필요시 해양수산부의 감독을 받음

항만위원회는 요율결정 등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권을 가짐

- 관련제도의 정비

재산 이전 문제의 해결

간석지의 문제

관련 법규의 개폐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 관리체계에 대한 고려

항만공사제 도입방안 구상

1. 기본설계

1) 기본성격

○ 항만공사의 설립은 특별법에 의거하되 중앙정부는 항만공사설립을 위한 법률

정비의 주체가 되고 항만공사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항 항만공사 가 됨

- 항만공사의 설립주체는 중앙정부이지만 그 관리와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

어지며 소속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공사직원과 같은 신분이고 정당정치 등에의 참여를 금지함

- 또한 그 운영재원은 원칙적으로 국민세금이 아닌 자체수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함

- 항만공사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조직, 인

사, 예산의 자율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관할 항만의 개발, 관리, 운영의 주체

로서 사회간접자본, 국가경제의 견인차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며 국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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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이용자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조직의 효율적 운영목적 달성을

지향함

- 나아가 완전 독립형 항만공사제 이행시 항만개발, 관리, 조직 운영에 대한

법률적 주체로서 기능함

- 인사·재정의 자치제, 독립채산제(적자누적시 도산), 기업회계제도 실시

- 항만건설, 관리운영비는 원칙적으로 항만공사의 책임으로 하되 단, 항만건설

비 중 특정시설에 대하여는 중앙정부가 항만과 시설종류에 따라 일정비율로

보조

- 항만시설 신규개발 및 계획의 대규모 변경시 중앙정부가 전국적 차원에서

조정 가능

- 항만공사는 매년 관리운영 실적과 통계 등을 중앙정부에 보고 의무

- 최고의결(자문)기구로 항만위원회 설치: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표와 지역내

분야별 대표의 참여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권을, 그 외는 자문권 행사

- 집행기구: 항만관리주체의 모든 업무 책임집행

○ 중앙정부는 항만공사에 대한 최종감독기구로서 항만공사제 도입 초기의 법률

정비의 주체가 되고 전국적 차원에서의 항만간 기능의 조정, 개발계획의 조정, 투

자재원의 조달기능 및 안전, 환경, 규제업무 등을 담당함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내 항만관리 주체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계획과 도시계획의 조화 등 조화되고 일체적인 개발을

위하여 항만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항만위원회를 통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 항만공사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이해관계자로서 책임을 가짐

중 앙 정 부 산 하 항 만공 사 의 특 징

· 근거법령 : 항만공사법과 같은 별도의 특별법 제정 필요

· 공유민영의 항만관리체제

· 기관장의 계약제 공개채용

· 항만위원회의 설치

- 항만위원회는 자문기능과 부분적인 심의·의결권 행사

- 기관장의 임명동의권 및 해임건의권 보유

- 기관장의 의사결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

· 항만의 상업적 운영 : 지주항(landlord )기능 수행

· 예산·회계 : 독립채산제로서 일반회계에서 정부기업회계 및

특별회계로 전환, 예산의 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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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조직

1. 임무

○ 항만공사는 국유시설인 공공시설인 항만시설을 소유자인 정부로부터 무상이관

받아 소유하며, 소유시설에 대하여 지주로서의 관리유지업무와 충분한 시설확충유

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항만시설운영주체로서 선박과 화물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항만재정자립을 달성하여

국가경제의 부담을 경감해야 할것임

- 이를 시행함에 있어 항만의 공공성과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상업성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고 관리조직의 운영효율성 제고, 내부경영혁신, 항만의 생

산성 제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체제 유지로 우리나라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2. 조직

○ 항만공사의 조직은 정책결정기구와 집행기구를 분리하고 정책결정기구로는 항

만위원회를 집행기구로는 집행기관의 장(사장)이하 각 부문별 조직으로 구성함

- 주요조직 구성은 항만위원회, 감사, 사장, 부사장, 3개본부 및 6개부와 업무

별 팀을 둠

기능 및 업무

○ 중앙정부 산하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음

- 항만운영 관리 : 항만홍보, 기계시설물 관리, 잔교시설 관리, 직영공사 관리,
컨테이너 관련 업무, 항만부지 실태조사, 항만시설 관리업무, 항만의 관리운

영업무, 체화료 관리,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항만경비, P ORT MIS 업

무, 여객 터미널 관리

- 항만시설 유지·보수 : 감리업무, 항만시설물 관리·유지·보수 기능(공사관

리 감독업무, 긴급복구공사, 시설공사 관리, 시설물 관리, 자재관리 감독업무,
전기시설관리, 준공시설물 이관업무, 품질관리, 하자관리, 항만공사관리)

- 경영지원 기능 : 총무, 재무관리, 법무, 공보·대정부, 노사관리, 감사, 항만

위원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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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의 주요 업무

업 무 세 부 업 무

항만운영

관리

항만세일 업무

기계시설물 관리

잔교시설 관리

직영공사 관리

컨테이너 관련 업무

항만부지 실태조사

항만시설 관리업무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화료 관리
항만경비(청경포함)
항만 MIS 업무

여객 터미널 관리

항만시설

유지·보수

감리관련 업무
공사관리 감독 업무

긴급복구 공사

시설공사 관리
시설물 관리

자재관리 감독업무

전기시설 관리

준공시설물 이관업무

품질관리
하자관리

경영지원

총무 업무

재무·회계 관리
법무 업무, 마케팅

공보·대정부 업무

노사 대책 업무

항만위원회 관련 업무
감사관련 업무

○ 이러한 기능이외에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은 기능을 수행함

- 갑문관리와 수로준설업무는 중앙정부기능이나 업무위탁방식 으로 위탁 가능함

항만공사의 조직

○ 항만공사의 조직은 크게 항만위원회와 집행기구로 구분하여 항만위원회는 주

요정책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고 집행기구의 일상적인 항만

활동에 대한 감독 및 실적을 평가하는 기능을 하도록 함

○ 집행기구는 항만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의 집행 및 일상적인 항만서비스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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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도록 함

○ 또한 항만공사제에서는 항만공사의 투자효율성 확보가 중요현안이 되므로 자

금의 집행 타당성 등을 검토할 감사를 두도록 함

1) 항만위원회

○ 항만관리주체는 일정 관할지역에 대하여 독점적 관리권을 가지므로 지역의 이

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항만위원회를 설치함

- 항만위원회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항만이용자 대표로 적정인원으로 구성하

도록 함

- 항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함

○ 항만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 최고경영책임자(CEO) 임명시 동의권 및 해임 건의권 행사

- 사안에 따라 자문, 심의·의결기능 수행

2) 감사

○ 감사는 투자자본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CF O (Chief F inancial
Official) 기능을 수행함.

3) 집행기구

○ 최고경영책임자

- 최고경영책임자(CE O)는 일반적인 항만활동을 책임수행하며 집행기구의 조

직, 인사, 재정 등 경영권을 행사함

○ 항만공사 집행기구의 조직은 크게 항만관리본부, 항만개발본부, 항만사업본부

로 조직함

- 항만관리본부 : 국유재산의 관리 및 임대, 재정관리, 총무 등

- 항만개발본부 : 터미널 개발 및 계획기능

- 항만사업본부 : 각 터미널 운영, 운영지원, 마케팅 등

- 세부업무는 각 본부 밑의 팀제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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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조직도

< 그림> 항만공사의 기본조직도

항만공사의 설립과 항만관리운영

1. 항만공사의 기능과 조직

1) 기능

(1) 기능배분의 원칙

○ 항만공사제 도입시 중앙정부(지방해양수산청)와 항만공사간에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기능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두 기관간의 기능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음

< 표> 정부(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간 기능배분 원칙

중앙정부의 기능 항만공사의 기능

기획업무 집행업무

규제기능 상업기능

공공기능 상업기능

대자본소요기능 소자본소요기능

- 현재에도 항만의 개발, 운영방침 등 기획업무는 국가가 수행하고 있으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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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항만운영은 민간이 임대 수행하고 있음

· 항만개발업무의 경우도 국가적 차원에서 항만개발계획의 수립은 정부에서

수립하나 그 세부적인 설계, 시공, 운영 등의 업무는 모두 민간에서 수행하

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항만의 관리운영은 동일한 기관에서 규제기능과 서비스기능

을 동시에 집행함으로서 항만서비스의 강화 마케팅 활성화 등을 통하여 이

선사, 선박, 화물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이용을 규제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

생되고 있음

· 선진항만에서는 대부분 규제부문인 해운, 선박, 안전, 환경 부문을 담당하는

기관과 선박과 화물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항만운영을 담당하는 기관

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항만공사제의 도입은 현재의 지방해운항만청의 기능중 항만운영에

관한 상업기능만을 분리하여 고객중심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

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함

- 항만공사는 재정자립을 원칙으로 하며 집행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

여야 함. 즉, 사용대가를 징수하는 사업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사용대가를 징

수하지 않는 비상업적인 업무나 공공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업무의 집행상 필요할 경우에는 권한위탁이 아닌 업무위탁으로

하여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되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
- 항만공사는 일단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으로 지정된 범위내에서는 시설개발

및 관리운영의 책임을 져야함. 그러나 항만시설개발은 시설종류에 따라서 대

자본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항만공사의 재정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신항만개발, 대규모 항로준설 및 준설토 투기장건설과 같은 대자본이 소요되

는 시설은 중앙정부가 맡고, 항만공사는 관할 구역내에서의 부두 증·개축,
소규모 항로준설,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양자간 책임을 분담하여야

할 것임

(2) 중앙정부와 항만공사간 주요 기능배분

○ 중앙정부(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

-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선원, 선박 및 안전

등 규제업무와 항만운영 등의 서비스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공사가 도입될 시에는 중앙정부는 항만공사가 수행하기가 곤란한 공익

적 성격의 업무 수행을 주로 수행하여야 함

- 주요한 공익적 업무로는 선원·선박 및 해상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입안 및

집행, 공유수면관리 및 연안역관리업무, 항만오염의 방지 등 해양환경보호기

능, 수산관련 업무 및 국제협약관련 업무가 있음

- 또한 국내외적인 항만을 대표하는 업무도 중앙정부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우리나라의 부족한 항만시설의 확충과 각 항만별 시설의 난개발을 막

기 위하여 전국적인 차원의 종합적인 항만개발계획의 수립 및 투자조정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전국항만시설확보율이 일정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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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및 항만기본시설(외곽시설, 수역시설 등) 건설을 담당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신항만개발과 같은 대자본이 소요되는 개발에도 개발이 완료된 후

시설의 관리운영권이 항만공사로 이관되게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할 때 신항

만의 부두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정비율은 항만공사에 투자분담 의

무를 부담시켜야 할 것임

○ 항만공사의 기능

- 당연히 항만공사의 관할 범위내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신항만건설, 방파제 건설, 신규항로개설을 제외한 기능시설 건설 및 유지보

수 업무를 수행함

· 신항만건설시 수익시설(부두 등) 등에 대하여는 일정비율을 항만공사에서

투자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항만구역내 선박 및 화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관리 및 경비업무

의 책임을 지되 항만공사는 주로 지주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시설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민간에 임대운영하여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함

- 항만서비스제공에 따른 수입과 재원조달을 통하여 투자 및 운영재원을 조달

하고 항만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항만요율을 결정하도록 함

- 한편, 항만경영에 필요한 항만정보관리(P ort - MIS )를 비롯하여 항만의 홍보,
마케팅 및 판촉활동, 항만종사자 교육업무를 수행함

- 아울러 해외항만사업도 항만공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함

< 표> 중앙정부와 항만공사간 주요 기능배분 현황

중 앙 정 부 항 만 공 사

·전국항만개발계획의 수립 및 투자조정

·선원, 선박, 해상안전관리

·국제협약관련 업무

·신항만 및 항만기본시설(외곽시설 및

수역시설) 건설

·해양환경(공유수면, 연안역관리)

·수산관련업무

·VT S , 항만관제, 개항단속

·자체 항만개발계획수립 및 운영계획

수립(신항만건설, 방파제, 신규항로

개설 등은 제외)

·투자 및 운영재원조달

·항만정보관리(P ort - MIS ), 항만통계

·항만요율 결정

·항만홍보, 해외사업

·항만종사자 교육

○ 경영진단보고서와의 기능배분차이

- 중앙정부(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과 항만공사의 기능 구분은 직무분석에 의

한 기능분류에 따라서 구분하였음

- 이는 정부가 발표한 경영진단보고서의 구분과는 일부 차이가 있음. 그 사유

는 경영진단 보고서의 경우 항만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항만공사로 이관

된다는 전제하에 구분하였으나 본 용역단에서 제시하는 안은 법률에 기초한

규제업무와 정책기능,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제외한 비교적 순수한 상업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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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이관되는 것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경영진단보고서에서 항만공사의 업무로 구분한 것 중 면허관계, 국

가 중요시설의 안전관계 및 항만업무외의 기능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

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표> 경영진단보고서와의 용역단 제시안과의 기능배분 차이 현황

수 행 업 무

담 당 주 체

비 고경영진단보고서 용역단 (안)
지방청 항만공사 지방청 항만공사

항만운송사업 및 관련사업 등록

및 지도
○ ○ 면허업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
○ ○

공유수면

관리차원

관공선 관리운영 ○ ○ 항만안전및

개항단속과

관련

개항단속업무 ○ ○
선박입출항신고 ○ ○

항만관제 ○ ○

항만운영관련 전산처리업무 ○ ○ ○

갑문관리 ○ ○ 위탁가능
국가전략

시설

항만시설공사 시행계획수립,

조정, 준공 확인
○ ○

전국항만

균형발전

항로표지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 ○ ○ 항만안전

선박등록 및 선박검사 ○ 위탁가능 ○ 비수익사업

선원수첩 및 해기사면허증 교부 ○ 위탁가능 ○ 비수익사업

2) 주요 집행기능

(1) 조직 및 인사관리

○ 최고경영책임자에게 공사의 조직구성 및 직원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효율

적으로 조직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일선 직원들의 신분은 공사직원 신분화 함

○ 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체제를 갖추어 인사 및 보수 결정시 이를 활용하고, 직원

의 계약직화를 통해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

(2) 재정관리

가. 예산의 운용

○ 중앙정부 산하의 항만공사는 예산의 자급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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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대규모 투자가 필요시 1) 중앙정부지원 2) 중앙정부 승인하의 공채발행

으로 재원 조달

○ 예산 운영상에 있어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장에게 자율성을 주고,
사후 독립적인 감사인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되 항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중요 사안일 경우 중앙부처와 협의하도록 함

· 예산의 재원은 항만시설 사용료와 시설임대료를 통해 대부분 조달하며 예외

적으로 채권 발행과 차입금을 활용할 수 있음

나. 회계방식

○ 중앙정부 산하 항만공사는 독립채산제, 즉 특별회계방식 및 기업회계방식을 도

입

○ 기업예산회계법은 기존의 예산회계법이 가지고 있는 현금주의 회계와 단식부

기를 배제하고, 발생주의회계와 복식부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특별회

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

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 자본

및 부채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비용의 정확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원가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

며, 정확한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사업능률의 증진, 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가

를 계산하여야 하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함

① 자금의 차입

○ 불가피한 경우 항만공사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 기업예산회계법의 경우, 특별회계는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이나 개량 또는 사업운영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금의

차입을 할 수 있으며, 지불상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

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음

② 예비비의 계상 및 사용

○ 항만공사는 예비비를 예산항목에 계상할 수 있으며, 사용할 때 중앙정부와 협

의하여야 함. 기업예산회계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

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음

(3) 예산·결산

○ 원칙적으로 항만공사의 예산은 항만운영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사장은 차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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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산을 편성하여 항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하며 의결된 예산

서는 해양수산부에 제출되어 검토되어야 함

- 결산의 경우도 익년도 3월 전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항만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받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 모든 회계의 처리는 독립채산제를 바탕으로 비용발생을 위주로 하는 기업회계

제도를 적용함

(4) 재원조달

○ 항만공사의 재원은 항만운영수입과 기타 재산의 관리에서 오는 수익을 바탕으

로 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통하여 재정자립을 이룰 것을 지향함

- 항만의 운영수입으로 재정자립에 애로가 있는 경우 자금차입이나 채권을 발

행하여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음

- 그러나 항만시설개발을 제외한 운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발행은

엄격하게 금함

○ 항만공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함

-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사용처가 분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내역을 중앙정부에 보고하여 숭인

을 받아야 함

○ 자금차입, 채권의 발행

- 항만공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이나 신

용이 제공되어서는 아니되고 항만공사자체의 신용을 통하여 조달하여야 함

- 특히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의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금 및 이자 지급개시 연도별 원리금 합계가 과거

2∼3년간의 세후 평균 이익금 이내에서만 채권발행이 허용되어야 함

- 그러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채권발행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자체내에서 발

행할 수 있도록 함

3) 조직 및 인적 구성

(1) 조직

○ 항만공사의 조직은 항만위원회, 최고집행기관장으로서 사장 및 부사장과 3개본

부 및 6개부로 조직하고 6개부 아래에는 담당업무별로 팀을 구성하도록 함

- 이와는 별도로 사장 직속으로 법무팀을 두도록 함

- 3개본부 : 항만관리본부, 항만개발본부, 항만운영본부

- 6개부 : 자산관리, 재정관리, 총무, 계획 및 개발, 운영기획, 항만운영부 등

-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갑문관리업무를 업무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항만운영

본부소속으로 갑문관리부를 별도로 설치함

(2) 항만공사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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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조직인원 산정기준

- 법무, 감사, 재무회계, 항만마케팅 등 전문직 포함

- 업무위탁부분 제외 : 항만공사 설립시 업무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산정

- 모든 터미널 시설은 민간 임대운영을 원칙으로 하므로 현장인원(경비, 화물

관리인원 등)은 제외함

○ 항만공사의 정원 산정

- 부산항만공사 : 199명

- 인천항만공사 : 175명(갑문관리인원 포함시 : 229명)

○ 세부조직도

위숫자: 부산, 아래숫자: 인천

< 그림> 항만공사의 세부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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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 구성

○ 인적구성의 원칙

- 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이 항만공사로 이관되는 경우 당해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규모의 직원수를 항만공사직원으로 전환시킴

· 이 경우 소속이 전환되는 직원은 공무원신분을 유지할 수 없음

- 실제로 소속을 변경할 인력은 당해업무 수행자가 적격이나 개인의 의사존중

을 위하여 1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지원, 선발과정을 거치게 함

- 부산항 컨테이너부두시설(건설중인 시설 포함, 신항만제외) 및 인천항 컨테

이너부두(4부두)시설의 관리권이 한국컨테이너부두 공단에서 항만공사로 이

관됨에 따른 관련업무 수행인력도 항만공사로 소속 전환

· 현재 컨공단의 운영실과, 재정실, 건설실에서 부산항 컨테이너부두관련 개

발, 시설안전 관리, 임대료 산정,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산항

컨테이너부두시설 이관과 관련하여 항만공사로 이양 가능한 인력은 5명으

로 판단됨

4) 세부기능

(1) 항만위원회

○ 항만위원회의는 실질적인 항만관리운영정책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항만개발

계획, 운영계획, 운영결과분석, 예산의 편성, 결산에 대한 최고 심의의결권을 가지

며 집행기관의 모든 활동을 감독하고 완전자치항만기구로 이행시 집행기관의 장

을 선출함

- 항만위원회의 기능 : 항만계획의 승인,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의 심의, 항

만요율의 결정, 공채발행, 자금의 차입 등 재원조달방안 심의 의결 및 감사인

선정

가. 최고경영책임자(CEO)의 임명 동의권 및 해임 건의권 행사

○ 중앙정부에서 최고경영책임자를 임명하기 전에 미리 항만위원회의 동의가 필요

- 만약 중앙에서 임명한 최고경영책임자가 항만위원회의 심사결과 부적절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최고경영책임자 임명에 관한 거부권 행사가능

-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최고경영책임자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보다 사전에 항

만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고, 이와 아울러 항만위원회는 최고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문책이 필요시 임명권자인 중앙정부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 임명에 대한 거부·해임건의는 재적 항만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이루

어짐

나. 사안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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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위원회의 위상은 자문과 심의·의결권의 부분적 행사를 포함하는 복합적

자문기구의 형태임

- 최고경영책임자 임명에 관한 비토권 행사와 같이 사안에 따라 심의·의결기

능을 수행하기도 함

· 이는 항만위원회가 단순한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이사회의 기능도 더불어

수행하는 것임

- 항만위원회는 자문역할기구로서 집행기구의 의사결정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항만위원회 자체의

견을 피력할 수 있음

○ 항만위원회에서 심의·의결권을 갖는 주요 사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항만계획 및 예산 심의

- 항만투자심의

- 항만시설사용요금 책정

- 부두임대료결정

- 감사인의 선정

-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조건

- 항만수지 및 자금계획서의 검토 승인

다. 항만위원회의 인적구성

○ 항만위원회의 인적구성은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임명되는 위원들과 이용자 대

표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항만공사,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간의 협조체제

구축이 가능함

- 즉, 항만위원회는 국가적 항만개발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 또는 지

역주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서로 상충되는 경우 이러한 문제들

에 대한 갈등을 조정·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 수행

○ 항만위원회의 위원장(ch air )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항만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으로써 정치적 인사 등용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음

- 만약 정치적으로 임용된 위원들로 항만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항만위원회가

강화된 위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쉽기 때문에 중앙정

부, 지자체 모두 항만관리에 관해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인사로 구성하는 원

칙을 준수해야 함

○ 항만위원회 구성(안)
- 항만위원의 구성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용자간 대표로 구성하되 부산항과

인천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만임으로서의 중

요성에 비추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표는 5 : 4 정도의 비율로 중앙정부의

비율을 높게 함

- 항만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의 수를 9명으로 하고 위원의 추천은 각 단체에서

추천하여 중앙정부가 임명하도록 함

· 외국의 항만위원 인원은 최소 3명에서 최고 26명까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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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앙정부 대표 3인

○ 전국규모의 경제인 또는 화주 대표 1인

○ 하역업계 및 해운업계 대표 1인

○ 당해 항만의 지방자치단체 대표 2인

○ 항만노동자 대표 1인

○ 항만관련 전문가 대표 1인

- 항만위원의 임기는 최저 2년(봄베이항, NSCS )에서 최고 10년(SLSA )까지 다

양하나 일반적으로 3∼7년임

- 우리나라 항만공사의 항만위원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

고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소위 st ag gered fix ed- t erm 방식을 적용함

·이를 위하여 매년 3명 정도의 항만위원이 교체되도록 항만공사 초기 출범시

에 한하여 항만위원의 임기를 각각 1년, 2년, 3년으로 구분하여 임명함

- 항만위원의 대우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1번의 중임가능으로 하되,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현직에서 퇴직하는

경우 재선임할 수 있도록 함

- 3명의 보좌인을 두어 항만위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함

○ 항만위원회의 개최

- 매월 항만위원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당해 항만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자문, 심의, 의결하도록 함

- 또한 필요할 경우 수시로 항만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3. 이관대상 자산 선정

○ 각 항만공사는 수역시설을 제외한 항만시설(토지, 건물, 구축물, 장비 등)에 대

한 제한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여야 함

- 즉 정부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관리운영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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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산광역시 연구보고서 145 )

대안의 제시 : 항만자치공사 (P ort A uth ority ) 제도의 도입

궁극적으로는 부산시가 항정(港政)과 시정(市政)의 일원화를 통한 조화로운

도시와 항만발전을 위해 부산항의 항만관리권을 인수하여 부산시 산하의 항

만자치공사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중간적인 과도기 단계로서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중인 해양수산부

산하의 부산항자치공사(Port of Pu san Authority ) 방안을 검토함. 즉 현재의

항만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항만관리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되 운영기구

특히 자문 및 심의·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또는 이사회)에 부산시가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전세계적인 항만민영화 추세에 발맞추어 항만을 민영화하기 전 단계로

서 제3섹터방식의 독립된 항만자치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

고자 함

이상을 요약하면, 항만관리권과 관련하여 기존 항만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

해 상정할 수 있는 항만 관리체계 조정방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대안을

수립할 수 있음

－ 대안 1 : 지방자치단체 산하 항만자치공사 설립 방안

－ 대안 2 : 중앙정부주도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방안

－ 대안 3 : 제3섹터형태의 민간주도형 항만자치공사 설립 방안

1 ) 제 1안 : 부산시 산하 항만국 형태의 항만자치공사 설립 방안

(1 ) 일 반 개 요

145) 한국해양대학교 항만연구소, 부산발전연구원(2000), 前揭書, pp. 128∼147. 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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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개 념 도 및 내 용

·사업계획 승인 ·산업기반 확충

·위원회 위원 승인 : 지역간의 균등개발

·항만배후지 사용 및 시설설치 · 수도권 집중 완화

인허가 ·물류거점기능 강화

·도시기반시설 확충 : 국제교류의 관문기능

·물류비용 절감

부산시 중앙정부
항만관리권

이관

부산항자치공사

(Port of Pusan

Authority)

<그림 4 - 5> 제1안의 개념도

이러한 방안의 기본 개념은 중앙정부는 간여하지 않는 항만관할권의 완전지

방화(t otal decentr alisation )에 있음

시정(市政)과 항정(港政)의 조화로운 연계를 통한 부산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시 정부 산하의 항만국(Harbour Department )을 두고, 이를 항만자치공사(Port
Authority )화하여 항만관리권을 위임함으로써 부산항이 자치적으로 관리 및 운

영되도록 함

관련 조직의 신설을 위한 시 조례를 제정하고, 항만관할권과 관련한 항만구

역(Harbour Distr ict )를 설정. 항만구역에 대한 전적인 관할과 감독권은 항만

위원회에 부여함. 즉 항만위원회(T he Comm ittee of Harbour Com missione-
r s )를 신설하여 항만관련 중요업무의 심의 및 의결을 행하는 최고기구로서

기능하게 함

구체적인 사례는 로스앤젤레스항 및 롱비치항을 벤치마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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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만 위 원 회

구성(5-7인 내외)

업무내용

- 감사선임

- 중요사안의 심의 의결

심의 의결기구

항만위원회 사무국

부산항자치공사 사장

집행기구

개 발 국 부 사 장 해 사 지 원 국

재산

관리

부

기획부 건설부 총무부 진흥부 보 수

유지부

관리

운영부

안 전

관리부

홍보부

< 그림 4 - 6> 부산항자치공사의 조직도 (제1안 )

나 ) 부 산 항자 치 공 사 의 기 능 및 업무

지주로서의 재산권 관할기능

－ 현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할하고 있는 연안

및 기타 지역과 이들 지역내의 제반 시설을 부산시가 이관받아 이를 항만

자치공사로 하여금 자치적으로 관할하게 함

－ 항만관련 모든 시설의 운영 또는 임대시에 지주(lan dlord)로서의 기능

항만관련 제반 정책의 입안, 계획, 개발 및 집행기능

항만시설의 유지 및 보수, 항만경비 및 보안업무 수행기능

항만의 마케팅(홍보, 판촉 활동 등) 기능

적극적인 해외항만사업의 수행

기타 항만관할당국으로부터 위임된 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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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부 산 항자 치 공 사 의 조 직 개 요

부산시 산하 항만국 형태의 조직이지만 완전히 자치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

는 독립적 기구로서 청사도 별도 위치에 둠

부산항자치공사는 [심의·의결기구]와 [집행기구]로 크게 나누고, [심의·의

결기구]가 모든 중요사항에 대해 궁극적인 권한을 갖는 최고기구 역할을 수

행

(가 ) 심 의 · 의결 기 구

심의·의결기구는 부산항자치공사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시 조례에

의거 구성되는 항만위원회가 맡음. 항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며, 인원수는 5∼7명으로 함. 항만위원의 선임은 시의회의 추

천을 받아 부산시장이 임명함

< 표 4- 11> 부산항자치공사의 항만위원회 구성 (제1안 )

○ 부산 시민 대표

○ 부산항 이용자 대표

○ 상공회의소 대표

○ 항만노동자 대표

○ 기타 항만의 이해 관계자 대표 등

항만위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함. 항만위원회의 장은

항만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설정. 항만위원의 교체

는 전체 흐름과 동질성 유지를 위해 매년 1명씩 바꾸는 방법을 채택

(stagg ered term )
항만위원의 연임은 가능하지만, 3회 이상은 불가

항만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 항만관련의 제반 중요사항(고용, 임대계약, 사용료의 결정, 주요 건설공사,
투자행위, 항만계획 및 개발, 공채발행 등)의 심의·의결 또는 자문을 행하

며, 항만위원이 합의제(다수결)로 항만내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수행함

－ 감사인 선정

(나 ) 집 행기 구

실제로 부산항자치공사를 관리 및 운영하는 일상적 실무조직으로서, 사장이

이를 대표하고, 청사도 별도로 둠

부산항자치공사의 사장(Ex ecutiv e Dir ector )은 항만위원회가 3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하며, 추천된 인사는 항만관

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어학능력도 뛰어나 영업관련의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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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에도 지장이 없어야 함

이렇게 선임된 부산항자치공사 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

며 부사장 이하의 전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짐

선임된 사장은 계약시 운영 및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임기 내에 계약내용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해고 등)을 지도록 함

(다 ) 감 사 기 구

부산항자치공사의 경영상태 부실을 예방하고 관리 및 운영상태를 효율적으

로 하기 위해 투명한 감사제도를 확립하여야 함

감사의 선임은 항만위원회에서 수행

라 ) 부 산 항자 치 공 사 의 재 정

새로 설립되는 부산항자치공사는 새로 만들어지는 항만자치공사 관련 특별

법에 따라 현재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할하는

모든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과 이와 관련한 모든 시설을 인수함

부산항자치공사는 재정적으로 자립을 원칙으로 함. 즉 모든 투자재원 및 운

영자금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조없이 직접 조달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항만시설사용료 및 임대료의 부과, 항만채권의 발행, 차입금

의 도입 등이 있음. 차입금의 도입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평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능하면 정부가 채무이행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함

모든 재정은 독립채산제를 바탕으로 하며, 재무관계는 기업회계방식으로 처

리함

(2 ) 부 산 항자 치 공 사 의 설 립 방 법

가 ) 새 로 운 법 률 제 정 의 필 요 성

항만관리권을 부산시 산하로 이관받을 경우, 현재의 항만관리체계 지원 법인

[항만법]을 비롯한 여러 관련 법을 개정 또는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임

또한 부산시도 시 조례를 제정하여 부산항자치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고, 항만관리권을 이전하여야 할 것임

나 ) 해 양 수산 부 의 기 능 및 조 직 개 편

항만관리권을 부산시로 완전 이관할 경우, 부산항자치공사가 수행할 상업적

업무를 제외한 공익적 업무 중에서 현재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수행할 업무인 항만안전서비스의 제공, 국제협약 등의 업무를 제외

한 업무는 부산시로 이관. 즉

－ 부산항자치공사 : 상업적 업무 수행

－ 부산시 : 공익적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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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부산지방해양수산청) : 공익적 업무 수행

다 ) 부 산 지방 해 양 수 산 청의 기 구 축 소 및 한 국 컨테 이 너 부 두 공단 의

기 능 흡수

새로 설립될 부산항자치공사가 상업적 업무를 맡게 되며, 해양수산부(부산지

방해양수산청)는 공익적 업무 중에서도 부산시로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을 제

외한 나머지 사항 즉 항만안전서비스의 제공, 국제협약 등만을 관할하게 되

므로 기구 축소가 불가피함

새로 설립되는 부산항자치공사는 주어진 공간 내에서 공익을 감안한 수익사

업을 전제로 하는 특수법인 형태가 될 것임.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부산지

방해양수산청과 부산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할하고 있는 연안(연안해역 및

연안육역)과 연안의 모든 시설을 위임받게 됨

동일한 공간적 범위와 이와 관련한 시설을 두 개의 기구가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부산항자치공사가 설립될 경우 이러한 기구가 새로운 항만관리주체

가 되므로 기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기능 중에서 부산항 관련부분은 새

로운 조직체계에 흡수될 수밖에 없음

라 ) 부 산 항자 치 공 사 의 관 리 권 범 위

부산항자치공사를 지원할 시 조례에서 그 범위를 규정함

(3 ) 부 산 항자 치 공 사 와 관 련 기 관 과 의 관 계

가 ) 중 앙 정부 (해 양수 산 부 )와 의 관 계

모든 항만관리권을 부산시로 이관하고, 공공적 업무인 항만안전서비스(VT S
등)의 제공과 항만기본시설 등의 축조 또는 건설보조만을 담당함. 이는 부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여야 할 것임

나 ) 부 산 지방 해 양 수 산 청의 역 할

현재 수행중인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부산시로 이관할 것이기 때문에 선원·선

박관련업무와 해양수산부 담당의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으로 축소되어

야 할 것임

다 ) 부 산 시의 역 할

부산시는 현재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하던 다음과 같은 공익적 성격의 업

무를 인계받아 수행함

－ 항만오염의 방지 등 환경보호 기능의 수행

－ 항만내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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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지도 및 감독 업무의 수행

라 ) 부 산 항자 치 공 사 의 역 할

시 조례의 제정을 통해 부여된 제반 권한을 행사하여 부산항을 21세기 동북

아의 중심항만으로 육성 발전시킴

항만의 운영은 지주항(landlord port )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운영(LA Q, lease－a－quay )하는 원칙으로 함

부산항자치공사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음

－ 항만계획의 수립

－ 항만시설의 축조 및 건설

－ 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

－ 투자 및 운영재원의 조달

－ 항만요율의 결정

－ 임대계약의 주체

－ 독립채산제를 근간으로 한 기업회계의 실시

－ 항만보안 및 경비업무

: 기존의 부산항부두관리협회는 새로운 부산항자치공사에 흡수 통합

2 ) 제 2안 : 중 앙 정 부주 도 하 에 지방 자 치 단 체 가 참 여 하 는 방 안

－ 부 산 항 자 치공 사 (P ort of P u s an A uth ority )의 설 립

(1 ) 부 산 항자 치 공 사 제도 의 일 반 개 요

가 ) 개 념 도 및 내 용

<그림 4 - 7> 제2안의 개념도

부산항은 전세계적으로 선사와 화주들간에 인지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유리한 지경학적인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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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의적절히 확충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가칭)부산항자치공사(P ort of Pu san Authority )를 설립하고 항만관리권을

이양하여 항만을 관리토록 함

공익적 업무와 상업적 업무의 분리 수행 : 싱가포르항의 MPA와 PSA 예의

벤치마킹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싱가포르항의 MPA와 같은 역할 담당. 즉, 선원·선

박관련업무, 항만의 종합적인 기획, 규제, 안전, 국제협약, 행정 관련의 공

익적 업무수행

－ 부산항자치공사 : 싱가포르항의 P SA와 같은 역할 담당. 즉, 항만의 마케팅

(홍보, 판촉활동 등), 항만의 관리 및 운영, 항만의 계획 및 개발, 해외항

만사업 등의 상업적 업무의 수행

나 ) 부 산 항자 치 공 사 의 기 능 및 업무

지주로서의 재산권 관할기능

－ 현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장하고 있는 연안

육역 및 연안해역에서의 항만관련 제반시설을 무상으로 이관받아 관리

－ 항만관련의 모든 시설의 관리 또는 임대시에 지주(lan dlord )로서의 기능

항만관련 제반 정책의 입안, 계획, 개발 및 집행 기능

항만시설의 유지 및 보수, 항만경비 및 보안업무 수행 기능

항만의 마케팅(홍보, 판촉 활동) 기능

적극적인 해외항만사업의 수행

기타 항만관할당국으로부터 위임된 업무의 수행

다 ) 부 산 항자 치 공 사 의 조 직 개 요

부산항자치공사의 조직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의 관할권

을 나누어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서, 최고기구인

항만위원회의 구성시 인원을 적정 배정

부산항자치공사는 [심의·의결기구]와 [집행기구]로 크게 나누고, [심의·의

결기구]가 모든 중요사항에 대해 궁극적인 권한을 갖는 최고기구 역할을 수

행하며 이를 위해 항만위원회(T he Comm itt ee of Port Com mis sion er s )을 구

성함

(가 ) 심 의 · 의결 기 구

심의·의결기구는 부산항자치공사의 최고기구로서 항만위원회가 맡음. 이러

한 항만위원회의 구성시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며, 인원수는

10인 내외로 함. 항만위원(Port Comm issioner )의 선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산시장과 협의하여 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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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12> 부산항자치공사의 항만위원회 구성원 (10명 내외 )

○ 해양수산부 대표

○ 부산시 정부 대표

○ 부산시민 대표

○ 부산항 이용자 대표

○ 상공회의소 대표

○ 항만노동자 대표

○ 기타 항만의 이해 관련자 등

항만위원의 임기는 임기보장의 5년으로 하고 , 항만위원회의 장은 항만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설정. 10명 내외의 항만위원의 교

체는 전체 흐름과 동질성의 유지를 위해 매년 2명씩 교체하는 방법

(stagg ered term )을 도입함

항만위원의 연임은 가능하지만 3회 이상은 불가하도록 함

항만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 항만관련의 제반 중요사항(고용, 임대계약, 사용료의 결정, 주요 건설공사,
투자행위, 항만계획 및 개발, 공채발행 등)의 심의 및 의결 또는 자문을

행하며, 항만위원이 합의제(다수결)로 항만내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수행

함

－ 감사인 선정

(나 ) 집 행 기 구

실제로 부산항자치공사를 관리 및 운영하는 일상적 실무조직으로서, 사장이

이를 대표함

부산항자치공사의 사장은 항만위원회가 3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해양수산

부장관이 선임하되, 추천된 인사는 항만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로서 어학능력도 뛰어나 영업관련의 대외업무 수행에도 지장이 없어야 할

것임

이렇게 선임된 부산항자치공사의 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

하며, 부사장 이하의 전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짐

선임된 사장은 계약시 운영 및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임기 내에 계약내용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해고 등)을 지도록 함

(다 ) 감 사 기 구

부산항자치공사의 경영상태 부실을 예방하고 관리 및 운영상태를 효율적으

로 하기 위해 투명한 감사제도를 확립하여야 함

감사의 선임을 항만위원회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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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만 위 원 회

구성(10인 내외)

업무내용

- 감사선임

- 중요사안의 심의 의결

심의 의결기구

항만위원회 사무국

부산항자치공사 사장

집행기구
기획위원회

부사장

총 무부 개발 부 고객 지원 부 영 업부 재 정부

-인사

-조달 구매

-물자관리

-운영

-토목

-건설관리

-환경보호 및

관리

-부두관리

-시설의 보수 및

유지

-정보시스템

관리 유지 제공

-재산관리

-연구 기획

-항만홍보 및

세일즈

-회계 및

사용료수납

-재정관리

-자금조달 및

출납관리

< 그림 4 - 8> 부산항자치공사의 조직도 (제2안 )

라 ) 부 산 항자 치 공 사 의 재 정

부산항자치공사는 재정적으로 자립을 원칙으로 함. 즉 모든 투자재원 및 운

영자금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조없이 직접 조달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항만시설사용료 및 임대료의 부과, 항만채권의 발행, 차입금

의 도입 등이 있음. 차입금의 도입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평가에 따르

며, 정부가 채무이행보증을 하지 않도록 함을 원칙으로 함

모든 재정은 독립채산제를 바탕으로 하며, 재무관계는 기업회계방식으로 처

리함

새로 설립되는 부산항자치공사는 새로 만들어지는 항만자치공사 관련 특별

법에 따라 현재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할하는

모든 연안해역과 연안육역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시설을 인수함

(2 ) 부 산 항자 치 공 사 의 설 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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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새 로 운 법 률 제 정 의 필 요 성

새로 제안되는 부산항자치공사는 기존의 항만관리체계를 지원하는 [항만법]
으로는 설립 불가능함. 따라서 부산항자치공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성격의

(가칭)[항만자치공사법]의 제정이 불가피함

더불어 항만의 계획 및 개발, 항만의 관리 및 사용, 항만의 보전, 항만에 관

한 비용 및 수익, 감독 등과 관련한 기존의 [항만법]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

단법]을 대폭 수정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임

나 ) 해 양 수산 부 의 기 능 및 조 직 개편

특별법에 의해 새로 설립되는 부산항자치공사는 기능상 항만의 마케팅, 홍

보, 판촉활동, 항만의 관리 및 운영, 항만의 계획 및 개발, 해외항만사업 등

의 상업적 업무만을 수행하게 됨

그러므로, 현재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기능을 조정

하여 선원·선박 관련업무와 항만의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 규제, 안전, 국

제협약, 행정 관련의 공익적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함

다 ) 한 국 컨테 이 너 부 두 공단 의 기 능 흡 수

새로 설립되는 부산항자치공사는 주어진 공간적 환경 내에서 공익적 수익사

업을 전제로 하는 특수법인 형태가 될 것임. 그러므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할하고 있는 연안(연
안해역 및 연안육역)과 이러한 연안 상의 모든 시설을 위임받게 됨

동일한 공간적 범위와 이와 관련한 시설을 두 개의 기구가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부산항자치공사가 설립될 경우 이러한 기구가 새로운 항만관리주체

가 되므로 기존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새로운 법체제 아래에서 그 기능

이 흡수될 수 밖에 없으며, 필요시에는 새로운 항만관리주체인 부산항자치공

사의 체제에 맞게끔 흡수 통합되어야 할 것임

(3 ) 부 산 항자 치 공 사 와 관 련 기 관 과 의 관 계

가 ) 중 앙 정부 (해 양수 산 부 )의 역 할

부산항자치공사 설립을 주관하되, 일단 설립이 되면 다음과 같은 공익적 성

격의 업무 외에 상업적 업무는 모두 부산항자치공사에 위임하여 관리 및 운

영케 함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

공공적 항만안전서비스(VT S 등)의 제공과 항만기본시설(외곽시설, 수역시설

등)의 축조 또는 건설보조

항만자치공사 사장의 선임

항만위원회 구성시 중앙정부 대표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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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 관련 업무의 수행

나 ) 부 산 지방 해 양 수 산 청의 역 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익적 성격의 업무만을 수

행

－ VT S 등의 항만안전서비스의 제공과 항장업무(port m a ster )의 수행

－ 표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유지

－ 외곽시설 등의 개발, 유지, 보수 등의 업무 수행

－ 항만오염의 방지 등 환경보호 기능의 수행

－ 항만내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등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지도 및 감독 업무의 수행

다 ) 부 산 시의 역 할

해양수산부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수행

라 ) 부 산 항자 치 공 사 의 역 할

특별법에 의해 부여된 제반 권한을 행사하여 부산항을 21세기 동북아의 중

심항만으로 육성 발전시킴

항만의 운영은 지주항(landlord port ) 형태를 기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임대운영(LA Q, lease－a－qu ay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산항자치공사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항만계획의 수립

－ 항만시설의 축조 및 건설

－ 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

－ 투자 및 운영재원의 조달

－ 항만요율의 결정

－ 임대계약의 주체

－ 독립채산제를 근간으로 한 기업회계의 실시

－ 항만보안 및 경비업무 : 기존의 부산항부두관리협회는 부산항자치공사에

흡수

3 ) 제3안 : 제3섹터 형태의 민간주도형 항만자치공사 설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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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 념 도 및 내 용

·항만배후지 ·물류거점기능 강화

사용및 : 국제교류의

시설설치인허가 관문기능

·지역간의

·도시기반시설 ·물류비용 절감 균등개발

확충

·산업기반확충 ·위원회 위원임명

·위원회 위원임명

·사업계획 승인 및

요율인가

부산시 중앙정부국가항만기능과 부산시 도시기능의

조화 협의

부산항만자치공사

(Port of Pusan Authority)

<그림 4 - 9> 제3안의 개념도

해양수산부 산하의 자치공사 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함

중앙정부(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부산시)가 대등한 입장에서 민간까지

참여시킨 부산항자치공사를 어느 기관 산하단체도 아닌 별도의 특수법인 형

태로 설립함

부산항자치공사의 운영은 기업회계의 독립채산제 방식을 채택하며, 항만운영

은 선진항만의 추세에 따라 수익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영화를 추

진함

기존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의 조직 및 인력을 부산항자치공사에 흡수 통합

함

기본적으로 항만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자체 충당이 원칙이나 신항

만개발 등 대규모 신규투자와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항로준

설, 방파제, 항로표지, 묘박지, 안벽, 호안 등의 건설은 중앙정부가 투자함

부산항자치공사의 최고기구인 항만위원회는 중앙정부 임명위원(30% ) 부산시

임명위원(30% ), 민간위원(선주·하역협회 등) (40% )로 구성하며, 이러한 항

만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 위원회에서 선출함. 또한 집행기구의 장은 항만위

원회에서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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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 점

항만관리주체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인 행정조직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행정조직에 내재해 있는 관료주의적 비능률성을 배제할 수 있고 의사결정의

신속화 및 상업적인 항만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항만관리 및 운영

기반이 구축됨

각 항만이 행정기관의 산하기관에 의하여 각각 관리·운영되기 때문에 항만

간에는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전국 항만의 균형적인 개발 및 각 항

만별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됨

해당 항만의 특성에 맞는 항만개발 방식의 도입으로 특화된 항만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져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음

(3 ) 단 점

[항만자치공사 설립추진위원회]의 최고집행자를 설립모체인 행정기관의 장이

선임하기 때문에 최고집행자는 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행정기관의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되어 항만자치공사 설립과정에서 스스로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하

기가 곤란함

정부관할 기관의 영향력 축소로 정부지원 감소 또는 무관심 우려되며 기업

회계 방식의 완전 독립채산제이므로 도산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항만 관리운

영이 수익성 위주로 편중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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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13> 대안별 내용비교

구 분 제1안 제2안 제3안

대

안

부산시 산하의항만국형태의

부산항자치공사

중앙정부 주도하에

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는

부산항자치공사

제3섹터방식의

부산항자치공사

내

용

－ 이 안의 기본 개념은 항만

관할권의완전지방화에있음

－ 시 정부 산하에 항만국을

두고, 이를 항만자치공사화

하여 항만관리권을 위임함

으로써, 부산항이 자치적으

로관리·운영되게 함

－ 기존의 해양수산부 관할하

의 모든 항만구역 및 관련

시설을 위임받음

－ 관련조직의 신설을 위해 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고,
항만관할권과 관련한 항만구

역을설정

－ 심의·의결기구와 집행기

구 로 나누고, 선임된 집행

기구의 장은 인사권 및 재정

권을가짐

－ 항만위원회를 신설하여 항

만구역에 대한 전적인 관할

과 감독권을 부여하며, 항만

관련 중요업무의 심의 및 의

결을 행하는 최고기구로서

기능케 함

－ 재정적으로 자립을 원칙으

로 하며, 모든 재정은 독립

채산제, 재무관계는 기업회

계방식채택

－ 기존의 부산지방해양청의

기구축소 및 부산컨테이너

부두공단의해체

－ 항만의 운영은 지주항 형태

를 취하고, 임대운영 (LAQ)
을원칙으로 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
:50의 관할권을 나누어 갖

는 부산항자치공사를 설립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공

익적 업무의 수행, 부산항

자치공사는 상업적 업무의

수행

－ 이러한 조직은 심의·의

결기구와 집행기구로 나

누고, 새로 구성되는 항만

위원회가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최고기구 역할

수행

－선임된 집행기구의 장은

인사권 및재정권을 가짐

－ 부산항자치공사는 재정적

으로 자립을 원칙으로 하

며, 정부의보조는없음

－새로 항만자치공사 관련

특별법에 의거기존의 해양

청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 관할하는 모든 연안과

관련시설을인수함

－특별법에 따라 기존의 한

국 컨테이너부두공단은 해

체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

청은기구축소

－ 항만의 운영은 지주항 형

태 를 기본으로, 임대운영

(LAQ)을원칙으로 함

－ 항만관할권의 민간 이양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

자지분을 갖고 있지만 관리운영

에 간여할 수 없으며 항만기본

시설을 제외하고는 항만자치공

사가 독립적으로 항만을 관리

및운영

－ 항만자치공사 설립을 위한 특

별법을 제정하고 항만관할권과

관련항만구역 설정

－ 해양수산부 산하의 자칫공사

설립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추

진계획에따라 진행함

－ 심의·의결기구와 집행기구

로 나누고,선임된 집행 기구의

장은인사권 및재정권을 가짐

－ 의결기구의 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집행기구의 장은 의

결기구에서선임함

－ 심의·의결기구로서 항만위원

회를 신설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전적인 관할과 감독권을 부여하

며, 항만관련 중요업무의 심의

및 의결을 행하는 최고기구로서

기능케함

－ 재정적으로 자립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재정은 독립채산제,
재무관계는기업회계방식 채택

－ 기존의 부산지방해양청의 기구

축소 및 부산컨테이너 부두공단

의해체

－ 항만의 운영은 지주항 형태 를

취하고, 임대운영 (LAQ)을 원

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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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14> 대안별 장단점 비교분석

구 분 제 1 안 제 2 안 제 3 안

장

점

－ 항만관리주체가 시 조례

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와 분리되기 때문에 업

무의 전문화, 의사결정

의 신속화, 상업적인 항

만운영이 가능

－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정

과 항정이 조화롭게 되

어 균형있는 지역발전

에 기여

－ 독립채산제 형태의 기업

회계방식의 운영을 통

해 재정자립 및 상업적

인 항만운영이 가능

－ 항만관리주체가 독립적 특

별기구 형태로 민영화되기

때문에, 행정조직내의 각

종 제약과 관료주의적 비

능률성의 배제 가능

－ 업무의 전문화, 의사결정

의 신속화를 통한 항만관

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의 제고

－ 독립채산제 형태의 기업회

계방식의 운영을 통해 재

정자립 및 상업적인 항만

운영이 가능

- 항만관리주체가 민간 이양

된 특별기구이므로 민간기

구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

릴 수 있음

- 항만의 관리 및 운영이 민

간기업과 같으므로 수요자

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 경쟁력이 높음

- 독립채산제 형태의 기업회

계방식의 운영을 통해 재

정자립 및 상업적인 항만

운영이 가능

단

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궁

극적으로 집행기구의

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므로,
집행기구의 인사권 및

재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낙하산 인사 등 인

사권에 영향을 미칠 경

우, 전문인력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

어 업무의 전문성이 떨

어지게 되므로 비효율

적인 항만운영이 초래

될 수 있음

－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얽

힐 경우, 비효율적인 항

만투자 및 항만운영의

가능성

－ 항만의 관리 및 운영을 위

한 집행기구의 장은 결국

설립주체(해양수산부)의
장이 선임하게 되므로, 집

행기구의 인사권 및 재정

권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설립주체가 재정적으로 영

향을 미칠 경우, 도산가능

성이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비효율적인 경영상태 초래

가능성

－ 설립주체가 업무의 전문성

을 배제한 채 새로 신설되

는 기구에 낙하산 인사 형

태로 인사권에 영향을 미

칠 경우, 내부 활력 및 업

무의 신축성이 결여되어

항만의 전문경영이 구조적

으로 불가능하게 됨

- 항만자치공사 설립추진위

원회의 최고집행자를 설

립모체인 행정기관의 장이

선임하기 때문에 최고집행

자는 행정기관의 장과 당

해 행정기관의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되어 항만자치

공사 설립과정에서 스스로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가 곤란함

- 정부관할 기관의 영향력

축소로 정부지원 감소 또

는 무관심 우려되며 기업

회계 방식의 완전 독립채

산제이므로 도산의 가능성

으로 인하여 항만 관리운

영이 수익성 위주로 편중

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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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 안 의 선 정

< 표 4 - 15 > 대 안 의 선 정

구 분 제 1 안 제 2 안 제 3 안

관 리 주 체
부산시산하 항만국 형태의

부산항자치공사

부산항자치공사

(중앙정부주도)
제3섹터 형태의

부산항자치공사

중앙정부관여도 낮음 보통 보통

부산시관여도 높음 낮음 낮음

업무협상난이도 보통 어려움 쉬움

회 계 방 식 기업회계방식 기업회계방식 기업회계방식

도산가능성 낮음 낮음 높음

관 리 책 임 부산시 해양수산부 부산항자치공사

부산시재정부담 낮음 없음 없음

항만상업성 보통 보통 높음

민 간 참 여 있음 있음 있음

부산시독자적

항만정책수립

가 능 성

높음 낮음 낮음

기존해양부

조 직 흡 수
가능 가능 어려움

시 행 시 기 중기 단기 장기

종 합 평 가

부산항 관련의 기존 조

직의 흡수 통합을 전제

로 하는 부산시 정부

산하의 항만국 형태의

새로운 독립적 항만자

치공사는 부산시가 시

정(市政)과 항정(港政)
의 일원화를 통한 조화

로운 지역발전을 위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임

항만관리권을 전적으로 지

방자치단체에게 이관할 때,
해양수산부는 기존 조직의

처리 때문에, 그리고 부산

시는 기존항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준비의 소홀

등으로곤란을 겪을수 있음

따라서, 과도기적인 단계로

서 해양수산부가 설립주체

가 되고 부산시가 관리권

에 참여하는 방안이 바람

직한 것으로 판단됨

우리 나라의 법 체제 아

래에서는 실현성이 어려

우나 궁극적으로는 국가

업무의 민간 이양 차원

에서 고려해 볼만한 방

안임

- 147 -



3 . 인천광역시 연구보고서 146 )

1. 인천항 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

가. 기본가정 및 환경여건에 대한 재확인

1) 긍정적 요인

○ 인천항의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임.
○ 컨테이너 무역량의 급성장 추세는 지속될 것임.

2) 부정적 요인

○ 항만의 만성적 시설부족현상은 지속될 것임.
○ 항정과 시정의 부조화현상은 지속될 것임.
○ 항만의 관료적 비능률상의 문제는 지속될 것임.
○ 고객중시 풍토의 부족, 무사안일, 책임자의 비전문성 및 잦은 교체로 항만운영의

일관성이 부족한 항만관리체제임.
○ 타 모델에 비하여 한국의 항만이 가장 낙후된 원인은 중앙정부의 항만경시정책임.

3) 평가

○ 인천항이 갖고 있는 부정적 요인은 현행 해양수산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인천항

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장기간 극복될 수 없음.
○ 또한, 인천항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하여 인천항의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투자는 요원할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인천항이 갖고 있는 기회요인을 이용하여 인천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천항의 관리체제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임.

나. 7S모델에 의한 항만관리체제 평가

○ 맥킨지의 7S모델 의거하여 현행 항만관리체제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146) 인천발전연구원(2000), 前揭書, pp. 113∼149. 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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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1> 7S모델에 의한 항만관리체제 평가

○ 전략측면에서는 인천항의 고유성으로 토대로 특성화할 것이 기대되나, 항만개발

및 관리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며, 채산성 및 서비스 제고를 목표로 한 전략을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함.
○ 구조측면에서는 항만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나, 관료제적 구조에

의하여 한계가 있으며, 독립채산제 및 항만간 전략적 제휴체제가 필요함.
○ 관리시스템측면에서는 효율성과 선진성이 요구되나,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부족으

로 시설노후 및 자동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 향후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

에 대비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중심의 자동화가 필요함.
○ 인력측면에서는 전문성과 개방성이 요구되나, 전문능력이 부족하며, 대내외 교육훈

련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함.
○ 숙련된 능력측면에서는 자동화와 복잡화되는 항만하역체제에 맞는 숙련시스템이

필요하나, 항만관리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도원 제도 등 기술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업무스타일측면에서는 참여성과 주도적인 업무스타일이 요구되나, 관료체제로 인

하여 무사안일주의적인 측면이 있으며, 성과주의 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이를

타파할 수 있을 것임.
○ 가치공유측면에서는 항만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가치의 공유가 필요하나, 항

만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다는 위기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며, 항만이 가져야 할 비

전과 문제의식을 공유하여야 할 것임.
○ 즉, 현행 항만관리체제로는 7S모델에 의하여 분석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어렵

기 때문에 항만관리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며, 항만자치공사의 도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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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함수에 의한 항만관리체제 비교평가

○ 경영함수에 의하여 기존항만관리체제, 자치공사시스템 및 민영시스템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P =f(K, L, M, I, C, T , A , N, KM)).
○ 기존항만관리체제는 항만개발에 대한 재정적 투자를 전제로 할 경우 자본력에서

앞서며, 전국적 조직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트워크능력에 중간 정도일 수 있

음.
○ 항만자치공사시스템은 자본력측면을 제외한 경영함수 전반에 걸쳐서 기존항만관리

체제보다는 앞선다고 할 수 있으며, 연계력면에서는 지방정부와의 연계, 지역혁신

시스템내에서의 주도적 위치 및 항만간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타 시스템보

다는 앞선다고 할 수 있음.

<표10- 2> 경영함수에 의한 항만관리체제 비교평가

- 자본력 측면도 수익자부담원칙의 항만개발 및 민간제안방식에 의한 민자유치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보완이 가능함.
○ 민영화시스템은 자본력과 연계력 면에서는 항만자치공사시스템보다는 뒤지나, 그

외의 모든 면에서는 기존 항만관리체제와 항만자치공사시스템보다는 앞섬.
○ 즉, 기존의 항만관리체제는 항만경영적 측면에서는 가장 낙후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차원에서 항만자치공사화의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2. 인천항 관리제도 개선방향

가. 인천항 관리제도 개선 시나리오

○ 인천항자치공사의 도입 시나리오는 항만관리의 주체와 소속에 따라서 구분하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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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시나리오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10- 1> 인천항 관리제도 개선 시나리오

- 국영/ 시영체제내에서의 시나리오

· 기존 체제의 유지

· 기존 관할권의 지방정부 이전

· 해양수산부의 민영화

- 1단계 개선 시나리오 : 자치공사화

· 중앙정부(해양수산부) 산하의 자치공사화

· 지방정부(인천광역시) 산하의 자치공사화

· 자치공사의 완전 독립화

- 2단계 개선 시나리오 : 민간기업화

· 중앙정부(해양수산부) 주도의 민영화

· 지방정부(인천광역시) 주도의 민영화

· 민영회사로 완전 자율화

○ 9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의 선택기준은 다음과 같음.
- 항만의 경쟁력확보차원에서 정부조직의 민영화정도 즉 정부조직과 자치공사조직

및 기업조직의 효율성 비교

- 항정과 시정의 조화라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의 지방화정도

- 정부개혁의 수용정도 : 단계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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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천항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 최근의 항만관리제도의 특징은 관리주체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이든

간에 독립적인 항만자치공사(Autonomous Port Authority ) 형태를 취하면서 인사

권 및 재정권의 독립을 유지하는 기업경영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인천항의 경우 국유국영체제를 취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항만자치공사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기업경영방식의 장점을 살린다는 차원에서의 민영화와 지방정부 권

한의 확대 및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방화라는 두가지의 요건을 충족시

키는 방향에서 인천항 관리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
- 즉, 지방정부가 직영하는 체제의 항만관리제도보다는 항만자치공사 형태의 항만관

리제도가 바람직함.

<그림10- 2> 인천항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 따라서, 1단계 개선으로서 항만자치공사를 설립하되, 인천광역시 산하에 두는 인천

항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국가전체의 항만개발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항만위원회에 일부 참여하도록 함.
○ 2단계 개선으로는 지방정부산하의 항만자치공사에서 진일보하여, 항만자치공사를

민간회사로 완전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항만자치공사는 유한책임과 이익에 따른 동기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간기

업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오늘날의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이에 따라

항만의 민영화가 급속도로 확산 중임.

3 . 인천항 자치공사 제도 도입의 대안

○ 인천항 관리제도의 1단계개선으로 선택된 인천항자치공사 제도 도입의 대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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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대안이 있음.
- 제1안 : 인천광역시(지방정부) 산하의 항만자치공사화

- 제2안 : 해양수산부(중앙정부) 산하의 항만자치공사화

- 제3안 : 민간회사로 완전 자율화된 항만자치공사화

○ 우선은 인천광역시가 항만경쟁력확보 및 시정과 항정의 조화차원에서 인천항의 항

만관리권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수하여 인천광역시 지방정부산하의 항만자치공

사화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그러나, 과도기적으로 해양수산부 산하의 항만자치공사화 방안을 검토함.

- 즉, 중앙정부가 항만관리권은 갖고 있되, 항만자치공사를 설립하고 심의·의결기

구인 항만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인천광역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

표로 함.
○ 전세계적인 항만민영화추세에 따라 민간회사(민관합동법인 포함)를 설립하여 완전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가 . 인천광역시 산하의 항만자치공사화 (제1안)

1) 개요

○ 인천광역시 산하의 항만자치공사화는 항만관할권의 지방이양을 전제로 함.

<그림10- 3> 인천광역시 산하의 항만자치공사화(제1안)

○ 지방정부와 항만관리기관이 협력하여 항만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항정과 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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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꾀한다는 차원에서 시 산하의 항만자치공사를 설립하여 인천항을 자치적

으로 관리 및 운영하도록 함.
중앙정부는 항만법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을 비롯한 여러 관련 법을 개정하여

항만자치공사가 설립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법 성격의 항만자치공사

법(가칭) 을 제정하여 항만자치공사의 설립, 역할, 인력구성, 재원확보방법 등을

명문화한 법적 근거을 마련.
인천광역시는 항만법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을 비롯한 여러 관련 법의 제·개

정에 근거하여, 항만자치공사 및 항만위원회(T he Committee of Harbour
Commissioners )의 신설을 위한 시 조례를 제정하고, 항만관할권과 관련한 항만

구역(Harbour District )을 설정.
- 항만구역에 대한 전적인 관할과 감독권은 항만위원회에 부여함.
- 항만위원회는 항만관련 중요업무의 심의 및 의결을 행하는 최고기구로서 기능하

게 함.

2) 인천항자치공사의 기능 및 업무

○ 지주로서의 재산권 관할 기능

- 현재 인천항역 및 항역내의 제반 시설을 인천시가 이관받아 이를 인천항자치공사

로 하여금 자치적으로 관할하게 함.
- 항만관련 모든 시설의 운영 또는 임대시에 지주(landlord)로서의 기능

○ 항만관련 제반 정책의 입안, 계획, 개발 및 집행기능

○ 항만시설의 유지 및 보수, 항만경비 및 보안업무 수행 기능

○ 항만의 마케팅(홍보, 판촉 활동 등) 기능

○ 적극적 해외항만사업의 수행

○ 기타 항만관할당국으로부터 위임된 업무의 수행

3) 인천항자치공사의 조직

인천항자치공사는 심의·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와 집행기구인 사장과 집행간부 및

직원과 항만위원회의 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감사로 구성됨.

① 심의·의결기구

○ 시 조례에 의거 구성되는 항만위원회가 심의·의결를 담당함.
○ 항만위원회는 9인의 항만위원으로 구성함.

- 이는 7인에서 9인 정도로 구성된 이사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규모라는 연구결과를 참조한 것임.
- 위원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 정보를 획득하고 경영을 감시할 위원들의 인센티브

가 약화되어 무임승차문제(free- rider problem )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장이 항만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이 용이해 짐.
○ 항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사를 포함하도록 구성함.

- 인천광역시 대표(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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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대표(당연직)
- 인천항자치공사 사장(당연직)
- 인천항 이용자 대표

- 인천 하역회사 대표

- 인천 항만노동자 대표

- 인천 상공회의소 대표

- 인천시민 대표

- 기타 항만의 이해 관계자 대표

○ 항만위원의 선임은 인천시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인천시장이 임명

함.
- 인천광역시 대표인 항만위원은 인천광역시 소속직원 중 당연직화함.
- 해양수산부 대표인 항만위원은 해양수산부 소속직원 중 당연직화함.
- 인천항자치공사 사장은 재임기간 중 당연직 항만위원이 됨.

○ 항만위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함.
○ 항만위원의 교체는 항만경영의 계속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1∼2명을 바꾸는 방법

을 채택함(staggered term ).
○ 항만위원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3회 이상은 불가.
○ 항만위원회 의장은 항만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함.
○ 항만위원회에는 인천항자치공사의 경영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해 항만위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재무위원회, 감독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

를 추가할 수 있음.
○ 항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사장의 추천 및 탄핵 결정

- 항만관련 제반사항(고용, 임대계약, 사용료의 결정, 주요 건설공사, 투자행위, 항만

계획 및 개발, 항채발행 등)의 심의·의결

- 감사인 선정

○ 항만위원회의 결의는 항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사장의 경질 같은 주요의

사결정은 2/ 3 혹은 3/ 4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함.
- 모든 항만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항만위원들의 소수의견은 반

드시 회의록에 기록되어 법적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함.
- 항만위원회는 항만위원의 활동에 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모든 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비치하여 열람을 원하는 항만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함.
○ 사장을 제외한 인천항자치공사의 경영간부는 항만위원회의 초청이 있을 때에 항만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음.
- 또한 항만위원회 산하의 인사위원회, 재무위원회, 감독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으나, 권한은 아니고 초청이 있을 때만 가능함.
○ 항만위원회는 1년에 한 번 항만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항만

이해관계자에게 발표함.

② 집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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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구는 인천항자치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실무조직으로서, 사장

이 이를 대표함.

<그림10- 4> 인천항자치공사의 조직구조

사장은 항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함.
- 사장은 경영간부이하 전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임.

○ 사장은 항만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

명함.
-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할 수 있음.

○ 사장에 대한 보상 등은 항만위원회내의 인사위원회가 제의하며 항만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서 확정함.
- 사장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정급과 실적급으로 구분하여 일

정한 비율을 유지토록 함.
○ 항만위원회는 사장의 직무수행을 평가하고 경영성과가 부진할 경우 징계, 해임 등

의 조치를 결의할 수 있음.

③ 감사기구

○ 인천항자치공사의 경영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둠.
- 감사는 외부감사를 선임하고, 외부감사업무를 총괄하며,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담당하고 항만위원회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함.
○ 감사의 선임은 항만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전문지식과 독립성을 구비한 사람이 선

정되도록 함.
○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할 수 있음.

4) 인천항자치공사의 재정

○ 인천항자치공사는 항만자치공사 관련 특별법에 따라 인천항역과 이와 관련한 모든

- 156 -



시설을 인수함.
○ 인천항자치공사는 재정적으로 자립을 원칙으로 함.

- 즉 모든 투자재원 및 운영자금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조없이 직접 조달해야 함.
- 투자재원 및 운영자금의 원천은 항만시설사용료 및 임대료의 부과, 항만채권의 발

행, 차입금의 도입 등임.
- 차입금의 도입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평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

부가 채무이행보증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천항자치공사의 회계는 기업회계방식을 채택함.

5) 인천항자치공사의 설립방법 및 업무조정

○ 항만관리권을 인천광역시로 이관하며, 시 산하의 인천항자치공사가 인천항을 관리

운영할 경우, 현행 항만법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을 비롯한 여러 관련 법을

개정하고, 특별법 성격의 항만자치공사법(가칭) 을 제정하여 항만자치공사의 설

립, 역할, 인력구성, 재원확보방법 등을 명문화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인천광역시는 항만법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을 비롯한 여러 관련 법의 제·개

정에 근거하여, 인천항자치공사를 설립과 관련한 시 조례를 제정하여 항만관리권

을 이전받아야 함.
○ 시 산하의 인천항자치공사를 설립할 경우,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

행하고 있는 업무 중 국가 전체 차원에서 수행할 업무를 제외하고는 공익적 성

격의 업무는 인천광역시로 이전하고, 상업적 성격의 업무는 인천항자치공사로 이

관함.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선원선박관련 업무

· 항만안전서비스 등

- 인천광역시

· 항만오염의 방지 등 환경보호의 기능

· 항만내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등

·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맘운송관련사업자의 지도 및 감독 업무의 수행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인천내항 제4부두의 관리권은 인천항자치

공사로 이관하고, 인천항부두관리공사의 항만보안 및 경비업무도 인천항자치공사

로 흡수 통합함.

나. 해양수산부 산하의 항만자치공사화(제2안)

1) 개요

○ 해양수산부 산하의 항만자치공사화는 항만관할권을 중앙정부가 현행대로 수행함을

전제로 함.
○ 현행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공익적 업무와 상업적 업무를 분리함.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선원선박관련업무, 항만의 종합적인 기획, 규제, 안전, 국제

협약, 행정관련의 공익적 업무 수행(싱가포르항의 MPA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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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자치공사 : 항만의 마케팅(홍보, 판촉활동 등), 항만의 관리 및 운영, 항만

의 계획 및 개발, 해외항만사업 등의 상업적 업무의 수행(싱가포르항의 PSA역

할)

<그림10- 5> 해양수산부 산하의 항만자치공사화(제2안)

○ 중앙정부는 항만법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을 비롯한 여러 관련 법을 개정하여

항만자치공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항만자치공사의 신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

정하고, 항만관할권과 관련한 항만구역(Harbour District )을 설정.
- 항만구역에 대한 전적인 관할과 감독권은 항만위원회(T he Committee of

Harbour Commissioners )에 부여함.
- 항만위원회는 항만관련 중요업무의 심의 및 의결을 행하는 최고기구로서 기능하

게 함.

2) 인천항자치공사의 기능 및 업무

○ 지주로서의 재산권 관할 기능

- 현재 인천항역 및 항역내의 제반 시설을 인천항자치공사로 하여금 자치적으로 관

할하게 함.
- 항만관련 모든 시설의 운영 또는 임대시에 지주(landlord)로서의 기능

○ 항만관련 제반 정책의 입안, 계획, 개발 및 집행기능

○ 항만시설의 유지 및 보수, 항만경비 및 보안업무 수행 기능

○ 항만의 마케팅(홍보, 판촉 활동 등) 기능

○ 적극적 해외항만사업의 수행

○ 기타 항만관할당국으로부터 위임된 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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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항자치공사의 조직

인천항자치공사는 심의·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와 집행기구인 사장과 집행간부 및

직원과 항만위원회의 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감사로 구성됨.

① 심의·의결기구

○ 특별법에 의거 구성되는 항만위원회가 심의·의결를 담당함.
○ 항만위원회는 9인의 항만위원으로 구성함.
○ 항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사를 포함하도록 구성함.

- 인천광역시 대표(당연직)
- 해양수산부 대표(당연직)
- 인천항자치공사 사장(당연직)
- 인천항 이용자 대표

- 인천 하역회사 대표

- 인천 항만노동자 대표

- 인천 상공회의소 대표

- 인천시민 대표

- 기타 항만의 이해 관계자 대표

○ 항만위원의 선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장관이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임명함.
- 인천광역시 대표인 항만위원은 인천광역시 소속직원 중 당연직화함.
- 해양수산부 대표인 항만위원은 해양수산부 소속직원 중 당연직화함.
- 인천항자치공사 사장은 재임기간 중 당연직 항만위원이 됨.

○ 항만위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함.
○ 항만위원의 교체는 항만경영의 계속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1∼2명을 바꾸는 방법

을 채택함(staggered term ).
○ 항만위원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3회 이상은 불가.
○ 항만위원회 의장은 항만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함.
○ 항만위원회에는 인천항자치공사의 경영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해 항만위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재무위원회, 감독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

를 추가할 수 있음.
○ 항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사장의 추천 및 탄핵 결정

- 항만관련 제반사항(고용, 임대계약, 사용료의 결정, 주요 건설공사, 투자행위, 항만

계획 및 개발, 항채발행 등)의 심의·의결

- 감사인 선정

○ 항만위원회의 결의는 항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사장의 경질 같은 주요의

사결정은 2/ 3 혹은 3/ 4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함.
- 모든 항만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항만위원들의 소수의견은 반

드시 회의록에 기록되어 법적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함.
- 항만위원회는 항만위원의 활동에 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모든 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비치하여 열람을 원하는 항만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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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을 제외한 인천항자치공사의 경영간부는 항만위원회의 초청이 있을 때에 항만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음.
- 또한 항만위원회 산하의 인사위원회, 재무위원회, 감독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으나, 권한은 아니고 초청이 있을 때만 가능함.
○ 항만위원회는 1년에 한 번 항만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항만

이해관계자에게 발표함.

② 집행기구

○ 집행기구는 인천항자치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실무조직으로서, 사장

이 이를 대표함.
○ 사장은 항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함.

- 사장은 경영간부이하 전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임.
○ 사장은 항만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임명함.
-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할 수 있음.

○ 사장에 대한 보상 등은 항만위원회내의 인사위원회가 제의하며 항만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서 확정함.
- 사장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정급과 실적급으로 구분하여 일

정한 비율을 유지토록 함.
○ 항만위원회는 사장의 직무수행을 평가하고 경영성과가 부진할 경우 징계, 해임 등

의 조치를 결의할 수 있음.

③ 감사기구

○ 인천항자치공사의 경영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둠.
- 감사는 외부감사를 선임하고, 외부감사업무를 총괄하며,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담당하고 항만위원회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함.
○ 감사의 선임은 항만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전문지식과 독립성을 구비한 사람이 선

정되도록 함.
○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할 수 있음.

4) 인천항자치공사의 재정

○ 인천항자치공사는 항만자치공사 관련 특별법에 따라 인천항역과 이와 관련한 모든

시설을 인수함.
○ 인천항자치공사는 재정적으로 자립을 원칙으로 함.

- 즉 모든 투자재원 및 운영자금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조없이 직접 조달해야 함.
- 투자재원 및 운영자금의 원천은 항만시설사용료 및 임대료의 부과, 항만채권의 발

행, 차입금의 도입 등임.
- 차입금의 도입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평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

부가 채무이행보증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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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자치공사의 회계는 기업회계방식을 채택함.

5) 인천항자치공사의 설립방법 및 업무조정

○ 해양수산부 산하의 항만자치공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현행 항만법 및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법을 비롯한 여러 관련 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항만자치공사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 산하의 인천항자치공사를 설립할 경우,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

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상업적 성격의 업무는 인천항자치공사로 이관함.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인천내항 제4부두의 관리권은 인천항자치

공사로 이관하고, 인천항부두관리공사의 항만보안 및 경비업무도 인천항자치공사

로 흡수 통합함.

다. 민간회사로 완전 자율화된 항만자치공사화(제3안)

○ 항만관할권을 민간에게 완전 이양하는 것임.
○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인천항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함.
○ 현재의 자산을 재평가하여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의 지분을 확정하고, 지분 중

일부를 민간에게 매각하여 회사를 설립함.
-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게 함.
- 50%를 넘을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대상임.
- 궁극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시장에 의한 통제 실현.

○ 인천항주식회사 독립적으로 인천항을 관리운영.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회가 심의의결기구가 됨.

-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가능.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가 집행기구의 장이 됨.

- 대표이사가 인사권 및 재정권을 가짐.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감사기구가 됨.
○ 인천항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하고 있

는 업무 중 상업적 성격의 업무는 인천항주식회사로 이관함.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인천내항 제4부두의 관리권은 인천항자치

공사로 이관하고, 인천항부두관리공사의 항만보안 및 경비업무도 인천항주식회사

로 흡수 통합함.

라. 인천항자치공사 제도 도입의 대안 비교

○ 인천항자치공사 제도의 도입의 대안인 3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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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3> 인천항자치공사 도입대안별 장단점 비교

구분

인천광역시 산하의

항만자치공사화

중앙정부 참여(제1안)

해양수산부 산하의

항만자치공사화

지방정부 참여(제2안)

민간회사로 완전

자율화된

항만자치공사화(제3안)

장점

- 항만경쟁력 확보 가능

- 지역특성에 부합한 항

만 발전 가능

- 항만시설의 신속한 확

충 가능

- 항만경영의 전문성확보

- 항정과 시정의 조화가능

- 항만경쟁력 확보 가능

- 지역특성에 부합한 항

만 발전 가능

- 항만시설의 신속한 확

충 가능

- 항만경영의 전문성 확보

- 민간경영기법을 도입

하여 항만경영의 효

율성을 최대한 제고

- 수요자 요구에 대한

신속한 반응

- 항만경쟁력 확보 가능

- 관료주의의 배제

단점

- 관료주의의 잔존가능성

- 지방정부에 의한 인사권

및 재정권 침해 가능성

- 관료주의의 잔존가능성

- 항정과 시정간에 갈등

가능성

- 중앙정부에 의한 인사

권 및 재정권 침해 가

능성

- 지나친 상업적 운영으

로 공공성 침해 우려

- 배당을 위하여 항만수

익 유출

- 항정과 시정간에 갈등

가능성

○ 도입대안으로는 제1안의 인천광역시 산하의 항만자치공사화를 권고함.
- 항만자치공사화가 관료주의의 잔존가능성이 있으나, 현행 국가공무원의 순환보직

체제하의 국유국영체제보다는 바람직함.
- 지방정부와 항만자치공사가 협력하여 항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항정과 시정

간에 갈등 가능성이 없음.
○ 장기적으로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주식시장의 통제를 받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는 제1안의 인천광역시 산하의 항만자치공사화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쟁점사

항 등을 논함.

마. 인천항자치공사의 관할범위

○ 이미 도입대안의 설명에서 인천항자치공사의 관할범위는 인천항역 전체와 제반 시

설임을 설명하였음.
- 그럼에도 항만확충에 필요한 재원조달 가능성 차원에서 인천항자치공사의 관할범

위에 대하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관할범위에 대해서는 기존항만과 신항만 모두를 인천항자치공사가 담당하는 대안

을 인천광역시가 주장하다면, 기존항만의 운영 및 개발은 인천항자치공사가 관할

하고 신항만의 개발은 해양수산부 인천신항만건설기획단(가칭)이 담당하는 대안

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재 기존항만 중에서 항만개발이 거의 완료된 곳은 인천내항이며, 북항과 남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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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중앙정부는 민자유치사업

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있어 항만개발이 답보상태

에 있음.
- 수도권 항만 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기존의 개발계획을 반영하고 기능 재정립 및

정비계획을 완료한 후에도 시설의 화물처리능력이 부족하게 되어, 인천지역에 인

천남외항의 건설을 통하여 2011년에 6,886만톤, 2020년에 1억 4,324만톤의 물동량

을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이 경우에 2010년까지 43선석과 2020년까지 109선석으로 소요가 추정됨.

○ 인천항자치공사 관할범위의 대안에 대한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10- 4> 인천항자치공사의 관할범위에 대한 대안

구

분

제1안 제2안

건설 예정인 항만 포함 현재 운영 중인 항만에 한정

관

할

범

위

▷ 인천항자치공사

- 내항

- 연안부두

- 남항

- 북항

- 남외항(수도권 신항만)

▷ 인천항자치공사

- 내항

- 연안부두

▷ 해양수산부 인천신항만건설기획단

(가칭)

- 남항

- 북항

- 남외항(수도권 신항만)

장

점

- 항만개발주체의 일원화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요자가 있

을 경우는 신속한 개발 가능

- 항만공사와 지방정부가 민자유치에

의한 항만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 중앙정부의 투자우선순위와 무관하게

항만개발 가능

- 중앙정부 예산에 의한 대규모투자 재

원 조달 가능성

- 대규모 민자유치시(2,000억원 이상은

중앙정부 심의) 해양수산부가 적극적

으로 추진 가능성

- 항만개발 후 인천항자치공사로 이관

가능

단

점

- 인천항자치공사의 재정여건에 따라

항만개발 지연 가능성

- 대규모 민자유치시 중앙정부의 승인

지연 가능성(2,000억원 이상은 중앙

정부 심의)

- 항만개발주체의 이원화

- 중앙정부의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인

천남외항이 후순위이면 항만개발 지연

- 기업원칙에 의한 항만개발 부족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할 때, 재원부족으로 인천항의 건설은

지연될 것으로 예측됨.
- 항만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채발행 또는 민자유치방식으로

항만개발을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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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건설예정인 항만을 포함하여 인천항 전체를 인천항자치공사의 관할범위로

하여 항만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집행예정인 항만투자는 인천항자치공사에 대한 채무로 간주하고, 인천항자치공사

가 장기간에 걸쳐서 중앙정부에 상환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인천항의 종합적인 항만개발 및 물류기지 확보를 위해서도, 건설예정인 항만을 포

함하여 인천항역 전체를 인천항자치공사의 관할범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 인천항자치공사의 설립시기

가. 설립시기

○ 인천항자치공사의 설립시기는 충분한 실사와 준비를 거쳐서 확정되어야 함.
○ 인천항자치공사의 설립시기는 2001년(제1안), 2002년(제2안), 2003년 또는 그 이후

(제3안)의 3가지 안이 있을 수 있음.

<표10- 5> 인천항자치공사의 설립시기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또는 그이후

선호도

추정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부

- 기존의 자료에 의한 인천항의 재정자립도 분석을 통해 볼 때, 인천항의 재정자립

도는 2002년까지는 적자이며 2003년부터는 흑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이 자료는 기업회계에 의한 분석이 아니고 세입과 세출만을 기준으로 한

분석이므로, 기업회계에 의한 손익분석을 한다면 수지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임.
- 2001년 4월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공항과 항만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인천이 국제적인 물류기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천항자치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법제화로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설립을 연기하더라도 정권교체기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최소한 2002년초에는 설립되어야 하며, 2002년이후로 설립시기가 연기되

더라도 최소한 2000년 법제화과정에서 설립시기는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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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6> 인천항의 운영수지 및 전망(잠정추계치임)

나. 인천항자치공사 설립에 따른 항만개발투자재원 조달방안 고려

○ 인천항의 국제적인 위상과 성장잠재력을 고려할 때 항만자치공사를 조직에 도입한

다면, 북항과 남항 및 남외항 등 투자가 이미 예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첫째, 중앙정부의 투자분에 대해서는 인천항자치공사의 채무로 간주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하는 방안

- 둘째, 인천항자치공사가 장기임대계약을 전제로 항채발행을 통하여 재원조달하는

방안

- 셋째, 현행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제안방식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

○ 그 어느 경우에도 수요자 중심의 항만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견지되어야

함.

5 .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의 조직 및 인력 조정

가. 조직 및 인력조정 방향

○ 인천광역시 산하의 인천항자치공사가 도입되면,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광역시의 조직과 인력이 조정되어야 함.
○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로 항만관할권을 이양함에 따라서 본부 인력 중 일부와

예산을 인천광역시로 전환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관리 및 개발과 관련된 조직 및 인력을

인천항자치공사에 이관하여야 함.
- 총무과(20명) 일부, 항무과(58명) 및 갑문관리소(54명)가 항만자치공사로 이관되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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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건설사무소(45명) 중에서 일부가 항만자치공사로 이관되어야 함.

<그림10- 6> 인천항자치공사 설립에 따른 조직 및 인력조정

○ 인천광역시는 인천항자치공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조직을 발족시켜야 할 것임.

나. 인천광역시의 물류, 공항 및 항만 전담조직 및 업무분장(안)

○ 인천광역시의 항만관련 조직의 대안을 설계함에 있어서 공항과 항만을 연계한 물

류산업의 활성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그 대안은 다음과 같음(뉴욕- 뉴저지

PA모델 참조).

- 제1안 : 공항항만물류국 항만정책과 신설

공항항만물류국

물류정책과 공항정책과 항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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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안 : 공항항만물류담당관 항만정책팀 신설

··

공항항만물류담당관

물류정책팀 공항정책팀 항만정책팀

○ 물류정책과(팀)의 업무분장

- 물류정책(유통단지, 화물터미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물류·유통단지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사업계획 수립

- 물류·유통단지 관련 도시계획 업무

- 관세자유지역 및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업무

- 인천국제유통단지계획 수립

- 물류·유통단지사업 시행

- 민자유치계획 수립

- 물류관련 기업유치 및 홍보

- 토지보상 및 분양계획 수립

-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한·화란 공동연구 수행

- 물류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 물류관련 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 업무

- 물류관련 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 업무

○ 공항정책과(팀)의 업무분장

- 공항기본계획 및 시설계획 관련 제반 업무

- 공항예정지역내 개발계획 관련 제반 업무

- 공항관련 도시계획 업무

- 공항 접근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수립 및 협의

- 공항도시와의 교류협력

- 항공노선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 지원

- 항공물동량 및 항공통계에 관한 업무

- 공항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공항관련 협의회 및 위원회 운영

- 공항 상주기관 및 관련업체에 대한 각종지원 업무

- 공항내 상주사무실 운영 및 지도감독

· 시홍보, 관광안내, 고용정보제공, 여권발급 등

○ 항만정책과(팀)의 업무분장

-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건설

- 항만배후지역 개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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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항만개발 및 배후지역개발 관련 업무

- 인천항자치공사 관리감독

- 연안항 관리

- 항만 관련 도시계획 업무

- 항만공사 관련 인허가 승인 및 협의

- 항만도시와의 교류협력

- 해상운송노선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 지원

- 해운물동량 및 항만통계에 관한 업무

- 인천항발전협의회 공동운영

- 항만 상주기관, 항만하역업체 및 해운업체에 대한 각종지원 업무

-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내 상주사무실 운영 및 지도감독

·시홍보, 관광안내, 여권발급 등

- 해양개발 기본계획 수립

- 친수공간 조성계획 수립

- 연안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공유수면(해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연안정비사업 시행 및 관리

- 연안관리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

6 . 항만개발재원 조달방안

○ 인천광역시 산하의 인천항자치공사를 도입할 경우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

나는 항만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임.
- 따라서, 인천항자치공사는 재정적독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나 인

천광역시의 재정적 투자없이 항만개발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가. 장기임대방식에 의한 항만개발

○ 장기임대방식에 의한 항만개발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것으로, 항만자치공사화

가 도입된 대부분의 항만이 실시하고 있는 방안임(롱비치항의 한진전용터미날 사

례, 1991년 5월 운영개시, 15년 장기임대).
- 항만개발 준비 후에 항만실수요자를 물색하여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자

금을 투입하여 항만개발함.
- 항만임대예정자가 항만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에도 참여하여 고객의 니즈에 부합

한 항만 건설.
- 항만임대료는 항만개발에 투자된 재원을 중심으로 원가를 계산하여 임대함.

나. 민간제안사업방식에 의한 항만개발

○ 현행 민간투자법상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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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업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지정받는 방식과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안서를 제

출하여 지정받는 방식이 있음.
- 이 중에서 항만개발에 대한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고시사업로 지

정된 이후에 민자유치사업자로 신청하여 지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보다

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 민자유치사업자로 지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절차상으로 간편함으로 민간제안방식을 중심으로 설명함.
○ 민간부문(민관합동법인 포함)은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시설로서 정부

고시사업으로 선정·고시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이 가능

한 사업을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음.
○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여부는 일반적으로 정부고시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하나,

특히 다음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고려함.
-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공사비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를 절감하거나, 환경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 공법이나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 국내외에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공법이나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 민간부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민간제안사업 타당성 조사의 내용

- 사업계획내용(기본사업계획도서를 포함함)
-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운영기간 산정내역(귀속시설에 함)
-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계획

-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 기타 제안자가 당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안된 이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되기 까지의 절차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음.
-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민간투

자지원센터의 장에 당해 제안서 내용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 민간지원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에 당해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지원센터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

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안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이 경우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즉, 정부고시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제안사업

으로 민간부문이 제안하여 사업타당성이 있으면 4개월 15일 만에 민간투자사업

으로 선정됨.
○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되면 주무관청은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자이외의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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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관보 및 3개 일간지에 공고하

여야 함.
- 제3자의 제안서 제출기간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공고할 때에는 사업계획 평가시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총

평가점수의 10%이내)을 미리 정함.
- 따라서, 제3자의 제안이 있을 경우에도 최초제안자에게 우대점수율을 부여하므로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데도 유리하고, 공고시 정한 기간내에 다른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므로, 협상대상자 지정기간 및 지정

가능성 모두에서 민간제안사업이 유리한 점을 갖고 있음.
○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지정 후에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승인과

공사시행 및 준공확인의 절차는 정부고시사업의 절차와 동일함.
○ 민자유치로 항만개발을 한다면, 항만건설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BOT : Built - Operate- T ran sfer , 민간투자법 제4조 2
호)이 될 것이며, 민간제안사업으로서 계획과 설계까지 담당하게 된다면,
DBOT (Design - Build- Operate- T ransfer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 및 운영권이 정부에 귀속되는 형태를 취한

다 하더라도, 항만에 대한 운영권은 임대를 통하여 민간이 운영하게 됨으로 항만

개발사업시행자는 계속해서 항만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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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7> 민간제안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자료 :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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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인천항자치공사도입과 이해관계자 조정

○ 인천항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인천항자치공사에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가. 중앙정부

1) 기획예산처

○ 기획예산처는 1998년에 경영진단을 주도하여 인천항자치공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던 부처로서, 작은 정부와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갖고 있으므로, 인천항자치공사의 도입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음.

<표10- 7> 인천항자치공사도입과 이해관계자 조정

- 특히, 인천항자치공사의 도입을 통하여 수익자부담 및 민자유치에 의한 항만개발

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정부예산의 투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할 수

있음.

2)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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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기획예산처와 작은정부와 규제완화 및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이라

는 목표를 갖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천항자치공사의 도입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지방정부의 정원확대를 원치 않으므로, 중앙정부의 인력과 예산의 이동을

통하여 최소한의 인력으로 인천항자치공사의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함.

3)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부산의 항만자치공사가 도입됨으로써, 해양수산부의 존폐문

제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음.
- 따라서, 항만자치공사가 도입되더라도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가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항만관련기능 및 해양관련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신뢰를 축적할 필

요가 있으며, 이것은 해양한국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측면애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협력임.
- 항만위원회에 해양수산부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전문인력이 대부분 항만자치공사에 참여할 수 밖는 상황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여야 함.

4)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해양수산부 본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반드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가

할 수는 없음.
- 항만관련 인력은 항만자치공사로 전원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신분

불안을 불식시킴.
- 항만기능을 제외한 조직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와 지방해

양수산청간에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함.

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지방정부간의 연구협력을 통하여 지방정부로부터의 항만관

련 연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나.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는 항만경쟁력 확보 및 항정과 시정의 조화차원에서 지방정부산하의 항

만자치공사를 적극 주장하는 입장임.
-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항만관련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야 할 필요

가 있음.
- 특히, 해양수산부 인력 중에서 항만관련 전문인력을 전환배치하여 보강함으로써

항만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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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방화의 추가적인 확대를 통한 지방정부의 자기완결적 구조를 갖는다는 차

원에서도 항만자치공사의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

다. 항만관리보조기관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현 공단해체에 따른 신분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음.
- 현 공단인력을 항만공사로 전원 편입하여야 할 것임.

2) 인천항부두관리공사

○ 인천항부두관리공사는 인천항자치공사와 부두별로 단일화된 T OC업체의 관계속에

서 재정립되어야 하므로 신분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음.
- 현 공사의 인력을 인천항자치공사와 부두별로 단일화된 T OC업체 등으로 전원 편

입하는 차원에서 조정되어야 함.

3)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 한국항만연수원은 기능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나, 인천항자치공사가 도

입된다면, 한국항만연수원내 인천연수원은 인천항자치공사의 일원으로 편입하여

항만종사자들의 교육을 전담하여야 할 것임.
- 인천항자치공사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전문교육기능이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하

므로 기능대학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는 유보가 필요함.

라. 이용자 등

1) 인천항만하역협회 등 항만하역회사

○ 항만하역회사는 항만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항만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인천항

자치공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함.
- 단, 상업적 원칙에 의한 항만운영으로 부두임대료의 인상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

으므로, 과도한 상업적 원칙은 배제된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2) 선사, 화주 등 항만이용자

○ 선사 및 화주 등 항만이용자는 항만경쟁력 확보로 신속한 항만운송서비스를 제공

받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 인천항자치공사의 도입에 대하여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단, 상업적 원칙에 의한 항만운영으로 항만요율의 인상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으

므로, 과도한 상업적 원칙은 배제된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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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인항운노동조합

○ 경인항운노동조합은 현재의 Closed Shop체제의 노무공급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희

망하고 있으며, 인천항자치공사의 도입이 노무공급체제의 상용화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가질 수 있음.
- 현재의 노무공급체제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부두별로 단일화된 법인형태를 뛰는

T OC체제로의 전환에서 유발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개선될 것이므로,
인천항자치공사의 도입과는 직접적인 관련을 맺을 필요가 없을 것임.

- 오히려, 인천항자치공사의 도입으로 항만개발이 확대되면, 노무공급의 확대가 이

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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